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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1990년대 들어 자유무역협정(FTA) 등과 같은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rrangement)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2000년

대에 들어서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동아시아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동아시아 지역은 역내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무역 및 투자가 꾸준히 증대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및 경제위기의 여파로 동아시아 국가

들도 경제침체 및 무역감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미국 및 유럽연합(EU)

의 경제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시장들의 수요감소를 대체하기 

위해 동아시아 역내교역의 증대가 요구됩니다. 그 수단으로 동아시아 FTA의 필요

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한편 최근 동아시아 FTA와 한 중 일 FTA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논의 진전도 동아

시아 FTA에 대한 기대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2009년 8월 15일 방콕에서 개최된 

ASEAN+3 경제장관회의에서 EAFTA Phase II Study의 건의를 토대로 동아시아 

FTA 추진을 위해 4개의 실무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한 2009년 10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 중 일 3국 정상회의에서 한 중 일 FTA 공

동연구를 산 관 학 공동연구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한 후, 2009년 10월 태국 후아힌

에서 열린 한 중 일 통상장관회의에서 제1차 한 중 일 FTA 관련 산 관 학 공동연

구를 2010년 상반기 중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처럼 동아시아 FTA 및 

한 중 일 FTA에 대한 논의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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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동아시아 FTA의 경제적 효과보다는 동아시아 FTA의 나아갈 방향

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아시아 FTA와 관련해 가장 가능성이 높거나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데 그쳤던 기존 연구와는 달리, 현 시점에서 

동아시아 FTA 형성을 위한 당면과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

현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본원 이창재 선임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김한성 FTA 팀장, 방호경 전문

연구원, 노유연 전문연구원이 연구진으로서 원고를 집필하였습니다. 연구진들은 그

동안 한 중 일 FTA와 동아시아 FTA와 관련된 연구를 여러 차례 추진한 경험이 있

으며,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집필과정에서 건설적인 의견을 주신 외교통상부의 임주성 서기관, 고려

대의 박인원 교수, 본원의 권율 연구위원과 최낙균 원내 자문위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한국의 FTA 정책 및 지역경제통합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09년 12월 

원장  채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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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지난 수년간 동아시아 국가간 경제협력은 비교적 순조로이 진행되어왔다. 동아

시아 국가들의 교역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며, 그 중 역내교역의 비중도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역내교역의 비중이 감소하고 역내교역의 집

중도도 확연한 감소세로 반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즉 동아시아 국가간의 교역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의 동아시아 국가간의 교역의존도는 낮아지고 있

는 것이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동아시아 국가들도 경제침체 및 무역축소를 경

험한 바 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연합(EU) 경제의 조기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

망되는 가운데, 이 시장들로부터의 수요감소를 대체하기 위한 방편으로 동아시아 

역내시장의 확대 및 동아시아 FTA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ASEAN과 한 중 일 3국간 개별적으로 FTA가 체결된 상태에서 동아시아 

FTA의 추가적 효용성과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듯하다. 더욱이 비

교적 단기간 내에 다수의 FTA를 추진해온 동아시아 국가들에 동아시아 FTA라는 

거대한 새로운 FTA의 형성 시도는 정치적, 행정적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동아시아 FTA의 조기실현을 위한 당면과제는 동아시아 국

가들의 정치적,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FTA의 확산에서 오는 부

정적 효과를 극복함으로써 동아시아 역내교역을 증대시킬 수 있는 동아시아 FTA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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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ASEAN과 한국, 중국 및 일본 사이에 3개의 ASEAN+1 FTAs가 체결된 

상황에서 이 모형의 모색은 기본적으로 기체결된 이 ASEAN+1 FTAs로부터 출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과연 ASEAN+1 FTAs에서 어떻게 동아시아 FTA

로 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ASEAN+1 FTAs로부터 동아시아 FTA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단계의 과정이 

요구된다. 제1단계에서는 우선 ASEAN+1 FTAs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필자

들은 이와 같이 3개의 ASEAN+1 FTAs가 1개의 FTA로 된 상태를 ‘ASEAN+3 

FTA’라 부르고 있다. 이 3개의 ASEAN+1 FTAs의 통합과정에 ASEAN 국가들뿐 

아니라 한 중 일 3국도 참여하기 때문에 ‘ASEAN+3 FTA’는 ASEAN+3 차원의 

FTA라고 할 수 있으나, 한 중 일 3국간 FTA가 없는 상태에서 이는 ASEAN의 입

장에서만 성립되는 개념상 FTA인 것이다. 또한 제1단계에서 이러한 ‘ASEAN+3 

FTA’에 대한 합의 외에도 어떠한 형태이든 한 중 일 3국간 FTA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져야 한다. 즉 한 중 일 3국이 한 중 일 FTA나 일련의 양자간 FTAs(한 중 

FTA, 한 일 FTA 및 중 일 FTA)를 체결하거나, 혹은 개념상 ‘한 중 일 FTA’에 

합의해야 한다. 여기서 개념상 한 중 일 FTA는 별도의 한 중 일 FTA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아시아 FTA를 추진하기 위해 3자간 합의한 FTA를 의미한다. 그 

후 제2단계에서 이들 ‘ASEAN+3 FTA’와 한 중 일 3국간 합의된 FTA 간의 통합

을 통해 동아시아 FTA가 실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지적한 당면과제인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 편익을 

가져올 동아시아 FTA의 모형을 모색하는 것은 결국 ASEAN+1 FTAs를 토대로 

실현 가능하며 바람직한 ‘ASEAN+3 FTA’를 찾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체결된 ASEAN+1 FTAs를 부문별로 검토해본 결과, 상품무역협정

의 경우 한국과 중국은 관세양허방식이 비슷한데 비해 일본은 달랐고, 원산지규정

도 일반규정은 별 차이가 없었으나 품목별 결정규정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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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서비스무역협정 및 투자협정의 경우, 일 ASEAN 간에는 아직 체결되지 

않았고 기체결된 한 ASEAN 협정 및 중 ASEAN 협정도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태였다. 그리고 무역투자원활화 및 경제협력은 다양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 것

으로 파악되었다. 결국 ASEAN+1 FTAs가 체결되어 동아시아 FTA 형성을 위한 

기반은 형성되었으나 그 기반이 아주 확고하다고는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동아시아 FTA를 추진함에 있어 동아시아 국가들은 점진적

인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궁극적으로는 상품무역, 서비스 및 투

자 면에서 높은 수준의 개방과 포괄적 무역투자원활화 및 경제협력 조치가 포함된 

최적의 동아시아 FTA를 추구해야 할 것이나, 동아시아 FTA의 조기실현이 요구되

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동아시아 FTA를 우선적으로 실현하고 이를 추후 

개선시킨다는 점진적인 방식을 택하자는 것이다. 

ASEAN+1 FTAs가 체결된 현 단계에서 이들을 통합해 ‘ASEAN+3 FTA’를 추

진하기 위해서는 ASEAN 국가들이 동아시아 FTA가 3개의 ASEAN+1 FTAs에 

비해 추가적으로 역내교역을 증진시키는 등 더 유리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ASEAN 국가들에 최소한의 부담으로 ASEAN+1 FTAs를 ‘ASEAN+3 

FTA’로의 전환이 가능해야 하며, FTA에 대한 경험과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동

아시아 후발개도국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

는 ‘ASEAN+3 FTA’가 앞서 설정된 당면과제의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보고서는 최소한의 정치적, 행정적 부담으로 추가적 실익을 가져올 

수 있으며 후발개도국에 친화적인 ‘ASEAN+3 FTA’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네 

가지 핵심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ASEAN+1 FTAs의 통합을 위해서는 원산지규정의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

하다. 사실 원산지규정의 단일화만으로도 ASEAN 국가들은 거래비용의 감소를 통

해 역내교역 증대와 생산네트워크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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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단일화된 원산지규정에 기초해 ASEAN+1 FTAs 간 상품무역협정의 조화

를 추진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적,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상품시장개방은 기본적으로 배제한 채 기존의 개방수준에서 ASEAN+1 FTAs 간 

양허안의 조화를 모색하며, 그 과정에서 가능한 범위 내 협정별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 

셋째, 상품무역협정과 달리, 서비스무역 및 투자 협정은 일부 협정이 체결되지 

못하였거나 체결된 경우에도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서비스와 투자의 중요

성이 증대되어가는 추세를 감안할 때, 이 협정들의 보완은 더욱 설득력을 지닌다. 

넷째, 후발개도국도 동아시아 FTA 형성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또한 이로부터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동아시아 FTA에서는 다양한 부문의 원활화 조치 

대신 동아시아 FTA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원산지규정이나 통관절차 관련 이슈

와 같이 동아시아 FTA와 직접 관련되는 분야에 국한시켜야 한다. 그리고 원활화 

조치가 재원부족으로 인해 실행되지 못해온 경험에 비추어, 본 보고서는 이 특화된 

원활화 조치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이들과 연계된 경제협력 조치를 도입할 것을 제

안한다. 이와 같이 연계된 경제협력 조치의 지원을 받는 특화된 원활화 조치는 후

발개도국이 동아시아 FTA의 활용도를 크게 제고시킴으로써, 동아시아 내 소득격

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요소를 지닌 ‘ASEAN+3 FTA’의 달성이 중요하지만, 동아시아 FTA 형

성을 위해서는 이와 함께 한 중 일 3국간 어떠한 형태로든 FTA가 이루어져야 한

다. 한 중 일 3국간 FTA는 앞서 언급한 바대로 한 중 일 FTA, 3국 내 양

자간 FTAs 및 동아시아 FTA 추진과정에서 합의되는 개념상 FTA 등의 형태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ASEAN+1 FTA가 이미 체결된 가운데 모색되어야 할 

‘ASEAN+3 FTA’에 비해, 한 중 일 FTA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실제 추진된 것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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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간 양자간 FTA는 한 일 FTA와 한 중 FTA만이 추진되어왔으며, 그 중 한

일 FTA는 2003년 12월 협상이 시작되었으나 2004년 11월 이후 중단된 상태이고, 

한 중 FTA는 2007년 3월에 시작된 산 관 학 연구가 진행 중인 실정이다. 한 중

일 FTA의 경우, 2003~09년 7년 동안 수행되어온 3국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는 최

근에야 비로소 격상되었다. 한 중 일 정상은 2009년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한 중

일 FTA 공동연구를 산 관 학 공동연구로 격상시키는 데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 중 일 통상장관은 2009년 10월 25일 태국 후아힌에서 2010년 상반기 중 제1차 

한 중 일 FTA 산 관 학 공동연구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그 외에도 2008년 12월 후쿠오카에서 처음으로 한 중 일 3국 정상간 회의가 독

립적으로 개최된 이래 이 정상회의가 정례화됨에 따라 3국간 관계개선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하토야마 정부가 친

아시아정책을 천명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높은 관심을 표명한 것으

로 알려지고 있는 점도 3국 관계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SEAN+3 FTA’와 한 중 일 FTA의 형성과정은 상호 의존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 중 일 FTA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ASEAN+3 FTA’ 추진도 활력을 잃

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한 중 일 FTA가 활발히 추진될 경우 이는 ‘ASEAN+3 

FTA’의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상관관계로 인해 아직까지 

뒤처져 있는 한 중 일 FTA의 추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ASEAN+3 FTA’와 한 중 일 FTA 중 후자의 추진상황이 뒤져 있는 현 시점에

서는 기본적으로 후자의 추진에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지나, 결국 동

아시아 FTA 형성의 양대 요소인 이들은 결국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동아시아 경제통합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왔다. 동아시아 비전

그룹(EAVG), 동아시아 연구그룹(EASG) 및 제2기 동아시아 FTA 연구(EAFTA 

Phase II Study)를 제안하고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최근 제의한 EA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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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II Study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한국정부는 동아시아 경제통합과정에서 다음

과 같은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정부는 한 중 일 FTA는 물론이고 ASEAN+3 및 ASEAN+6 차원의 

동아시아 FTA 형성을 위해서도 한 중 일 3국간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

을 강조하면서, 한 중 일 3국간 혹은 중 일 간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한국정부는 ASEAN+3 차원의 동아시아 FTA를 우선 추진하고 이를 ASEAN 

+6 차원의 FTA로 확대해야 한다. 이는 ASEAN+3 차원의 FTA가 ASEAN+6 차

원의 FTA에 비해 조기실현이 쉽고, ASEAN+3 체제는 이미 10년 이상의 역사성

을 지니며 또한 한국정부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생산네트워크

도 거의 대부분 이 지역들에 존재하고,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장기적 비전으

로 삼을 경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효과성 외에도 동일한 정체성이 요구되며, 

ASEAN+6 차원의 FTA가 기초해 있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의 회원국 확대 가

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지닌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본 본고서에서는 특히 한국정부가 향후 한 중 일 FTA 추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동아시아 FTA 연구의 격상과 더불어 한 중 일 

FTA에 관한 연구가 산 관 학 공동연구로 격상되었고, 제1차 산 관 학 공동연구가 

2010년 초 한국에서 열리기로 결정되었으며, 한 중 일 정상회의도 2010년 한국에

서 개최될 계획임을 감안할 때, 한국정부는 2010년을 한 중 일 FTA 및 한 중 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한 중 일 FTA와 동아시아 FTA를 추진하는 과

정에서 단순히 중국과 일본 간 중간자적 역할에 만족하지 말고 이 FTA들의 실현

을 앞당기기 위한 촉매(facilitator)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차원의 FTA 정책에 관한 한 정부는 한 중 일 FTA에 주력하면서 동아시아 차

원에서는 ASEAN+3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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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하에 ‘ASEAN+3 FTA’ 형성을 위해 향후 전개될 실무작업반에 적극 참여해

야 하며, ASEAN+6 차원의 FTA에 대해서는 차분히 대처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는 조만간 출범할 동아시아 FTA 관련 원산지규정 단일화 및 

관세분류체계 조화 실무작업반 참여시 동아시아 FTA와 한 중 일 FTA를 동시에 

염두에 둠으로써, 이 FTA들의 추진과정에서 소요되는 기간과 행정적 노고를 최소

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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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의 역사는 현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효시라고 일컬어지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의 형성을 위해 

서유럽 6개국이 파리조약을 서명한 1951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

후 지역주의에 비판적이던 미국이 다자주의를 선호하는 대외정책으로 전환하여 북

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east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을 체결함으

로써 지역주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여기에 다수의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이 FTA로 상징되는 지역주의 추이에 동참하면서 1990년대에 범세계

화와 함께 지역주의가 세계경제의 양대 조류로 등장하게 되었다.

동아시아의 경우, 1992년에 ASEAN 5개국1) 사이에 ASEAN자유무역협정( AFTA: 

ASEAN Free Trade Area)이 서명되었지만,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지역주의는 1997~98

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 중 일 3국 정상도 함께 참여한 

ASEAN+3 정상회의가 1997년 12월에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처음으로 열린 후 

이 정상회의가 정례화되었으며, 정상회의를 지원하기 위한 ASEAN+3국간 주요 각료

회의와 고위관리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됨에 따라, ASEAN+3국이 동아시아 경제협

력에 관해 논의할 수 있는 기본 틀인 ASEAN+3 체제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일부 동아시아 국가가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합류하기 시

작하였으며, 많은 동아시아 국가가 경쟁적으로 역내 외 국가들과 상당수의 자유무역

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체결하게 된다. 그 중 무엇보다도 ASEAN과 

한 중 일 간 3개의 FTA가 체결된 것이 동아시아 지역주의 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

다고 하겠다. 

1) ASEAN(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1967년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

아, 필리핀, 싱가포르 및 태국을 회원국으로 출범하였고, 1984년에 브루나이가 이에 동참한 후, 베

트남(1995년), 라오스, 미얀마(1997년) 및 캄보디아(1999년)가 차례로 가입함으로써 그 회원국이 

10개국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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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아시아 차원에서 FTA의 필요성도 ASEAN+3 체제 하에서 제기되었다. 

2001년 10월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East Asia Vision Group)이 ASEAN+3 정

상회의에 동아시아 FTA 형성을 건의한 바 있으며,2) 2002년 11월 동아시아연구그

룹(EASG: East Asia Study Group)도 이를 중 장기적 목표로 제안하였다.3) 그 후 

2004년 ASEAN+3 경제장관회의(AEM+3: ASEAN+3 Economic Ministers' Meeting)

의 결정에 따라 동아시아 FTA(EAFTA: East Asia FTA) 타당성 연구를 위한 전문

가 그룹이 형성되면서, 동아시아 FTA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어

서 2007년 5월부터는 동아시아 FTA에 대한 심층연구인 제2기 동아시아 FTA 연

구(EAFTA Phase II Study)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가 2009년 8월 15일 AEM+3

에 보고되었다.4) 

이와 같이 ASEAN+3 체제 하에서 진행되어온 논의 외에도 동아시아 FTA에 관

한 다양한 연구가 학계에서 추진되어왔으며, 이 연구들은 동아시아 FTA의 경

제적 효과 및 동아시아 FTA의 전망과 시나리오 관련 연구로 대별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연구에서 동아시아 FTA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그 중 일부 

연구는 동아시아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만을 다루었는 데 반해, 상당수의 연구는 

ASEAN+3 차원의 동아시아 FTA 외에도 한 중 일 FTA, ASEAN과 한 중 일 각

국간의 FTA(ASEAN+1 FTA), ASEAN+65) 차원의 FTA 및 APEC 차원의 FTA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들과의 비교연구도 이루어졌다.6) 또한 다수의 연구가 동아시

2) East Asia Vision Group Report(2001).

3) East Asia Study Group Report(2002).

4) Final Report on EAFTA Phase II Study(2009). 본고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동아시

아 FTA는 ASEAN+3국 간의 FTA를 지칭한다.

5) ASEAN+3국 외 인도, 호주, 뉴질랜드 포함.

6) 제2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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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FTA의 나아갈 방향 및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들은 대부분 유럽을 비

롯한 타 지역에서의 경제통합 경험에 기초하거나 지금까지 체결된 동아시아 국가

간 FTA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동아시아 FTA의 가능한 시나리오 혹은 바람직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7)

최근 동아시아 FTA 논의는 글로벌 금융위기 및 경제위기로 새로운 계기를 맞게 

되었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동아시아 국가 내 경제침체 및 무역축소 현상이 나타나면서 동아시아 FTA의 필요

성은 더욱 뚜렷이 부각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경제의 조기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시장들로부터의 수요감소를 대체할 대안으로 동아시아 

역내시장의 확대가 상정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동아시아 FTA가 떠오르

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질서의 변화라는 새로운 도전에 대처해야 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이제 동아시아 FTA는 단순히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장기목표가 아니고 각국의 지속적인 무역확대 및 경제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

기 때문에 시급히 조성해야 할 제도적 틀로 변한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동아시아 FTA의 경제적 효과보다는 동아시아 FTA의 나아

갈 방향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그러나 동아시아 FTA 관련 가장 가능성이 높거나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는데 그쳤던 기존 연구와는 달리, 본 보고서는 현 

시점에서 동아시아 FTA 형성을 위한 당면과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

체적인 실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동아시아 FTA의 조기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

로 삼고 있다. 

7) Lee(2002); Lee et al.(2006); Lee(2008); 김세원 외(2006); 박번순(2009); 정재화 외(2009) 
등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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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에서는 우선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어떻게 진행되어왔으며 제도적으로 어

떠한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였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주로 역내국가간 무역 및 투

자 의존도의 추이를 분석해보고, 동아시아 국가들의 FTA 추진 현황을 살펴볼 것이

다. 또한 동아시아의 기능적, 제도적 경제통합 현황에 비추어, 왜 동아시아 FTA가 

필요하고 어떠한 제약요인이 존재하는지를 점검해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동아시

아 경제통합의 현주소와 동아시아 FTA의 필요성 및 제약요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을 토대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역내교역을 증대시킬 수 있는 

동아시아 FTA 모형의 발굴이라는 동아시아 FTA 추진의 당면과제가 제기될 것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적,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ASEAN과 한

중 일 각국간 기체결된 FTA들(ASEAN+1 FTAs)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기 때

문에, 제3장에서는 동아시아 FTA 형성과정에서 기반으로 사용될 ASEAN+1 FTAs 

(ASEAN 한국 FTA, ASEAN 중국 FTA, ASEAN 일본 FTA)의 내용을 비교해보

기로 하겠다. 상품무역협정, 서비스무역협정 및 투자협정 외에도 무역투자원활화 

및 경제협력 부문도 검토될 것이다. 역내국가간 매우 큰 소득격차가 존재하는 동아

시아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 이슈들은 ASEAN+1 FTAs에서도 여타 FTA에 비해 

비중 있게 다루어져 왔으며 동아시아 FTA에서도 반드시 중시되어야 할 것이기 때

문이다. 또한 이들 FTAs의 관세특혜를 받기 위한 조건인 원산지규정도 비교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제3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FTA의 단계적 실현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동아시아 FTA의 조기실현을 위해 한편으로는 ASEAN+1 FTAs을 

통합하여 ‘ASEAN+3 FTA’8)라는 개념적 FTA를 추진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한 중

일 3국간 어떠한 형태로든 FTA를 추진한 후 이들을 합쳐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8) 3개의 ASEAN+1 FTAs를 통합한 FTA(상세한 개념은 제4장 1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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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형성한다는 단계적 실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후 현 ASEAN+1 FTAs에

서 ‘ASEAN+3 FTA’로 가는 데 필요한 요체인 원산지규정의 단일화, 상품

무역협정의 조화, 서비스무역협정과 투자협정의 보완 및 특화된 무역투자원

활화 조치와 경제협력 조치의 도입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제안될 것이다.9) 그리고 

동아시아 FTA가 체결되기 위해 ‘ASEAN+3 FTA’와 더불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다른 한 축인 한 중 일 3국간 FTA의 추진방안도 다루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FTA의 조기실현을 위한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정책적 시

사점과 한국의 역할이 제시되고 동아시아 FTA가 한국의 FTA 정책 및 지역경제통

합정책에서 지니는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다.

9) 기체결된 3개의 ASEAN+1 FTAs의 통합, 조화 및 보완를 통해 바람직하고 실행 가능한 동아시

아 FTA의 모형을 제시하려는 접근방식은 필자들이 집필에 참여하였던 Final Report on 
EAFTA Phase II Study(2009)에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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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아시아 경제통합 현황

가. 동아시아 역내교역

동아시아 국가들의 교역량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왔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교

역총액은 1990년 10,899.2억 달러에서 2008년 71,327.0억 달러로 증가하여 연평균 

11.0%의 증가세를 기록, 전 세계 교역의 평균증가율(9.1%)을 크게 상회하였다.10) 

그 결과 동아시아 국가(ASEAN+한 중 일)의 교역이 전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5.8%에서 2008년에는 21.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기간 

중 중국의 비중이 1.7%에서 8.2%로 획기적인 신장세를 보였고 ASEAN과 한국의 

비중은 각각 4.5%, 2.1%에서 6.2%, 2.6%로 증가하였으며, 일본의 경우는 7.6%에

서 4.6%로 감소하였다(부표 1 참고). 

1) 동아시아 역내교역의 비중 

동아시아 국가간 교역은 비교적 순조롭게 증가하여온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 

국가들(ASEAN+한 중 일)의 전체 교역에서 역내국가와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이래 대체적으로 증가하여왔으며, 그 결과 동아시아 역내교역의 비중은 

1990년 28.6%에서 2008년 38.3%로 증가하였다.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아시아 역내교역 비중의 증가세는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는 지속되어 2004년 39.5%를 기록하였으나, 그 후 감소세로 반전되어 2007년 

37.9%에 달했고 2008년에는 다시 38.3%로 다소 상승하였다.

10) UN Comtrade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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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동아시아 역내교역 비중의 전반적인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그림 2-1]

에서 보듯이 그 수준은 EU는 물론이고 NAFTA에도 못미친다. 

그림 2-1. 동아시아 및 주요 경제권의 역내교역 비중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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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부표 2].

역내교역의 비중은 역내국의 규모가 커질수록 높아진다. 이와 같이 그룹의 규모

에 따른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 역내교역의 비중을 그 그룹에 속한 국가들의 무역총

액이 전 세계 무역총액에서 점유하는 비중으로 나눈 것이 역내무역의 집중도이다.11) 

동아시아 역내교역의 집중도는 1990년대에 증가세를 보인 데 반해 2000년대 들

어서는 감소세로 반전된 것으로 드러난다. [그림 2-2]는 동아시아 역내교역의 집중

도가 1990년 1.81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1년 2.05에 달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

여 2008년에는 1990년 수준보다도 다소 낮은 1.76을 기록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11) 역내무역의 집중도 = 지역의 전 세계 교역 비중
지역의 역내교역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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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동아시아 및 주요 경제권의 역내교역 집중도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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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부표 3].
 

동아시아 역내교역의 집중도를 타 지역과 비교할 경우, 동아시아 역내교역의 집

중도가 EU보다는 높아왔으나 그 격차가 축소되어 2008년에는 EU 25개국과 같아

졌다. NAFTA와 비교해보면 동아시아 역내교역 집중도가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던 

것이 2001년에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었으나, 그 후 NAFTA의 역내교역 집중도는 

증가한 데 반해 동아시아 역내교역 집중도는 감소추이를 보임에 따라 그 격차가 확

대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1]과 [그림 2-2]를 비교해보면, NAFTA의 경우 역내교역의 비중은 2000

년대 들면서 감소세로 반전하였으나 역내교역의 집중도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 

데 반해, 이 기간 중 동아시아의 경우 역내교역의 비중은 비교적 비슷한 수준에서 

등락하는 것으로 보이나, 역내교역의 집중도 면에서는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

다. 이는 이 기간 중 NAFTA 지역에서는 역내국가들의 교역총액이 전 세계 교역에

서 점유하는 비중이 낮아진 데 반해, 동아시아 국가들의 교역총액이 전 세계 교역

에서 점유하는 비중은 높아졌기 때문이다.12)

즉 역내교역 비중만을 보면 동아시아 역내교역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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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교역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이

며, 실제 동아시아 역내교역의 집중도는 2000년대부터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

난다.  

2) 동아시아 각국의 역내교역 비중

1990 2008년 사이에 동아시아 각국의 역내교역 비중은 대부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동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역내국가에 대한 교역의존도가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증가세는 2000 08년 기간 중에도 대다수의 국가에서 유지되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역내교역의 비중이 56.4%에서 52.8%로 다소 감소하였고 보다 

중요한 것은 역내 최대 무역국인 중국의 역내교역 비중이 33.1%에서 26.2%로 저

하되었다는 점이다. 

2008년 현재, 역내교역의 비중은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이 

26.2%로 가장 낮고 일본 36.8%, 한국 44.0%, 태국 48.2%, 싱가포르 48.7%, 베트

남 52.8%, 필리핀 55.0%, 캄보디아 55.2%, 말레이시아 56.7%, 인도네시아 61.3%, 

라오스 81.4%, 미얀마 82.0% 및 브루나이 82.3% 순으로 나타난다.

표 2-1. 동아시아 각국의 역내교역 비중

 (단위: %)

국가명 1990년 2000년 2008년

한 중 일

한국 29.1 36.6 44.0 

중국 21.3 33.1 26.2 

일본 21.2 30.8 36.8 

12) 2001~08년 간 동아시아, NAFTA 및 전 세계의 연평균 교역중가율은 각각 17.7%, 8.7% 및 

14.2%에 달했다(UN Comtrade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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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계속

국가명 1990년 2000년 2008년

ASEAN 6

브루나이 81.7 74.2 82.3 

인도네시아 51.6 50.6 61.3 

말레이시아 49.6 49.4 56.7 

필리핀 32.8 39.7 55.0 

싱가포르 39.5 46.5 48.7 

태국 42.6 44.9 48.2 

ASEAN 4

베트남 27.8 56.4 52.8 

캄보디아 68.6 35.8 55.2 

라오스 85.7 72.8 81.4 

미얀마 58.7 62.2 82.0 

자료: UN Comtrade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계산.

3) 동아시아 역내교역의 구조

동아시아 국가들은 상호간에 주로 중간재를 교역하고 있다. 동아시아 역내교역

에서 중간재가 점유하는 비중은 2000년 63%에서 2007년에는 64.6%로 증가하였

다. 반면 동아시아 역내교역에서 최종재의 비중은 2000년 30.7%에서 2008년에는 

28.5%로 감소하였으며, 그 중 자본재의 비중은 15.9%에서 17.1%로 증가한 데 반

해 소비재의 비중은 14.8%에서 11.4%로 저하되었다(표 2-2 참고).

역내교역에서 중간재의 높은 비중과 최종재의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은 ASEAN

과 한 중 일 3국 모두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ASEAN의 역내교역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2007년 ASEAN 역내교역에서 중간재와 최종재의 비중은 각각 

67.9% 및 23.0%를 차지하였다. 반면 일본에서는 이 비중들이 각각 58.1% 및 

33.0%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도 중간재의 비중이 최종재에 비해 월등히 높

아 2007년 이 비중들은 각각 69.5% 및 25.9%에 달했으나,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2000년의 비중인 70.5% 및 25.0%에 비해서는 그 격차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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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동아시아 역내교역에서의 생산공정별 제품의 비중

 (단위: %)

공정단계 2000년 2004년 2007년

중간재
부(분)품 31.9 31.9 30.6 

반제품 31.1 31.4 34.0 

최종재
자본재 15.9 18.0 17.1 

소비재 14.8 12.7 11.4 

1차 산품 5.3 4.8 5.4 

기타 1.1 1.2 1.5 

주: 브루나이, 라오스, 미얀마는 통계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캄보디아는 2007
년의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자료: UN Comtrade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계산.

2007년 역내교역에서의 자본재 비중은 중국이 21.1%로 가장 높았고 ASEAN이 

13.5%로 가장 낮았으며, 소비재의 비중은 일본이 16.2%로 가장 높았고 한국이 

7.6%로 가장 낮았다(부표 4 참고).

나. 동아시아 역내투자

교역과 달리 투자의 경우 상세한 통계가 부족하고 투자액도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그 큰 흐름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가 

투자 면에서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동아시아 투자에서 역내투자가 점유

하는 비중의 추이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1) 동아시아 내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및 역내투자 비중

전반적으로 볼 때, 동아시아가 투자 면에서 세계적으로 차지하는 위상은 교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에서 동아시아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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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비중은 유량(flow) 기준으로 1990년에 8.6%의 증가세를 보여 1994년 

20.8%에 달한 후 하락세로 반전하여 2000년에는 6.2%로 축소되었다. 그 후 다시 

등락을 거듭하여 2008년에는 11.7%를 기록하였다. 동아시아 내 외국인직접투자는 

1990년대 초에는 ASEAN에 집중되었으나 1993년 이래 중국이 가장 중요한 투자

대상지로서의 입지를 확보하였다(부표 5 참고).

또한 동아시아 내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역내국가로부터의 투자 비중도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그림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아시아 역내투자는 절대규모면에서

는 2000년 127억 달러에서 2008년 392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동아시아 역내투자가 동아시아 내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점유하는 비중은 2000

년 14.5%에서 2006년 27.0%로 증가하였으나 그 후 감소하여 2008년에는 19.1%

를 기록하였다.

그림 2-3. 동아시아 국가의 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규모 및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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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부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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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아시아 각국의 역내투자 비중

가) 외국인직접투자

[표 2-3]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국인직접투자 상황은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 중 ASEAN의 경우는 일본 및 여타 ASEAN 국가들이 주요 

투자국이며, 중국에서는 연도에 따라 한국, 일본 및 ASEAN이 제각기 제1의 투자

국이었다. 한국의 경우 일본이 제1의 투자국이나 ASEAN과 중국도 연도에 따라 

주요 투자국이었으며, 일본에서는 최근 ASEAN의 투자국으로서의 역할이 상대적

으로 두드러졌다.

표 2-3. 동아시아 각국의 역내 외국인직접투자 비중

 (단위: %)

투자유입국 투자국 2000년 2004년 2008년

ASEAN

ASEAN 3.2 8.4 18.3 

한국 -0.2 2.3 2.1 

중국 -0.6 2.1 2.5 

일본 2.1 16.0 12.6 

중국

ASEAN 7.0 4.8 4.7 

한국 3.7 10.3 2.9 

일본 7.2 9.0 3.4 

한국

ASEAN 11.2 4.9 8.4 

중국 0.5 9.1 2.9 

일본 16.1 17.7 12.1 

일본

ASEAN 0.9 5.0 11.2 

한국 0.6 3.2 1.1 

중국 0.0 -0.1 0.2 

주: 각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BOP 자료를 이용하였다.
자료: ASEAN(2009), ASEAN Statistical Yearbook 2008; CEIC[online]; JETRO[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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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외직접투자

투자공여국의 입장에서 한 중 일 3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동아시아의 비중을 

살펴보면, 3국 중 한국의 투자가 가장 동아시아 지역에 집중된 데 반해, 중국의 해

외직접투자에서 동아시아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에서 동아시아가 점유하는 비

중은 2000~08년 기간 중 2000년 7.0%에서 2004년 30.5%까지 연도별로 차이를 

보였다. 

국별 분포 면에서도 연도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여, 2002 03년에는 일본의 해

외직접투자에서 ASEAN이 가장 중요한 투자대상지역이었던 데 반해, 2003 05년

에는 중국이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되었으며, 2006 07년에는 다시 ASEAN으로 

반전되었다. 결국 이 기간 중 일본의 동아시아 내 해외직접투자는 주로 ASEAN과 

중국을 그 대상으로 삼았으며, 한국의 경우 2000년을 제외하고는 이 지역들에 비

해 그 비중이 낮았다(표 2-4 참고). 

표 2-4. 일본의 역내 해외직접투자 추이(유량)

 (단위: %)

연도 동아시아 ASEAN 한국 중국

2000 7.0 0.7 3.4 3.0 

2001 17.7 10.4 1.7 5.6 

2002 22.8 13.3 1.4 8.2 

2003 16.5 1.5 1.2 13.8 

2004 30.5 9.0 2.5 18.9 

2005 29.3 11.0 3.8 14.5 

2006 29.1 13.8 3.0 12.3 

2007 20.8 10.6 1.8 8.5 

2008 11.6 4.8 1.8 5.0 

주: 각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BOP 자료를 이용하였다.
자료: JETRO, Japanese Trade and Investment Statistics[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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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동아시아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아 2000 08년 기간 

중 연도에 따라 21.9%에서 52.9%까지 기록하였다. 그리고 전 기간 중 중국이 가장 

중요한 투자대상국이었으며 그 다음이 ASEAN지역이었다(표 2-5 참고).

표 2-5. 한국의 역내 해외직접투자 추이(유량)

                                                                        (단위: %)

연도 동아시아 ASEAN 중국 일본

2000 26.1 9.7 14.5 1.9 

2001 21.9 7.5 12.6 1.7 

2002 39.9 10.4 27.4 2.0 

2003 52.9 13.3 38.5 1.1 

2004 51.5 8.3 35.6 7.6 

2005 52.9 10.5 40.1 2.3 

2006 43.3 11.8 29.3 2.2 

2007 42.1 14.5 25.2 2.4 

2008 35.7 16.2 17.5 2.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online].

비교적 최근에야 해외직접투자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중국에서 동아시

아가 해외투자에서 점유하는 비중은 별로 높지 않아 2003 08년 간 1.8%에서 

8.9% 정도에 머물렀다. 주 대상지역은 2003년과 2005년에는 한국이었으나 2004년

과 2006 08년에는 ASEAN 지역이었다(표 2-6 참고).

표 2-6. 중국의 역내 해외직접투자 추이(유량)

 (단위: %)

연도 동아시아 ASEAN 한국 일본

2003 8.9 3.3 5.4 0.2 

2004 3.8 2.7 0.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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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계속

연도 동아시아 ASEAN 한국 일본

2005 5.5 0.5 4.8 0.1 

2006 1.8 1.4 0.2 0.2 

2007 2.9 2.6 0.2 0.1 

2008 3.7 3.4 0.2 0.1 

주: 각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BOP 자료를 이용하였다.
자료: CEIC[online].

     

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FTA 

1) 동아시아 국가들의 FTA 추진 현황

아 태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무역협정으로 한국,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스리랑카 등 5개국이 1975년에 서명하고 중국이 2001년에 가입한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APTA: Asia-Pacific Trade Agreement, 구 방콕협정)이 있으며, 1991년에 

발효된 태국과 라오스 간의 무역협정(Laos-Thailand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도 존재한다. 그러나 동아시아 내 최초의 상징성을 지니는 자유무역

협정으로는 1992년 1월 ASEAN 6개국이 서명하고 그 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및 캄보디아 등이 ASEAN 회원국이 되면서 추가로 가입한 ASEAN자유무역협정

(AFTA: ASEAN Free Trade Area)을 들 수 있을 것이다.13)  

싱가포르는 동아시아 국가 중 제일 먼저 FTA를 체결하기 시작하였으며 가장 적

극적인 FTA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왔다. 싱가포르는 뉴질랜드와의 FTA 서

명(2000년 8월)을 시작으로 일본(2002년 1월),  한국(2005년 8월), 중국(2008년 10

13) 이 무역협정들은 WTO에 GATT 24조가 아닌 허용조항(Enabling Clause) 하의 개도국간 특혜무

역협정이나 AFTA의 경우는 FTA로 보고되었다(http://rtais.wto.org/UI/ PublicAllRTALis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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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을 비롯,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자유무역연합),14) 호주, 

미국, 인도, 파나마, 요르단, 페루,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15) 

및 브루나이, 뉴질랜드, 칠레와 함께 TPP(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를 체결하였으며, 이 FTA들 중 대부분이 이미 발효된 상태

이다(표 2-7 참고). 그 외에도 캐나다, 파키스탄, 코스타리카, 이집트, 멕시코, 우크

라이나 등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표 2-7. 동아시아 국가들의 FTA 추진 현황

국가명 실행 중 서명/타결 협상 중

한 국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APTA 
미국, 인도, EU 

일본, 캐나다, 멕시코
GCC, 호주, 뉴질랜드

페루 

중 국  
홍콩, 마카오, APTA

ASEAN, 파키스탄,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페루 
GCC, 호주, 노르웨이
코스타리카, SACU 

아이슬란드

일 본 

싱가포르, 멕시코, 칠레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ASEAN, 스위스, 베트남

한국, 호주, GCC
인도, 페루   

ASEAN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EU

싱가포르   

AFTA, 한국, 일본, 중국
인도, EFTA, 뉴질랜드
호주, 미국, 파나마, TPP 

요르단   

GCC, 페루 
캐나다, 파키스탄

코스타리카, 이집트
멕시코, 우크라이나

태 국  
AFTA, 일본, 라오스
중국, 호주, 뉴질랜드   

BIMSTEC, 인도, 미국
바레인, EFTA, 페루 

말레이시아  AFTA, 일본, 파키스탄 8개국특혜관세협정 
호주, 뉴질랜드

인도, 칠레, 미국
이슬람특혜무역협정

14)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15)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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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계속

국가명 실행 중 서명/타결 협상 중

브루나이  AFTA, 일본, TPP

인도네시아 AFTA, 일본   8개국특혜관세협정 파키스탄

필리핀   AFTA, 일본

베트남   AFTA, 일본     칠레

라오스   AFTA, APTA, 태국

미얀마 AFTA  BIMSTEC

캄보디아 AFTA

주: ASEAN 국가들이 ASEAN 차원에서 관련된 FTA 협정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
자료: ADB(http://aric.adb.org/ftatrends.php), 

한국 외교통상부(http://www.fta.go.kr/user/index.asp), 
일본 외무성(http://www.mofa.go.jp/policy/economy/fta/index.html), 
싱가포르 상공부(http://www.fta.gov.sg/sg_fta.asp) 

한국은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과 FTA를 체결하였다. 이미 발효 중인 

이 FTA들 외에도 한국은 거대경제권인 미국, 인도 및 EU와의 FTA에 서명하였다. 

그리고 한국은 캐나다, 멕시코, GCC, 호주, 뉴질랜드 및 페루 등과 FTA 협상을 진

행 중에 있으며, 일본과는 2003년 12월 FTA 협상을 시작한 바 있으나, 2004년 이

래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다.

일본은 동북아국가로는 처음으로 싱가포르와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서명한 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등 주요 ASEAN 국가 및 ASEAN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멕시코, 칠레, 스위스와

의 FTA도 이미 발효 중이다. 그 외에도 일본은 호주, GCC, 인도, 페루 및 한국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추진한 바 있다.

중국은 홍콩, 마카오와 각각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에 서명한 후, ASEAN, 파키스탄,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페루 등과 FTA

를 체결하였다. 그리고 중국은 GCC, 호주, 노르웨이, 코스타리카, 아이슬란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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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U(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남아프리카관세동맹)16)와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ASEAN의 경우, 한국, 중국, 일본과는 FTA가 이미 발효 중이며, 호주 뉴질랜

드, 인도와의 FTA에도 서명하였다. 또한 EU와의 FTA 협상도 추진 중에 있다.

싱가포르 외의 ASEAN 국가 중에서는 태국과 말레이시아가 FTA 정책을 비교

적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태국은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하였

고, 인도, 바레인, 페루, 미국, EFTA 등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며, BIMSTEC(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17)

와 협상을 추진 중이다. 말레이시아는 일본 및 파키스탄과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호주, 뉴질랜드, 인도, 칠레, 미국 등과 FTA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말레이

시아는 8개국특혜관세협정(Preferential Tariff Arrangement Group of Eight 

Developing Countries)에 서명하였고 이슬람협정(Trade Preferential System of the 

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협상을 추진 중이다.

그리고 브루나이는 일본과 FTA를 체결하였고 싱가포르와 함께 TPP 회원국이

다. 인도네시아는 일본과 FTA를 체결하였고 8개국특혜무역협정에 서명하였으며 

파키스탄과 FTA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베트남은 일본과 FTA를 체결하였고 칠

레와 FTA 협상을 진행 중이며, 필리핀은 일본과 FTA를 체결한 상태이다. 미얀마

의 경우, 태국과 함께 BIMSTEC 협상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외에도 동아시아 국가들은 다수의 양자간 FTA 관련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예컨대 한국의 경우, 2007년 3월부터 중국과의 FTA 관련 산 관 학 공동연구를 수

행하고 있고, 그 외에도 MERCOSUR(남미공동시장),18) 터키, 러시아, 콜롬비아, 

16)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스와나, 레소토, 스와질란드, 나미비아.

17) 방글라데시, 인도,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부탄, 네팔.

18)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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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및 SACU 등과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상태이다.

2003년부터 한 중 일 FTA에 대한 공동연구가 중국 발전연구중심(DRC: 

Development Research Center), 일본 총합연구개발기구(NIRA: National Institute 

for Research Advancement),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간에 진행되어왔으며,19) 2009년 10월 25일 태국 

후아힌에서 열린 한 중 일 통상장관회의에서 2010년 상반기 중 제1차 한 중 일 

FTA 산 관 학 공동연구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20)

동아시아 차원의 FTA와 관련해서는 2004년 ASEAN+3 경제장관회의(AEM+3: 

ASEAN+3 Economic Ministers' Meeting)에서 중국 측의 제안에 따라 전문가그룹

(Joint Expert Group)에 의한 동아시아 FTA(EAFTA: East Asia FTA) 타당성 연구

가 시작된 후, 그 결과가 2006년 8월 AEM+3에 보고되었으며, 이 회의에서 한국 

측의 제안으로 제2기 동아시아 FTA 연구(EAFTA Phase II Study)의 추진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2007년 5월부터 동아시아 FTA에 관한 심층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가 2009년 8월 15일 AEM+3에 보고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EAFTA Phase II Study

의 건의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FTA 추진을 위해 4개의 실무작업반(working grou

p)21)을 구성하는 데 합의하고, ASEAN+3 고위경제관리회의(SEOM+3: ASEAN+3 

19) 이 공동연구는 1999년 마닐라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 시 처음으로 시작된 한 중 일 정

상회의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2001년부터 3국 연구기관간 수행해왔고, 2003년부터 2009년

까지는 한 중 일 FTA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연구결과는 매년 3국 정상에게 보고되어왔

다. 2009년에는 일본 측 연구기관이 아시아경제연구소(IDE-JETRO)로 대체되었다.

20) Joint Statement. The Sixth Economic & Trade Ministers' Meeting amo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25 October 2009, 
Hua Hin, Thailand

21) 구체적으로 원산지규정 단일화, 관세분류체계(Tariff Nomenclature), 통관 관련 이슈, 
및 경제협력 등에 관한 4개의 실무작업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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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ior Economic Officials' Meeting)에 구체적인 추진방식을 논의하도록 지시하였

다.22) 동아시아 FTA에 관한 연구는 전문가 차원의 논의에서 Working Group 차원

의 논의로 격상된 것이다.

한편 일본 측의 제안으로 2007년 6월부터 CEPE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에 관한 민간연구가 ASEAN+3 및 인도, 호주, 뉴질랜드 

전문가들 간에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가 2009년 8월 ASEAN+6 경제장관실무 오

찬에서 보고된 바 있다. 

2) 동아시아 국가들의 FTA의 특징

동아시아 국가들은 유럽이나 미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본격적인 FTA를 추

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다수의 FTA를 체결하였다. 그 중 싱가포르가 가

장 많은 수의 FTA를 체결하였고 그 대상도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로 되어 있다. 

또한 한국도 그 대상이 역내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국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EU라는 거대 선진경제권과 FTA를 체결하였다

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다. 

반면 일본은 주로 동아시아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중국의 경우 뉴질랜

드를 제외하고는 FTA 대상국이 주로 개도국이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도 대상국

의 다양성 면에서 제한적이며, 양국 모두 미국과의 FTA 협상을 시작한 바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여타 ASEAN 국가는 대부분 역내국가와 소

수의 FTA를 체결한 상태이다.

동아시아 역내국가간 FTA 상황을 살펴보면 ASEAN이 역내 FTA 형성에서 선

22) The Twelfth AEM plus Three Consultation, 15 August 2009, Bangkok, Thailand. 
Joint Media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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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SEAN은 이미 한국, 중국, 일본과 개

별적으로 FTA를 체결하였는 데 반해, 한 중 일 3국간에는 FTA가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현재로서는 ASEAN이 동아시아 FTA 네트워크의 허브(hub)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ASEAN과의 FTA 체결 이전에 FTA를 체결한 싱가포르가 ASEAN 국가 

중 유일한 양자간 FTA 대상국인 데 반해, 일본은 ASEAN과의 FTA와 별도로 라

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3국을 제외한 모든 ASEAN 국가와 양자간 FTA를 체결한 

상태이며, 중국의 경우 싱가포르 및 태국과 별도의 양자간 FTA를 체결하고 있다.

2. 동아시아 FTA의 필요성 및 제약요인 

동아시아 국가들은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수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그 중 상당

수는 동아시아 국가간에 이루어졌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제위기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FTA의 필요성과 제약요인도 예전에 비해 

달라졌을 것이다. 일부 논거가 약해졌으나 다른 논거는 강화되었으며, 일부 논거가 

변하지 않은 데 반해 다른 새로운 논거가 나타났다. 

가. 동아시아 FTA의 필요성

1) 거시경제적 효과

여타 FTA와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FTA가 체결될 경우, 이는 참여국의 생산 및 

후생의 증대를 가져올 것이다. 제1기 EAFTA Study에서 행한 일반균형연산(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동아시아 FT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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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3국의 GDP를 1.18% 증가시키고 1,045억 8,200만 달러의 후생증대효과

를 초래할 것으로 나타났다. GDP의 경우, ASEAN은 3.64% 증가하는 데 반해, 한

중 일은 0.92% 증가하는 데 그치며, 그 중 한국은 3.54%, 중국은 1.66%, 일본은 

0.44% 증가할 것으로 드러났다(표 2-8 참고).

표 2-8. 동아시아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단위: 백만 달러, %)

국가명 GDP(%) 후생(백만 달러)

한국 3.54 18,845

중국 1.66 18,230

일본 0.44 29,844

인도네시아 1.74 4,498

말레이시아 5.83 10,420

필리핀 4.02 3,410

싱가포르 4.21 7,509

태국 4.50 8,798

베트남 2.83 3,029

ASEAN 3.64 37,663

한 중 일 0.92 66,919

ASEAN+3 1.18 104,582

자료: Report of EAFTA Towards an East Asia FTA: Modality and Road Map(2006), p. 12.

그러나 이는 ASEAN과 한 중 일 3국간 어떠한 FTA가 없던 상태에서의 분석이

기 때문에 현재 이미 ASEAN과 한 중 일 3국간 개별적 FTA가 체결된 상태에서 

이 효과들은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외에도 ASEAN+3 차원의 동아시아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다수의 연구

가 행해졌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 연구는 Chirathivat(2004), Lee and Park(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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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and Shin(2006), Ando and Urata(2007), 이창수(2008), Lee, Owen and Van 

der Mensbrugghe(2009), Ando(2009)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은 상품무역 자유화, 자

본축적, 서비스무역 자유화, 무역투자의 원활화 및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효과 등

을 감안하여 동아시아 FTA가 GDP에 미치는 영향을 CGE 모형으로 분석한 것으

로 그 효과는 상품무역의 자유화에 국한시켰을 경우 가장 작고 원활화 및 협력 조

치까지 포함할 경우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 연구들 중에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Ando(2009)의 분석결과를 보면, 동아시아 FTA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GDP를 국가

에 따라 0.14 1.93% 증대시킬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결과들이 도

출된 경제적 효과도 이미 ASEAN과 한 중 일 3국간 개별적 FTA가 체결된 현 상

태에서 구체적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한편 Ando(2009)는 ASEAN+3뿐 아니라, ASEAN+6 및 APEC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고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 결과, 국가의 수가 많이 포함된 협력체일수록 경제

적 측면에서 유리하게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다.23) 그러나 Lee and Park(2005)과 

Lee and Shin(2006)은 동아시아에서의 여러 형태의 결합 중 ASEAN+3가 가장 자

연스러운 지역주의 형태라고 결론짓고 있다. 한 일, 한 중, 중 일 FTA의 경우 통

계적 유의성이 없고, 한 중 일, 한 ASEAN, 일 ASEAN, 중 ASEAN FTA, 그리고 

ASEAN+3보다 확대된 지역주의 형태의 경우는 통계적 유의성은 있었으나, 

ASEAN+3에 비해 유의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이창수(2009)는 분

석결과 ASEAN+3 FTA가 가장 낮은 무역전환비율과 높은 수준의 역내 후생 및 부

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향해야 할 지역주의 형태라고 주장한

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제조업, 특히 중간재를 중심으로 밀접한 생산 및 

무역관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무역창출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23) 각 협력체별 경제적 효과는 Ando(2009) pp. 6~1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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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내교역과 투자의 활성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아시아 국가간 무역 및 투자의 비중이 높은 상태임에 

비추어 동아시아 FTA는 역내 교역과 투자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 자명하다. 

특히 ASEAN과 한 중 일 3국간 개별적 FTA를 비롯한 다수의 역내 국가간 

FTA가 체결됨에 따라, ‘스파게티 볼 현상(Spaghetti Bowl Phenomenon)’이 우려되

는 상황이다. 즉 다양한 원산지규정과 양허일정을 지닌 다수의 FTA 체결에서 오는 

복잡성 때문에 이 FTA들이 거래비용의 저하라는 본래 추구하려 하였던 편익을 실

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FTA가 형성될 경우, 이는 동아시아 역

내교역에서 거래비용을 크게 저하시킴으로써 역내교역을 현저히 증대시킬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역내교역에서의 거래비용 감소는 동아시아 역내 생산네트워크의 생

산비 감소로 나타나 이 생산네트워크들의 효율성 증대와 양적 확대를 유발할 가능

성이 높다. 더욱이 동아시아 FTA에서 서비스교역의 자유화 및 투자협정 면에서의 

진전이 이루어질 경우, 역내투자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 비경제적 효과

유럽에서는 거의 60년 전부터 경제통합을 시작하여 이제는 27개 회원국이 참여

하는 유럽연합을 이루었고 북미에서는 1990년대에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가

운데, 세계 주요 경제지역 중 동아시아에서만 지역차원의 어떠한 무역협정도 없는 

실정이다.

10개 회원국을 지닌 ASEAN의 경우도 그 경제규모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발언

권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비전그룹을 비롯한 다양한 차원에

서 동아시아 공동체의 당위성이 제기된 바 있다. 

동아시아 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동아시아 경제공

동체가 이루어져야 하며, FTA가 가장 낮은 수준의 제도적 경제통합이라는 점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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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할 때, 동아시아 FTA는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가장 기본적 요소의 하나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FTA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하겠다.

세계 제2차 대전 후, 또 다른 전쟁의 발발을 예방하기 위해 경제통합을 추진한 

유럽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통합은 지역 안보차원에서 긴장을 해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동아시아 FTA는 역내 경제협력의 증진 외에도 

역내국가간의 긴장완화를 포함한 관계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4) 당면한 글로벌 금융 경제위기에의 대처

글로벌 금융위기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야기하였고, 그 결과 다수의 동아시아 국

가도 심한 경제침체와 무역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 일부 국가에서는 경기

회복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위기를 극복하였다고 단언하기는 이른 실정

이다. 

[그림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세계적으로 무역량은 산업

생산량에 비해 변동성이 컸으나 증가율도 높아왔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역량은 산업생산량에 비해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그 폭도 현저히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글로벌 위기의 여파는 동아시아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의 무역에 큰 충격으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2008년 4분기부터 대

다수의 동아시아 국가에서 수출이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한 후 그 하락세가 지속되

어 2009년 3분기 중 비교적 무역 면에서 회복이 빠른 한국이나 중국에서도 수출이 

전년동기에 비해 각각 16.6% 및 20.5% 저하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표 

2-9 참고).

주요 국제기구들은 2009년에 세계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였

고, 특히 선진국 경제의 침체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견하였다. 예컨대 IMF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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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세계경제가 1.4% 하락할 것이며 선진국과 신흥경제권 경제의 성장률은 각

각 -3.8% 및 1.5%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무역 관련 전망치는 더욱 어

두워 세계무역이 12.2% 하락하는 가운데 선진국과 신흥경제권의 무역량은 각각 

15% 및 6.5%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었다.24) 

그림 2-4. 세계 산업생산과 수출의 증가율 추이

(단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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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생산

주: 2004년 1월~2009년 6월.
자료: Global Insight의 DataInsight-Web [online]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24) IMF(200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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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2008년 2009년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한국 26.1 -9.5 -24.8 -20.7 -16.6
중국 23.0 4.3 -19.8 -23.4 -20.5
일본 9.4 -10.5 -37.8 -34.3 -

인도네시아 27.9 -5.6 -31.8 -26.2 -
말레이시아 21.4 -12.9 -28.9 -33.3 -

필리핀 4.1 -22.3 -36.8 -28.9 -
싱가포르 21.0 -13.9 -32.7 -30.7 -22.2

태국 26.0 -10.4 -19.9 -26.1 -16.7
베트남 44.8 4.7 4.8 -14.7 -

캄보디아 4.6 -6.3 -0.6 -6.9 -

라오스 39.2 -6.5 1.2 -6.7 -

표 2-9. 동아시아 국가의 수출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자료: CEIC[online]; Global Insight [online]; Haver Analytics and national data sources 
(World Bank. 2009에서 재인용).

OECD도 선진경제의 회복이 특히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였다. 

OEC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2009년 2.2% 후퇴하고 2010년에

는 2.3%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었다.25) 선진국 중에서 미국, 유로지역 및 일본은 

2009년 각각 2.5%, 4.0% 및 5.3% 후퇴한 후, 2010년에는 각각 2.5%, 0.9% 및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26) 한편 IMF도 세계경제가 2009년에 1.1% 후퇴

한 후 2010년에 3.1%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 중 미국, 유로지역 및 일본은 

2009년 각각 2.7%, 4.2% 및 5.4% 후퇴한 후, 2010년에 1.5%, 0.3% 및 1.7% 성

장할 것으로 예측되었다.27)

25) OECD(2009a). 

26) OECD(2009b). 

27) IMF(2009c). 



제2장 동아시아 경제통합 및 동아시아 FTA  51

따라서 미국과 EU 등 선진국들의 경제위축에 따른 시장의 축소를 보완하기 위

해서는 동아시아 역내시장의 확대가 요구되며,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동

아시아 FTA 형성일 것이다.

나. 동아시아 FTA의 제약요인 

1) 취약산업의 존재에 따른 정치적 부담

여타 FTA와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FTA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제약

요인은 각국 내 존재하는 취약산업이다. 이는 해당국의 경제발전수준과 관계없이 

거의 모든 나라가 FTA를 추진할 때 당면하는 문제이다. 무역 및 투자 부문의 개방

도가 높은 싱가포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진경제국인 일본에도 농업과 같은 일

부 개방도가 낮은 산업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FTA와 같은 거대한 FTA

는 각국 취약산업에의 추가적인 개방압력을 수반할 것으로 예견되어 다수의 동아

시아 국가에서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2) 다양성

동아시아 국가들은 다양한 언어, 종교 및 정치체제를 지니고 있으며 인구 수, 경

제규모 및 경제발전단계 면에서 여전히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아시아에는 인구 면에서 40만 명의 브루나이, 460만 명의 싱가포르, 620만 명

의 라오스가 있는가 하면  13억 명이 넘는 중국과 2억 2,700만 명의 인도네시아가 

존재하며, 경제규모 면에서는 54억 달러의 라오스로부터 거의 5조 달러에 달하는 일

본과 4조 달러를 넘어선 중국이 있다. 그리고 경제발전수준의 주요 지표인 1인당 국

민소득 면에서 1,000달러에도 못미치는 미얀마(578달러), 캄보디아(660달러), 라오스

(790달러)와 4만 달러에 육박하는 일본, 싱가포르 및 브루나이가 병존한다(표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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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그 중에서도 경제발전수준의 격차는 동아시아 FTA 형성에 있어 심각한 제

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특히 최빈국28)으로 분류되는 미얀마, 캄보디아 

및 라오스를 비롯한 후발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표 2-10. 동아시아 국가들의 다양성

국가명 인구(백만 명) 경제규모(십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달러)

한국 48.2 929.1 19,421.8 

중국 1,314.4 4,327.4 3,212.6 

일본 127.3 4,910.7 39,853.4 

인도네시아 227.3 511.8 2,149.7 

말레이시아 27.0 221.6 7,921.2 

필리핀 90.3 166.9 2,063.1 

싱가포르 4.6 181.9 38,346.5 

태국 67.4 273.3 4,046.4 

브루나이 0.4 14.6 37,048.0 

베트남 87.1 89.8 1,019.3 

캄보디아 14.6 11.3 659.7 

라오스 6.2 5.4 790.3 

미얀마 49.6 26.2 578.3 

한 중 일 1,489.8 10,167.3 6,867.2 

ASEAN 574.5 1,502.7  2,585.1 

주: 2008년 현재.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online]; UN National Accounts[online].

3) ASEAN과 한 중 일 간의 비대칭성과 리더십 

[표 2-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ASEAN 국가 간에도 인구, 경제규모 및 경제수

28) Least Developed Countries(LDCs): 3년 평균 1인당 국민소득이 750달러 미만의 저소득국이 

이에 분류되며 900달러 이상이 되어야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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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면에서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SEAN 국가들은 

ASEAN 회원국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려고 노력 중이며, 특히 ASEAN+3 차원

에서는 상당부분 성공하고 있다. 그 결과 ASEAN이 동아시아 경제통합과정에서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ASEAN은 한 중 일 3국에 비해 경제규모 면이나 경제수준 면에서도 현

격한 열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리더십 역할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으며, 반면 

한 중 일 3국은 경제력 면에서의 절대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경제통합과정에서의 

후발자라는 역사성과 3국간 협력체계의 부재로 인해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 스포

크(spoke) 역할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 중 일  3국간 아직까지 어떠한 

FTA도 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3국간 관계의 현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4) 동아시아 공동체 의식의 부족과 정치적 리더십의 결여

동아시아 FTA 형성을 위한 추진력이 약한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동아시아 지역 

내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ASEAN이 출범한 지 

4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ASEAN 국가들은 ASEAN 공동체 형성을 추진하고 있

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경우, ASEAN+3 정상회담이 10여 년이 지났고 동아시아비

전그룹과 동아시아연구그룹에서 이를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으로 제안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29)

그리고 유럽통합 초기에 정치적, 지적 리더십이 선도적 역할을 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동아시아에서의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선도할 리더십이나 핵심세력의 결

여도 이를 어렵게 하는 제약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29) 일본 신임 하토야마 총리가 동아시아 공동체를 언급한 바 있으나, 아직 그 실체가 불분명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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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적 부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당수의 동아시아 국가는 최근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수

의 FTA를 체결하였고 또한 현재 상당수의 FTA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적

극적인 FTA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나 아직 FTA 협상 경험이 적고 관련 인프

라가 구비되지 못한 일부 ASEAN 국가 모두에 동아시아 FTA라는 13개국이 참여

하는 거대한 FTA는 무거운 행정적 부담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될 가능성이 높다.

 

6) 동아시아 FTA에 대한 이해 부족

한 중 일 3국과 개별적으로 FTA를 체결한 ASEAN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동아

시아 FTA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즉 ASEAN과 한 중 일 

3국간 동아시아 FTA가 체결될 경우, 이 국가들과 개별적으로 FTA를 체결한 현재

에 비해 어떠한 추가적 편익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이

다. 또한 동아시아 FTA의 구체적 형태, 추진방법 등이 분명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가능성도 불확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동아시아 FTA가 가져올 수 있는 추가적 이익이나 실현 가능한 동아

시아 FTA의 구체적 모형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추진할 모멘텀이 형

성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7) 한 중 일 변수

ASEAN과 한 중 일 3국간 개별적 FTA가 체결된 상태에서, 동아시아 FTA 형

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한 중 일 3자간 FTA 혹은 양자간 FTA의 체결이

다. 한 중 일 3국 모두 적극적인 FTA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중 일 3

국간 FTA의 부재는 동아시아 FTA 형성의 주요한 걸림돌로 남아 있다.

한 중 일 관계는 또 다른 차원에서도 동아시아 FTA 형성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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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1차 ASEAN+한 중 일 정상회의가 개최된 

이래 동아시아 13개국 간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場인 ASEAN+3 체제가 

출범하였으며, 그 후 동아시아 FTA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EAFTA에 관한 공동연

구가 수행되어왔다. 그러나 일본은 수년 전부터 인도, 호주 및 뉴질랜드가 추가적

으로 참여하는 ASEAN+6 체제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여 왔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FTA에 관한 공동연구에서도 ASEAN+3국 전문가 간 

ASEAN+3 체제 하에서 수행해온 EAFTA 연구와 별도로 ASEAN+6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CEPEA 연구를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30) 체제 하

에서 수행한 바 있다. 결국 이는 중국과 일본 간 동아시아에서의 주도권 경쟁으로 

비추어지고 있으며, 동아시아 FTA를 비롯한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에 심각

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동아시아 FTA 추진의 당면과제 

지난 수년간 동아시아 국가간 경제협력은 비교적 순조로이 진행되어왔다. 동아시

아 국가들의 교역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며, 그 중 역내교역의 비중도 대체로 상

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역내교역의 비중이 감소하고, 역내교역의 집중도

도 확연한 감소세로 반전되었다. 즉 동아시아 국가간의 교역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의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교역의존도는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30) 이 회의는 ASEAN+3국 외 인도, 호주 및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가운데 2005년 12월 콸라룸푸

르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고 제2차와 제3차 회의는 각각 필리핀 세부 및 싱가포르에서 열렸으며, 
이 회의들에서는 에너지, 에너지안보,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 등이 주로 논의되어왔다. 그러나 

ASEAN+3 정상회의와 이 회의 간 차별성 및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리해야 할 부분

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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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의 무역량은 급격히 축소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 및 EU 경제가 받은 충격이 컸고 조기회복도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 시장들의 축소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역내교역의 확

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FTA의 조기실현에 대한 

당위성이 새로이 부각되고 있다.

반면 ASEAN과 한 중 일 3국간 FTA가 개별적으로 체결된 상황에서 동아시아 

FTA의 추가적 효용성과 그 가능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이다. 더욱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수의 FTA를 추진해온 동아시아 국가들에 동아시아 FTA라는 거대한 

새로운 FTA의 형성 시도는 정치적, 행정적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FTA의 필요성이 긴박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당면과

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적,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FTA의 

확산에서 오는 부정적 효과를 극복함으로써 동아시아 역내교역을 증대시킬 수 있

는 동아시아 FTA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동아시아 FTA의 조기실현을 위해 동아시아 국가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는 ASEAN과 한 중 일 3국간 이미 개별적으로 체결된 3개의 ASEAN+1 FTAs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FTA 형성은 1차적으로 기체결된 이들 

ASEAN+1 FTAs를 기반으로 삼고 이를 통합, 조화, 보완하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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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무역협정

가. 한 ‧ ASEAN FTA

한 ASEAN FTA 상품양허구조의 특징은 상품이 크게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

으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일반품목군으로 분류된 관세품목은 부속서 1의 상품자유화

방식 상 최소 요구에 기술된 목표를 달성할 목적으로 이 상품자유화방식에 부합되게 

점진적으로 각 당사국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인하 및 철폐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민감품목군으로 분류된 관세품목은 부속서 2의 상품자유화방식에 부합되게 

점진적으로 각 당사국의 관세율을 인하 그리고/또는 철폐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3-1. 한 ASEAN FTA의 상품양허구조

관세양허구조

일반품목군

A B C D E

민감품목군

일반민감품목 초민감품목

자료: 한 ASEAN FTA 협정문을 토대로 필자 작성.  

1) 일반품목군31)

31) 한 ASEAN FTA 협정문 부속서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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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

한 ASEAN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해당 연도 1월 1일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5년 2016년

X 60% 60 50 40 30 20 15 10 0

40% x < 60% 45 40 35 25 20 15 10 0

35% x < 40% 35 30 30 20 15 10 0-5 0

30% x < 35% 30 30 25 20 15 10 0-5 0

25% x < 30% 25 25 20 20 10 7 0-5 0

20% x < 25% 20 20 15 15 10 7 0-5 0

15% x < 20% 15 15 15 10 7 5 0-5 0

10% x < 15% 10 10 10 8 5 0-5 0-5 0

 7% x < 10% 7 7 7 7 5 0-5 0-5 0

 5% x < 7% 5 5 5 5 5 0-5 0-5 0

X < 5% 관세인상 금지 0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대해서는 [표 3-1], [표 3-2] 및 [표 3-3]의 계획

에 따라 각국의 최혜국 실행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철폐하도록 되어 있다.

표 3-1. 한국과 ASEAN 6개국의 관세 인하 및 철폐

X=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

한 ASEAN FTA 특혜관세
(해당연도 1월 1일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X 20% 20 13 10 5 0

15% x < 20% 15 10 8 5 0

10% x < 15% 10 8 5 3 0

 5% < x < 10% 5 5 3 0 0

X 5% 관세인상 금지 0 0

표 3-2. 베트남의 관세 인하 및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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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캄보디아, 라오스 및 미얀마의 관세 인하 및 철폐

X=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

한 ASEAN FTA 특혜관세
(해당연도 1월 1일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2년 2015년 2018년

X 60% 60 50 40 30 20 10 10

40% x < 60% 45 40 35 25 15 10 10

35% x < 40% 35 30 30 20 15 5 0-5

30% x < 35% 30 30 25 20 10 5 0-5

25% x < 30% 25 25 20 20 10 5 0-5

20% x < 25% 20 20 15 15 10 0-5 0-5

15% x < 20% 15 15 15 10 5 0-5 0-5

10% x < 15% 10 10 10 8 5 0-5 0-5

 7% x < 10% 7* 7* 7* 7* 5 0-5 0-5

 5% x < 7% 5 5 5 5 5 0-5 0-5

X < 5% 관세인상 금지 0

주: * 미얀마는 2010년까지 한 ASEAN FTA 특혜관세율을 7.5% 이하로 허용.

또한 각국은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한국은 협정 발효 시 일반품

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최소 70%의 관세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2008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최소 95%의 관세품목에 대해 관세

를 철폐하며, 2010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모든 관세품목을 무세화하

기로 하였다. 

ASEAN 6개국은 2007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최소 

50%의 관세품목에 대해 최혜국 실행관세율을 0~5%로 인하하고, 2009년 1월 1일

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최소 90%의 관세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

한다. 그리고 ASEAN 6개국은 모든 관세품목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12년 1월 1일까지 관세를 철폐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지나, 이외의 일반품목군

은 2010년 1월 1일까지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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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ASEAN 6개국보다는 느슨한 적용을 받지만 다른 후발참여국인 캄보

디아, 라오스 및 미얀마보다는 관세양허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베트남은 

2013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최소 50%의 관세품목에 대

해 최혜국 실행관세율을 0~5%로 인하하고, 2015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배

치된 관세품목의 최소 90%의 관세품목을 철폐하는 데 동의하였다. 그리고 모든 관

세품목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관세품목에 대해서 2018년 1월 1일까지 관세를 철

폐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지나, 2016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다른 모

든 관세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캄보디아, 라오스 및 미얀마는 2015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관세

품목의 최소 50%의 관세품목에 대해 최혜국 실행관세율을 0~5%로 인하하고, 

2017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최소 90%에 대해 관세를 철

폐하는 데 합의하였다. 그리고 이 3국은 모든 관세품목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관

세품목에 대해서 2020년 1월 1일까지 관세를 철폐할 수 있으나, 이외의 일반품목

군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1일까지 무세화하기로 하였다.

결국 한국은 2010년, ASEAN 6개국은 2012년, 베트남은 2018년, 캄보디아, 라

오스, 미얀마는 2020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속해 있는 모든 관세품목의 관

세를 철폐하기로 되어 있다. 

이처럼 한 ASEAN FTA에서 한국과 ASEAN 6개국의 경우, 일반품목군에 포함

되는 품목은 관세품목의 90% 이상인 동시에 총수입액의 90% 이상이 되도록 규정

하고 있다. ASEAN 후발참여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및 미얀마의 경우, 이 국가들

의 발전 정도를 고려하여 총수입액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있고, 베트남은 관세품목 

및 총수입액 기준을 적용받으나 총수입액은 75%로 ASEAN 6개국보다는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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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감품목군32)

각 당사국이 민감품목군에 배치할 수 있는 관세품목의 수는 다음의 최대 상한선

의 적용을 받는다. 한국 및 ASEAN 6개국의 경우, 전체 관세품목의 10%와 2004

년 무역통계를 기준으로 한국으로부터의 총수입액 또는 ASEAN 전체 국가로부터

의 총수입액에서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SEAN 후발참여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및 미얀마의 경우, 총수입액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관세품목기준

(10%)만 명시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민감품목군 분류가 품목 수 기준 10%와 

총수입액 기준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33)

이는 다음에서 살펴볼 중 ASEAN FTA와 차별적인 특징이다. 즉 중 ASEAN 

FTA에서는 민감품목군에 포함되는 품목기준 10%라는 단일 상한선을 둔 반면, 한

ASEAN FTA에서는 품목기준과 수입액기준이라는 복합 상한선(double capping)

을 규정하고 있다. 

각국이 민감품목군에 배치한 관세품목은 추가적으로 일반민감품목과 초민감품

목으로 구분되며, 각국이 초민감품목에 배치할 수 있는 관세품목 수는 다음과 같은 

최대 상한선의 적용을 받는다. 

ASEAN 6개국 및 한국의 경우, HS 6단위 200개 관세품목 또는 각 당사국이 선

택한 HS 단위 모든 관세품목 수의 3% 및 2004년 무역통계를 기초로 한국으로부

터의 총수입액 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전체 국가로부터의 총수입액 중 적절한 

것의 3%이며,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및 베트남은 HS 6단위 200개 관세품목 또

는 각 당사국이 선택한 HS 단위 모든 관세품목 수의 3%이다. 

당사국들은 일반민감품목에 배치한 관세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를 다음의 

32) 한 ASEAN FTA 협정문 부속서 2 참고.

33) 민감품목군의 경우 한국과 ASEAN 6 국가에 대해서는 품목 수 기준 6~7%, 수입액 기준 7%
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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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따라 인하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철폐한다. ASEAN 6개국과 한국은 각각의 

일반민감품목에 배치한 관세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12년 1월 1일까지 

20%로 인하하고, 이러한 관세율은 2016년 1월 1일까지 이어서 0~5%로 인하된다. 

베트남은 각각의 일반민감품목에 배치한 관세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17년 1월 1일까지 20%로 인하하며, 이러한 관세율은 2021년 1월 1일까지 이어

서 0~5%로 인하된다. 캄보디아, 라오스 및 미얀마는 각각의 일반민감품목에 배치

한 관세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20년 1월 1일까지 20%로 인하하고, 이

러한 관세율은 2024년 1월 1일까지 이어서 0~5%로 인하된다. 

그리고 일방 당사국의 초민감품목에 배치된 관세품목들은 5개의 그룹으로 구분

된다. 각각의 초민감품목 내 관세품목들의 개별 그룹에 대해서, 당사국들은 다음의 

약속을 이행한다. 

한국 및 ASEAN 6개국은 A그룹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

을 2016년 1월 1일까지 50% 이하로 인하하고, 베트남은 A그룹에 배치된 관세품목

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21년 1월 1월까지 50% 이하로 인하하며 캄보디아, 

라오스 및 미얀마는 A그룹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24년 

1월 1일까지 50% 이하로 인하한다. 

한국 및 ASEAN 6개국은 B그룹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16년 1월 1일까지 20% 이상만큼 인하하고, 베트남은 B그룹에 배치된 관세품목

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21년 1월 1일까지 20% 이상만큼 인하하며 캄보디

아, 라오스 및 미얀마는 B그룹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24년 1월 1일까지 20% 이상만큼 인하한다. 

한국 및 ASEAN 6개국은 C그룹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16년 1월 1일까지 50% 이상만큼 인하하고, 배트남은 C그룹에 배치된 관세품목

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21년 1월 1일까지 50% 이상만큼 인하하며 캄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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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라오스 및 미얀마는 C그룹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24년 1월 1일까지 50% 이상만큼 인하한다. 

당사국들은 이 협정 발효시부터 D그룹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수입에 대해 각각

의 계획표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최소 수입물량을 적용하며, E그룹에 배치된 관세

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유지할 권리를 보유한다. 각 당사국이 E그룹에 

배치할 수 있는 관세품목의 수는 HS 6단위 최대 40개 관세품목에 한한다. 

나. 중 ‧ ASEAN FTA34)

중 ASEAN FTA는 한 ASEAN FTA과 달리 농수산품 위주의 조기실시계획

(Early Harvest Program)을 포함하고 있다. 조기실시계획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10년 1월 1일까지 실시하기로 되어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의 수준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된다.35) 조기실시계획은 FTA 발효 이전에 일부 품목의 관세를 인하

하는 조치로, 2004년까지 10% 수준으로 인하하고, 2005년에는 5% 수준, 그리고 

2006년에는 0%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되어 있다. 

조기실시계획을 제외하면 중 ASEAN FTA는 기본적으로 한 ASEAN FTA와 

유사해 상품은 크게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으로 나뉜다. 

34) 중 ASEAN 포괄적 경제협력 기본협정문 및 중 ASEAN FTA 협정문.

35) 중국과 ASEAN 6개국의 경우 조기실시계획에 분류된 품목의 경우 2006년까지 관세철폐가 이루

어지나, 캄보디아 등 ASEAN 후발가입국의 경우 2010년까지 단계별로 조기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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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중 ASEAN FTA의 상품양허구조

관세양허구조

일반품목군조기실시계획 민감품목군

일반민감품목 초민감품목

자료: 중 ASEAN FTA 협정문을 토대로 필자 작성.

표 3-4. 중국과 ASEAN 6개국의 관세 인하 및 철폐  

X=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

중 ASEAN FTA 특혜관세
(해당연도 1월 1일까지)

2005년* 2007년 2009년 2010년

X 20% 20 12 5 0

15% x < 20% 15 8 5 0

10% x < 15% 10 8 5 0

 5% < x < 10% 5 5 0 0

X 5% 관세인상 금지 0 0

주: * 2005년 7월 1일 발효.

[표 3-4]에서 보여주듯이, 일반품목군에 속한 관세품목에 대한 중국과 ASEAN 

6개국의 관세 인하 및 철폐 방식은 [표 3-1]의 한 ASEAN FTA의 경우와 그 틀에

서 같다. 또한 중 ASEAN FTA도 한 ASEAN FTA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의무

사항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중국과 ASEAN 6개국은 2012년, 그리고 베

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2018년 1월 1일 이전까지 일반품목군에 분류된 

모든 관세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되어 있다. 

한 ASEAN FTA와 마찬가지로 중 ASEAN FTA에서도 민감품목군은 다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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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간품목과 초민감품목으로 구분되며, 민감품목군과 초민감품목에 배치될 관세

품목의 상한선은 각각 정해져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관세 인하 및 철폐 방식에 관

한 한, 중 ASEAN FTA 방식이 현저히 간단하다. 일반민감품목으로 분류된 관세품

목의 경우 중국과 ASEAN 6개국의 관세율과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관세율은 각각 2018년과 2020년까지 0~5%로 인하되며,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된 

관세품목의 경우 중국과 ASEAN 6개국의 관세율과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

얀마의 관세율은 각각 2015년과 2018년까지 50% 이상만큼 인하하도록 되어 있다.

다. 일 ‧ ASEAN FTA36)

한 ASEAN FTA나 중 ASEAN FTA와 달리, 일 ASEAN FTA는 모든 관세품

목이 관세철폐, 관세감축 및 양허제외(X)로 분류되며, 관세철폐는 다시 즉시철폐

(A), 균등철폐(B2-B16), 비균등철폐(B4*-B16*)로 나뉘고, 관세감축은 다시 C, R로 

구분된다.

균등철폐의 경우 B9는 FTA 발효와 함께 매년 균등한 관세인하를 통해 10년이 

되는 연도에 무관세가 되는 품목을 의미한다. B9*는 B9와 기본적으로 철폐방식은 

같으나 무관세가 되는 시점이 10년이 되는 연도의 4월 1일에 관세가 철폐되는 품

목을 나타낸다. 

비균등철폐의 경우 B10*는 협정문에 명시되어 있는 인하스케줄에 따라 비균등

하게 관세를 인하하여 FTA 발효와 함께 11년이 되는 연도에 관세가 완전히 철폐

되는 품목을 가리킨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B10*로 지정된 품목은 FTA 발효와 함

36) 일 ASEAN FTA의 원 명칭은 ASEAN Japan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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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해당 품목의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6년 10%, 8년 5%, 11년 0%로 비균등한 

관세철폐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B10**는 B10*와 동일하나 관세의 단계적 철폐방식

에 차이가 있다. 베트남의 상품양허스케줄을 보면 B10**로 지정된 품목이 있는데 

이 품목은 FTA 발효시에 기본관세율이 적용되나 2년이 지난 시점에 2.0%로 인하

되고, 11년이 되는 연도에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품목을 의미한다. 

C는 FTA 발효와 함께 기본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을 의미하고, R은 FTA 상품

양허표 별도의 항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기본관세율을 인하하는 품목을 나타낸다. 

[표 3-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일 ASEAN FTA의 상품양허는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싱가포르는 모든 품목에 대해 즉시철폐를 지정하고 있고, 일

본은 즉시철폐, 균등철폐(B5, B7, B9*, B15), C, R, 양허제외로 규정되어 있다. 베

트남을 제외한 ASEAN 국가는 즉시철폐품목부터 B10, B10*와 관세감축 및 양허

제외로 다양한 관세양허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베트남은 이 관세양허기준들 이외에 

B16과 B16*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표 3-5. 일 ASEAN FTA에서 일본과 ASEAN 7개국의 관세 인하 및 철폐

구분 양허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일본

관
세
철
폐

즉시
철폐

A

균등
철폐

B2

B2*

B3

B3*

B4

B4*

B5

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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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계속

구분 양허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일본

관
세
철
폐

균등
철폐

B7

B8

B9

B9*

B10

B15

B16

비
균등
철폐

B4*

B5*(B5**)

B6*

B7*

B9*

B10* 

B10**

B15*

B16*

관세감축
C

R

양허제외 X

자료: 일 ASEAN FTA 협정문을 토대로 필자 작성.

캄보디아, 라오스 및 미얀마의 관세양허 분류도 기본적으로 A, B, C, R, X로 분

류된다. 이 중 B품목군의 관세철폐스케줄은 협정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표 3-6]과 같다.



제3장 동아시아 FTA의 기반: ASEAN+1 FTAs  69

표 3-6. 일 ASEAN FTA에서 캄보디아, 라오스 및 

미얀마의 B품목군에 대한 관세철폐스케줄
(단위: %)

구분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19년 2021년 2023년 2026년

40 X X 40 30 25 20 10 5 0

35 X<40 35 30 25 20 15 10 5 0

30 X<35 30 30 25 20 15 10 5 0

25 X<30 25 20 20 15 15 10 X 5 0

20 X<25 20 20 15 15 10 10 X 5 0

15 X<20 15 15 15 10 10 10 X 5 0

10 X<15 10 10 10 10 8 5 X 5 0

7 X<10 7 7 7 5 5 5 X 5 0

5 X<7 5 5 5 5 5 5 X 5 0

X<5 Base Rate 0

주: X는 기준 관세율을 의미한다.
자료: 일 ASEAN FTA 협정문.

라. ASEAN+1 FTAs의 비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 ASEAN FTA, 중 ASEAN FTA 및 일 ASEAN 

FTA의 관세양허를 보면, 한 ASEAN FTA와 중 ASEAN FTA는 AFTA의 관세양

허구조를 채택하여 유사한 체계를 보이는 반면 일 ASEAN FTA와는 관세양허구조 

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 ASEAN FTA와 중 ASEAN FTA의 상품양허 간에 나타나는 차이점은 중

ASEAN FTA는 발효 이전에 일부 품목의 관세를 인하하는 조기실시계획을 포함시

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차이점은 이 상품무역협정들의 민감품목군에서 나타

나고 있다. 한 ASEAN FTA 및 중 ASEAN FTA의 민감품목군은 기본적으로 민

감품목과 초민감품목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은 동일한 특징이다. 그러나 한



70  동아시아 FTA 실현을 위한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ASEAN FTA의 초민감품목은 이 품목군에 분류된 품목의 민감 정도에 따라 다시 

5개 품목군으로 구분하고 있는 반면, 중 ASEAN FTA는 이러한 구분이 없고 이 

품목군에 분류된 모든 품목에 대해 동일한 관세인하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한 ASEAN FTA가 중 ASEAN FTA보다 늦게 체결되었지만 한국과 중국의 

ASEAN 6개국에 대한 총품목의 90%에 해당되는 일반품목군의 관세완전철폐시점

이 늦어도 2012년으로 동일한 것이 주목된다.

2. 서비스무역협정 

한 ASEAN 및 중 ASEAN 서비스무역협정은 크게 4부 33조와 구체적 약속양

허표(개방 약속 제1차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다.37) 그러나 한 ASEAN 서비스무역

협정은 중 ASEAN 협정과 달리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

는 특징을 보인다. 한편 이 두 개 협정 모두 구성과 내용은 WTO의 서비스 교역에 

관한 정부간 협력(GATS)과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 ASEAN 및 중국 ASEAN 서비스무역협정 모두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를 

양허하는 분야를 양허표에 기재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하였다. 또한 점진적인 

자유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ASEAN 서비스무역협정(AFAS)과 유사한 패

키지 방식이다. 

[표 3-7]은 한 ASEAN 및 중 ASEAN 서비스무역협정의 구성을 상호 비교하고 

37) 일 ASEAN FTA는 서비스무역에 관련된 규정이 협정문 6장에 제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자유

화는 향후 논의해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본 절에서는 한 ASEAN 및 중 ASEAN 서비스무역협

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일본의 경우 ASEAN 국가와 양자간 체결한 FTA의 서

비스무역협정에 나타나는 주요 특징을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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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한 ASEAN 중 ASEAN

정의 및 적용 
범위

정의

적용범위

의무 및 규율

지역  및 지방정부

투명성

비밀정보의 공개

국내규제 

인정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영업관행 

세이프가드

지급 및 이전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 

일반적 예외 

안보상의 예외 

보조금 

WTO 원칙

협력 

신규 ASEAN 회원국의 참여 증진

있다. 이를 보면 한 ASEAN 및 중 ASEAN 서비스무역협정 모두 거의 유사한 구

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 한 ASEAN의 경우 지역 및 지방정부에 대한 규

정이 의무 및 규율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중 ASEAN 협정문에서는 기타 규정에 

이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4부의 구분이 한 ASEAN 협정문에서

는 최종 조항(Final provisions)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중 ASEAN 협정문에서는 기

타 조항(Other provisions)으로 정의하여 연락책임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는 특

징을 보인다. 

   

표 3-7. 한 ASEAN 및 중 ASEAN 서비스무역협정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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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한 ASEAN 중 ASEAN

구체적 양허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추가적 양허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양허의 적용과 확대

점진적 자유화 

양허표의 수정 

최종 조항
(한 ASEAN), 

기타 규정
(중 ASEAN)

중앙, 지역, 지방정부

연락책임 

검토

기타 조항

개정

분쟁해결

혜택의 거부

발효 

기탁처

표 3-7. 계속

자료: 각 협정문을 이용하여 필자 작성. 

[표 3-8]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한 ASEAN 서비스무역협정은 GATS와 동

등한 수준으로 유지된 분야도 많이 있지만 중 ASEAN과 비교해볼 때 보다 자유화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 ASEAN 서비스무역협정의 경우 오직 말레이시아

와 싱가포르에 대해 특정 서비스분야를 대상으로 자유화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

러나 한 ASEAN 서비스무역협정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가 특정 서비스에서 GATS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였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대해 통신서비스의 외국인 지분제한을 35%에서 40%로 

완화시켰고, 건설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분야를 추가개방하였다. 또한 금융서비스분

야에서의 합작회사 설립 제한을 완화시켰다. 말레이시아는 해운 서비스 개방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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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 지분제한을 30%에서 49%로 완화시켰다. 또한 통신서비스의 외국인 지분제

한을 30%에서 49%로 완화시켜 ASEAN 서비스기본협정(AFSA)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보였다. 싱가포르는 기체결된 한 싱가포르 FTA에서 네거티브 방식에 따라 

이미 비교적 높은 수준의 개방이 이루어졌으며, 한 ASEAN FTA 서비스협정에서

는 사회복지서비스 등에서 일부 분야가 추가개방되었다. 

중국은 기체결된 FTA, 즉 중국 홍콩 CEPA, 중국 칠레 FTA, 중국 뉴질랜드 

FTA 중 중 ASEAN 서비스협정의 개방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38) 

즉 중 ASEAN FTA에서는 전문가, 통신, 유통, 교육, 금융 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 대한 양허가 모두 미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CPC(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대분류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중국은 건설, 환경보호, 운수, 

비즈니스 서비스 등 5개 서비스부문의 26개 소분류부문에서 ASEAN 국가에 개방

하였고, ASEAN 국가는 개별 국가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금융, 의료, 여행, 운수 

등 12개 서비스부문을 중국에 개방하였다.39)

표 3-8. 한 ASEAN 및 중 ASEAN 서비스무역협정의 양허범위

구분 국가
사무실 관리, 

임대 등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유통 금융 통신 운송

ACFTA

브루나이 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Δ Δ Δ Δ

필리핀 Δ

싱가포르 Δ Δ Δ Δ

38) 이장규 외(2008) 참고.

39) 일반적으로 서비스협정의 양허리스트에 UN의 CPC 코드를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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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계속

구분 국가
사무실 관리, 

임대 등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유통 금융 통신 운송

ACFTA

태국 Δ

캄보디아

라오스 Δ

미얀마 Δ Δ Δ

베트남

중국 Δ Δ

AKFTA

브루나이 Δ Δ

인도네시아 Δ Δ Δ Δ Δ

말레이시아 Δ Δ Δ Δ Δ

필리핀 Δ Δ Δ

싱가포르 Δ Δ Δ Δ Δ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Δ

미얀마 Δ Δ Δ

베트남

한국 Δ Δ Δ

자료: 각 협정문을 이용하여 필자 작성. 

이처럼 한 ASEAN 및 중 ASEAN 서비스무역협정은 전반적으로 동일한 구성

을 가지고 있으나 서비스 개방수준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한

ASEAN 서비스무역협정이 중 ASEAN과 비교해볼 때 보다 자유화되어 있는 것으

로 평가받고 있다. 

일 ASEAN FTA에서 구체적인 서비스 자유화에 대한 내용은 FTA 협정문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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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지 않았다. 특히 일 ASEAN 양자간에 체결된 FTA의 서비스무역협정은 한

ASEAN 및 중 ASEAN FTA와 같이 서비스 개방이 낮은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난다. Chang Jae Lee 외(2006), 최낙균 외(2008)와 김양희 외(2008)의 연구에 

따르면, 일 ASEAN 양자간 FTA의 서비스무역협정은 한 ASEAN 및 중 ASEAN 

FTA와 같이 기본적으로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나타난다.40) 일본은 싱가

포르 및 말레이시아에 대한 서비스무역분야의 개방도가 각각 68.4% 및 65.2%로 

낮은 편이고, 말레이시아 역시 일본에 대한 개방도가 27.7%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

된 바 있다. 특히 일 ASEAN 양자간 FTA에서 ASEAN 국가들은 일본에 대해 주

로 인적이동(모드 4)의 규제완화를 요구하였고, 일본은 제조업 진출과 관련된 서비

스제도 개선을 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일 필리핀 FTA 서비스무역

협정을 보면 일본은 회계 및 조세 서비스분야, 간호사, 간병인 분야를 개방함에 따

라 필리핀 인력의 일본 진출을 허용하였다. 반면 필리핀은 일본에 건설, 외주용역, 

항공 해상 운송, 의료 관련 공공서비스, 관광 등의 분야를 개방한 바 있다.41)

3. 투자협정 

한 ASEAN 투자협정은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투자대우, 유보, 수용 및 보상, 

투명성 등을 포함한 총 3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 ASEAN 투자협정은 이

보다 적은 27개 조항으로 작성되어 있다.42) 중 ASEAN 투자협정은 ASEAN 회원

40) 일반적으로 포지티브(열거주의) 방식은 네거티브(포괄주의) 방식보다 최소한 모달리티(modality) 
측면에서는 서비스 시장개방에 덜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양희 외 2008, p. 188).

41) 코트라(2008) 참고.

42) 일 ASEAN FTA의 투자조항은 협정문 7장에 제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자유화는 서비스협정과 

같이 향후 논의해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본 절에서는 한 ASEAN 및 중 ASEAN 투자조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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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간 투자협정인 ASEAN 투자지역 기본협정 (1998년)을 근간으로 하여 투자자유

화, 투자보호, 투자 증진 및 촉진 등 네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작성된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ASEAN 투자협정에서는 중 ASEAN 투자협정과 달리 고위경영진 및 이사

회(제7조), 특별 형식 및 정보의 취급(제15조), 신규 ASEAN 회원국들에 대한 특별 

및 차등 대우(제16조), 안보상 예외(제21조), 과세(제22조) 등의 규정이 협정문에 

명시되어 있다. 반면 한 ASEAN 투자협정에는 투자 증진 및 촉진에 관한 조항이 

협정문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비합치조치(non-conforming measures)

의 경우 한 ASEAN 투자협정에서는 제9조 유보조항에 포함되어 있다.43) 한편 한

ASEAN 투자협정에서는 투자협정의 목적에 대한 조항이 별도로 포함되지 않고 있

는데, 이는 협정문의 간소화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한 ASEAN 투자협정에서는 분야별 자유화 계획(유보안)에 대한 논의가 협정 발

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협정문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보안 발

효시까지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이행요건(라오스의 경우만 해당),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조항은 미적용된다. 

중 ASEAN FTA 투자협정도 한 ASEAN FTA와 같이 구체적인 유보사항에 대

한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 ASEAN 투자협정과 달리 중 ASEAN 투자

협정에서는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비합치조치의 향후 구체적인 협상에 대한 언

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일본의 경우 ASEAN 국가와 양자간 체결한 투자조항의 주

요 특징을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43) 비합치조치(Non-Conforming Measure)란 서비스 혹은 투자협정문상의 의무(내국민대우, 시장

접근 제한, 현지 주재의무 등)와 합치되지 않는 국내 법령상의 조치를 말한다. FTA 협상 추진시 

협정당사국은 서비스 혹은 투자 협정문상의 의무에도 불구, 국내 법령상의 비합치조치를 유지하고

자 할 경우, 이를 유보안에 명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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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한 ASEAN 및 중 ASEAN FTA 투자협정문 구성 비교

협정문 조항 한 ASEAN 중 ASEAN 

1  정의

2  목적 ×

3  적용범위

4  내국민대우(NT)

5  최혜국대우(MFN)

6  비합치조치

7  이행요건 ×

8  투자대우

9  수용( 및 보상)

10  손실에 대한 보상

11  유보 ×

12  송금

13  일시 긴급수입제한조치(국제수지 세이프가드)

14  대위변제

15  당사국간 분쟁

16  당사국과 투자자 간 투자분쟁

17  혜택의 부인

18  예외조항

19  투명성

20  투자 증진 및 촉진 ×

21  제도규정

자료: 각 협정문을 이용하여 필자 작성. 

중 ASEAN 투자협정은 한 ASEAN 투자협정에 비해 자유화 수준이 낮은 것으

로 평가된다.44) 물론 중 ASEAN 투자협정에서 최혜국대우(MFN) 적용대상에 투

자 설립 전 단계(허가, 설립, 인수, 확장)를 포함시킨 것과 투명성 조항에서 구체적

44) 한국 외교통상부의 평가에 따르면 한 ASEAN FTA 투자협정은 그동안 ASEAN이 체결해온 투

자협정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외교통상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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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법률 공시와 통보기간을 의무화하여 명시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한 것은 중국

의 기체결 FTA 투자협정보다 투자자유화가 진전된 부분이다.45) 그러나 내국민대

우(NT)에 대한 투자 설립 전 단계가 포함되지 않은 것과 비합치조치의 예외조항에

서 NT 및 MFN만 포함된 것은 한 ASEAN FTA 투자협정에 비해 자유화가 낮은 

수준임을 나타낸다. 즉 한 ASEAN FTA 투자협정에서는 투자 설립 전 단계가 

MFN과 NT 모두에서 적용되며, 비합치조치 적용의 예외조항에 NT, MFN과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도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현재까지 진행된 투자협정의 내용을 보면 한 ASEAN 투자협정이 중

ASEAN보다 자유화가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 ASEAN 및 중 ASEAN 

FTA 투자협정 모두 아직 분야별 자유화 계획(유보안) 협상이 완료되지 않아 자유화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 실정이다. 한 중 일 3국은 ASEAN+1 FTA의 상대국 투자협

상 추이를 관망하며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 및 보호장치를 구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3-10. 한 ASEAN 및 중 ASEAN FTA 투자협정의 투자보호 및 

투자자유화 요소 비교

협정문 내용 주요 투자 보호 및 자유화 요소 한 ASEAN 중 ASEAN 

1 적용범위

서비스무역에 대한 적용 여부
* 단 투자보호조항(투자에 대한 공정 공평 
대우, 수용 및 보상, 송금, 대위변제, 당사국과 
투자자 간 분쟁해결)은 서비스무역의 mode 3
에만 적용됨.

× ×

2 NT
투자 설립 전 단계(pre-establishment) 적용 여부 ×

적용예외부문 설정 여부 × ×

3 MFN
투자 설립 전 단계 적용 여부

적용예외부문 설정 여부 × ×

45) 여지나 박민숙(200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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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계속

협정문 내용 주요 투자 보호 및 자유화 요소 한 ASEAN 중 ASEAN 

4 비합치조치 비합치조치에 대한 적용예외조항
NT, MFN,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NT, MFN

5 투명성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에 대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

6
투자자 국가 

간 분쟁
(ISD)

국제소송절차 이전에 국내 행정검토절차의무

중재과정의 관련 서류 공개조항(기밀 제외) × ×

7 세이프가드 국제수지나 금융위기로 인한 송금 제한

자료: 각 협정문을 이용하여 필자 작성. 

한편 일 ASEAN 국가간 체결한 양자간 FTA를 보면 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협정에서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김양희 외(2008)에서도 지적한 바

와 같이 일본이 서비스무역협정과 달리 투자부문에 대해 적극적인 자유화를 추구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ASEAN 국가도 일본으로부터 투자유치의 활성화를 위해 

일본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46) 

4. 무역투자원활화 조치 

가. 한 ‧ ASEAN FTA 

한 ASEAN FTA 협정문에는 무역원활화라는 명칭의 별도조항은 없지만 무역절

46) 일 ASEAN 양자간 FTA에서 투자부문 자유화는 주로 제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김양희 외

(2008)도 ASEAN 국가의 투자분야 유보는 주로 1차 산업 및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

고 있고, 제조업부문에 대한 유보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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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간소화 및 조화와 관련된 요소는 기본협정문(Framework Agreement)과 상품

무역협정문 곳곳에 내포되어 있다.

먼저 기본협정의 제3장은 당사국간의 개발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협력이 요

구되는 19개 분야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 무역원활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

는 통관절차, 무역 및 투자 진흥, 정보통신기술, 표준 및 적합성 판정

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tandard and Conformity Assessi and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등 4개 분야이다. 각각의 분야에 대한 세부적 협력방안은 

경제협력에 관한 부속서에 명시되어 있다. 먼저 신속한 통관절차를 위해 당사국간 

전문적 지식 및 관련된 최적관행(best practice)을 공유하고 각국의 통관법률과 규

정을 공표함으로써 투명성을 증진시키기로 하였다. 또한 통관절차에 정보기술을 적

용시키고 전자상거래를 증진하는 등 정보통신기술협력을 통한 무역 및 투자촉진을 

꾀하기로 하였다. 표준 및 적합성 판정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분야에서는 당사

국간 무역촉진을 위한 상호인정 약정 및 협정을 모색하기로 하였으며, 시험프로그

램과 실험실 및 인증네트워크 등을 개발하기로 합의하였다. 

상품무역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무역원활화 관련 조항은 제4조의 투명성, 제5조 

원산지규정, 그리고 제8조 수량제한, 비관세장벽 및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이다. 제

4조에서는 한 ASEAN FTA는 GATT 10조(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를 준용하고 

본 협정의 일부로 간주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GATT 10조는 무역 관련 법령, 규제 

및 관행의 공표와 행정, 그리고 이의 해결을 위한 조치를 다루고 있는 조항으로 

WTO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역원활화 협상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이다.47) 

47) WTO는 무역원활화의 범위를 GATT 5조(화물의 통과), GATT 8조(수출입절차와 수수료), 
GATT 10조(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의 내용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 조항들의 내용을 명확

히 정의하고 더욱 개선시킴과 동시에 세관당국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협상을 진행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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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는 원산지규정으로 무역원활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원산지증명 운

영절차는 부속서 3의 부록 1에서 원산지 증명과 이행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다. 

한 ASEAN FTA의 원산지증명방식으로 기관발급제를 채택하였다. 즉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와 관련 서류(수출신고필증, 송품장 또는 거래

계약서 등)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발급기관에서 심사한 후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ASEAN FTA가 인정하는 원산지증명 서식은 당사국에 모

두 적용되는 통일된 서식으로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다.

우리나라는 세관 또는 민간기관인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

나 상대국인 ASEAN 국가는 세관, 산업부 등 모두 국가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관발급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해 직접발급을 허용하는 자

율발급제보다 시간적, 행정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표 3-11. 국가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국가명 발급기관

브루나이 외교통상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캄보디아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인도네시아 통상부(Ministry of Trade)

라오스 상무부(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필리핀 세관(Bureau of Customs)

싱가포르 세관(Singapore Customs) 

베트남 통상부(Ministry of Trade) 

한국 세관, 상공회의소

자료: 한 ASEAN FTA 협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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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제8조에서는 당사국간 원활한 무역을 저해하는 수량제한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이의 확인을 위한 투명성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각

국이 적용하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 to Trade) 및 위생 

및 식물위생(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관련 조치가 불필요한 무

역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에 대한 정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조항과 관련한 당사국의 질의에 응답을 전담하는 연락처를 지정하고, 이행

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는 작업반48)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중 ‧ ASEAN FTA

중 ASEAN FTA 협정문은 제2조 포괄적 경제협력을 위한 조치, 제3조 상품무역, 

제7조 기타 경제협력분야에서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대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제2조 (f)항은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체결 등 포함한 무역 및 투자 원활화 조치를 구축하기 위해 당사국간 협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제3조에서도 관

세 인하 및 철폐에 관한 협상 이외에 상품무역의 원활화와 관련된 원산지증명, 비관세

조치, SPS, TBT, 무역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추가적 협상도 지속한다고만 

명시되어 있다. 

중 ASEAN FTA 협정문 내의 원산지증명 운영절차는 부속서 3(Annex 3)의 첨

부물 A(Attachment A)에 포함되어 있다. 한 ASEAN FTA와 마찬가지로 기관발급

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당사국에 모두 적용하는 통일된 서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서

48) 이 작업반의 명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작업반’으로, 당사국의 관련 

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연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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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형태 및 항목은 한 ASEAN FTA에서 제시하는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원산

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4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 ASEAN 

FTA는 한 ASEAN FTA와 마찬가지로 경제협력조항에서 무역원활화 관련 분야를 

제시하고 있는데, 표준 및 적합성 판정, 기술장벽 및 비관세장벽, 세관협력, 전자상

거래 촉진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한 ASEAN FTA와는 달리 각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협력방안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다. 일 ‧ ASEAN FTA

일 ASEAN FTA 협정문은 총 10개의 장(chapter)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1장 

일반적 조항, 제2장 상품무역, 제3장 원산지규정, 제4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

5장 표준, 기술적 규제 및 적합성 판정 조치, 그리고 제8장 경제협력 등 대부분의 

장에서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제1장 4조(투명성)는 한 ASEAN FTA에서처럼 GATT 10조를 직접 언급

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사국의 무역 관련 법령, 규제, 그리고 행정적 절차를 공표하

고, 이와 관련한 특정 질문을 상대국이 요청했을 경우 관련 정보를 영문으로 제공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장에서 무역원활화와 관련 있는 조항은 18조 비관세조치, 22조 통관절차 등

이다. 일 ASEAN FTA 협정문은 한 ASEAN 및 중 ASEAN FTA와 차별적으로 

통관절차에 대한 별도 조항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이 조항은 통관절차의 간소화, 

관련 법령, 규제 및 이행에 대한 정보공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통관절차의 조화 

등 일반적인 내용만을 나열하고 있을 뿐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

안은 찾아볼 수 없다. 

제3장은 원산지규정과 관련된 조항으로 부속서(Annex) 4에서 무역원활화와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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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한 관련이 있는 원산지증명 운영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일

ASEAN FTA 역시 원산지증명방식으로 기관발급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한

ASEAN FTA 및 중 ASEAN FTA와는 차별적으로 증명서의 서식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있으나 몇 가지 중요한 요소49)만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유효기간은 1년이다. 

제4장 및 제5장은 각각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와 표준, 기술적 규제 및 적합성 

판정 조치에 대한 규정이다. 당사국들이 각각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는 관련 조치들

이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

다. 제4장은 당사국간의 무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사국의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관련 사안을 다루는 것을 지원하는 소

위원회(SPS 소위원회: Sub-Committee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SPS 소위원회의 역할은 관련 발생사건에 대한 정보 및 

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련 조치의 변경 개발 사례에 대한 정보교환, 역량

강화, 기술지원, 전문가교환 등을 포함한 SPS 분야에서의 협력증진, SPS 조치 

적용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구체적 사안을 도출하기 위한 과학적 분석 실시 등이

다. 또한 이러한 조치가 각국이 이미 양자, 지역, 또는 다자적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활동과 중복되지 않게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5장은 WTO TBT 협정(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 분야를 적용범위로 설정하고, 이 

분야에서 당사국간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협력사항으로는 당사국의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한 공동연구 진행 및 세미나 개최, 관련 정보교환, 당사국 담당

49) 원산지증명서의 필수 기입사항은 수출자의 이름, 주소 및 국가, 수입자(알고 있는 경우)의 

이름, 주소 및 국가, 증명번호, 상품의 원산지, 송장번호 및 일자, 운송 관련 정보

(알고 있는 경우), HS 품목분류번호, 포장기호 및 번호, 상품명 및 포장수량, 총수량

(quantity), 특혜원산지기준 합치내용(CTC, RVC, 누적), 수출자의 신고, 증명

(Certification)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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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간의 협력 유도, 국제 및 지역포럼에서 당사국간의 협력 강화, 당사국간 무역

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TBT 분야에서의 협력사안 공동도출 등이 제

시되었다. 또한 이러한 협력사항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연락처(enquiry 

point) 설치는 물론,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 소위원회(Sub-Committee 

on Standards,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를 

마련하도록 합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제8장 경제협력부문에서는 무역 관련 절차, 정

보통신기술, 운송물류 등 무역원활화와 관련이 있는 협력분야를 제시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조치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라. ASEAN+1 FTAs의 비교

한 중 일 3국이 각각 ASEAN과 체결한 FTA는 무역원활화를 명칭으로 한 별도

의 장(chapter) 및 조항은 없으나, 협정문 곳곳에 무역원활화 요소가 반영되어 있

다. [표 3-12]에서 정리하고 있는 바와 같이 3개 ASEAN+1 FTAs 협정문 모두 무

역원활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 ASEAN+1 FTAs는 모두 통관절차, 비관세조치, 원산지증명방식, TBT, SPS

와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기술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항은 무역원활화 관련 대상 및 이행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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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ASEAN+1 FTA 협정문의 무역원활화 관련 요소 비교

무역원활화 요소 한 ASEAN 중 ASEAN 일 ASEAN

투명성(GATT 10조) 

통관절차 

비관세조치

원산지증명방식

표준, 기술적 규제 및 적합성평가 조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세관협력

정보통신기술

자료: 각 협정문을 이용하여 필자 작성.
 

원산지증명과 관련하여 3개 ASEAN+1 FTAs는 모두 기관발급제를 체택하였지

만, 증명방식 그리고 증명서의 유효기간에는 차이가 있다. 한 ASEAN FTA 및 중

ASEAN FTA의 경우 통일된 단일형식으로 각각 서명일자로부터 6개월 및 4개월간 

유효하다. 일 ASEAN FTA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특정형식을 정하지 

않고 필수사항만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유효기간도 서명일자로부터 1년으로 3개 

FTA 중 가장 길다. 즉 3개 FTA 중 원산지증명방식과 관련해서는 일 ASEAN 

FTA가 행정비용과 편의를 가장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표 3-13. ASEAN+1 FTAs 원산지증명방식 비교

구분 한 ASEAN FTA 중 ASEAN FTA 일 ASEAN FTA

증명방식 기관제 기관제 기관제

증명주체 국가별 지정기관 국가별 지정기관 국가별 지정기관

증명방식 당사국간 통일증명서식 당사국간 통일증명서식 무형식(필수사항만 기재)

유효기간 6개월 4개월 1년

자료: 각 협정문을 이용하여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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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제협력 조치

가. 한 ‧ ASEAN FTA

한 ASEAN FTA 협정문에서 경제협력 조치에 관한 내용은 제3장 ‘경제협력’과 

경제협력에 관한 부속서 에 포함되어 있다. 

제3.1조 ‘협력의 범위 및 이행에서’는 경제협력분야를 크게 19개로 구분하고, 각 

분야에 대한 당사국간 협력사업을 모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3-14]는 19개 협

력분야와 경제협력에 관한 부속서 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야별 세부사항을 요약한 

것이다. 

표 3-14. 한 ASEAN 경제협력분야 및 세부협력사항

협력분야 세부협력사항

1 통관절차

- 통관절차 간소화, 단순화를 위한 전문적 지식공유
- 통관절차 관련된 최적 관행, 이행 및 관리를 위한 정보교환
- 통관절차에 있어 정보기술 적용
- 감독 및 검사제도에 대한 협력 및 경험 교환
- 통관 법률과 규정 공표

2
무역 및 
투자진흥

- 한 ASEAN 센터 설립
- 정기적 비즈니스 세미나 및 포럼 개최
- 전자적 연계를 통한 데이터베이스의 공유와 같은 무역 및 투자 진흥 활동 조직
- ASEAN 회원국에 대한 법률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

3 중소기업
- 당사국들의 중소기업간 협력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창설
- 중소기업들의 투자 촉진
- 중소기업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협력

4
인적자원 
관리 및 

개발

- 교육활동 종사자의 교류 장려
- 당사국 노동인력의 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기관간 협력

5 관광
- 공동연구 수행 및 웹사이트간 연계와 네트워크 구축
- ASEAN 국가의 관광안내원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훈련 및 교육
- 관광 관련 통계, 정책 및 법률에 관한 정보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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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계속

협력분야 세부협력사항

6
과학 및 

기술

- 훈련프로그램의 설치와 과학기술 정보교환 모색
- 나노기술, 재료기술, 전자기술, 우주기술, 생명공학 등 핵심기술분야 및 

첨단과학의 공동연구 진행 등에 대한 협력 검토

7 금융서비스
- 시장추세에 대한 정보 및 경험 교환
- 금융시장 및 기반시설 개발 촉진
- 인적자원 및 기관 능력개발에 대한 기술지원

8
정보통신

기술

- 전자상거래 증진
- 신생서비스 및 차세대 네트워크를 포함한 정보통신기술 관련 서비스 이용의 

증진
- 인적자원 개발, 공동연구개발사업 및 기술협력 수행
- 민간, 공공 기업투자의 장려 및 촉진

9
농축임
수산업

- 신규기술 등 정보교환
- 공동연구사업, 전문가 교류 증진
- 수확 후 단계를 포함한 기술지원의 제공

10 지식재산권

- 정보 및 경험의 교류; 교육 및 인식의 증진
-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 의하여 운영되는 특허협력조약상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조사의 수행
- 지식재산 데이터베이스의 향상 및 현대화 추진

11 환경사업
- 압축천연가스기술 등과 같은 환경기술 및 정책적 협력
- 산업의 환경능력 배양에 관한 협력
- 인적교류 및 교육에 관한 협력

12 방송
- 방송부문의 통계, 정책, 법률 및 규정에 관한 정보교환
- 공동연구개발 수행, 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방송 재송신의 상호교환 장려

13 건설기술
- 인적자원 및 건설 개발
- 국제적 프로젝트 협력 및 기반시설 건설 디자인

14

표준 및 
적합성 

판정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 관련 법률 및 규정의 교환
- 전문가 및 직원의 교류
- 무역촉진을 위한 상호인정 약정 및 협정의 모색
- 관련 국제 및 지역 포럼에서 당사국간의 협력 강화
- 국가기술규정 개발의 기초로서, 적절할 경우, 국제표준 및 적합성 판정 

지침의 활용 증진
- 당사국들간 시험프로그램과 시험실험실 및 인증네트워크 개발
- 산업표준 개발에 있어 기술지원의 모색
- 위생 및 식물위생 관련 발생사건에 대한 정보교환
- 유통 및 포장제도의 개선
- 신기술 개발 및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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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계속

협력분야 세부협력사항

15 광업

-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공동개발 가능성 모색
- 광업부문에 대한 무역 및 투자 장려
- 광업정책 및 기술 관련 정보교환 장려
- 민간부문간의 사업제휴 증진

16 에너지
-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 증진에 관한 정보교환 
- 압축자연가스기술 및 정책 등 재생에너지 개발에 관한 협력
- 전문가 교류 장려, 민간무문의 사업제휴 증진 

17 천연자원

- 지하수 격납 및 운송을 모의실험하고 예측하는 수학적 모델 개발 및 활용
- 폐기물 저장/처분 및 농공업 활동이 지하수질에 미치는 위험 평가
- 에너지/광물 매장량에 대한 탐사 및 채취
- 수자원의 종합관리 및 정보기술의 적용

18
조선 및 
해상운송

- 정보교환의 수행과 경험의 공유
- 전문가 교류의 증진

19 영화
- 영화전문가 교류 및 정보교환
- 영화제 주최 및 참가에서의 협력 

자료: 각 협정문을 이용하여 필자 작성.  

비교적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사업은 이미 한 ASEAN 특별협력기금50)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많다. 즉 기존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협정

문에 제시되어 있는 사업 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기존에 있는 사업과의 연장

선인지 아니면 새로이 제시된 사업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해보인다. 또한 

[표 3-14]에 제시된 협력사업은 ‘이행위원회(Implementing Committee)’51)를 통해 

조정, 감독될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직이 어떤 형태로 협력사업을 운영할 

50) 한 ASEAN 특별협력기금은 1989년 11월 한 ASEAN 부분 대화체제 발조시 양측간 제반 실질

협력 강화를 위해 설치된 것으로, 1990~2008년간 총 170여 개 사업에 대해 약 3천 3백만 달러의 

협력기금을 제공되었다.

51) 한 ASEAN FTA는 제5.3조에서 기본협정과 이 기본협정에 따라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그밖의 

협정의 이행을 조정,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는 이행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이행

위원회에는 특정 분야별로 임시 또는 상설 위원회, 작업반 또는 전문가그룹을 설치하고 이 기구들

의 특정사안에 대해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경제협력조항 이행을 위한 별도 기

구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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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제3.2조 능력배양 프로그램 및 기술원조’ 조항은 기본적으로 ASEAN의 지역공

동체 구축 및 역내 개발격차 해소를 위해 ASEAN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존

의 각종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한국의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ASEAN 국가들은 1997년 제2차 ASEAN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2020년까지 회원

국간 정치, 경제,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하는 공동체를 구현하자는 선언적 내용의 

ASEAN Vision 2020 을 채택하고, 이의 실천을 위한 각종 행동계획 및 협력사업

을 제시하였는데, 바로 이 협력사업들의 실제 명칭이 한 ASEAN 협정문의 ‘제3.2

조’에 명시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당사국들은 ASEAN 통합 이니셔티브(IAI: 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52), 발리협약 II(Bali Concord II),53) 비엔티엔 행동계획(VAP: 

Vientiane Action Programme 2005~10)54) 등에서 제시한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ASEAN 지역 및 소지역 개발을 촉진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ASEAN 

지역 및 소지역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명55)도 협정

52) 2000년 제4차 ASEAN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처음 제안된 것으로 역내 개발격차 축소를 통해 후

발 회원국(CLMV)의 ASEAN으로의 통합을 촉진하고 ASEAN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02~08년까지 인프라, 인적자원개발, 정보통신기술, 지역통합 등 

4개 중점분야에 대한 134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역내외 주요 국가 및 국제기발기구들로부터 재

원을 조달받고 있다. 

53) 2003년 제9차 ASEAN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선언문으로 2020년까지 동남아국가들이 안보

(ASC), 경제(AEC), 사회문화(ASCC)의 3대 축을 중심으로 하는 포괄적인 ASEAN 공동체 창

설할 것으로 합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를 위한 분야별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 ASEAN 
경제공동체(AEC)는 회원국들의 대외경쟁력 향상, 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해 회원국간 개발격차를 

완화한다는 목표 하에 상품,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ASEAN 단일시장 창설을 지향하고 있다.

54) 2004년 제10차 ASEAN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 ASEAN Vision 2020 과 발리협약 

II 가 지향하는 ASEAN 공동체 달성을 위해 2004~10년간 실행되어야 할 분야별 이행방안 및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VAP에서는 안보, 경제, 사회문화 3개 분야 공동체 달성 이외에 

역내 국가간 개발격차 해소를 강조하면서, 이의 실행방안의 일환으로 IAI의 강화를 핵심전략으로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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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내에 명시되고 있다.

종합하면, 한 ASEAN FTA 협정문에 나타나 있는 경제협력사업은 신규사업보

다는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위주이며, 특히 이 기존협력사업들에 한국의 참

여를 유도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나. 중 ‧ ASEAN FTA

중 ASEAN FTA의 경제협력조치에 관한 내용은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의 7조 경제협력을 위한 기타 분야(Other Areas of Economic Co-operation)에 제

시되어 있다. 협정문에 명시되어 있는 협력분야는 5개의 우선분야와 15개의 기타 

분야로 나눠진다. 우선분야는 농업, 정보통신기술, 인적자원개발, 투

자, 메콩강유역개발이 해당된다. 기타 협력분야는 은행, 금융, 여행, 

산업협력, 운송, 통신, 지식재산권, 중소기업, 환경, 생물공

학, 수산업, 임업, 광업, 에너지, 소지역 개발 분야가 포함된다. 또

한 당사국간 협력이 이 분야들에서만 국한되지 않음을 협정문에 명시하면서, 향후 

필요에 따라 협력분야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55) 메콩소지역(Mekong Sub-region), 아에와디 차오 프라야 메콩 경제협력전략(Ayeawady-Chao 
Phraya-Mekong Economic Cooperation Strategy), 브루나이 다루살람 인도네시아 말레

이시아 필리핀 동ASEAN성장지대(Brunei Darussalam-Indonesia-Malaysia-Philippines East 
ASEAN Growth Area),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IMT-GT)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IMS-GT)와 같은 성장 삼각지대(the Growth Triangles such as the Indonesia- 
Malaysia-Thailand(IMT-GT) and the Indonesia-Malaysia-Singapore (IMS-GT)), 대

메콩소지역(GMS) 프로그램(the Greater Mekong Sub-Region(GMS) programme), 제2 
동서경제회랑(the Second East-West Economic Corridor),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메콩 분지 

개발협력(the ASEAN Mekong Basin Development Corporation), 싱가포르 쿤밍 철도 

연결(the Singapore-Kunming Rail Link project), 메콩강 분지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형

성하고 이행하는 데 메콩강 위원회와의 경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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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는 크게 5개를 포함시켰는데 이 또한 이 

조치들에 국한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양국간 협력 강화를 위한 5개 조치는 

표준 및 적합성 평가, 무역기술장벽, 비관세장벽의 개선, 세관간협력등을 포함한 양

국간 무역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전자상거래 촉진, 

역량 강화, 기술이전이 해당된다. 또한 ASEAN 후발 가입국가의 경제구조 

조정을 도모하고, 중국과의 무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기

술지원을 제공한다는 문구는 포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 일 ‧ ASEAN FTA

일 ASEAN FTA의 경제협력과 관련한 내용은 FTA 협정문 제8장 52~58조에 

나타나 있다. 제53조에서는 12개의 협력분야를 제시하고 있는데, 무역 관련 절

차, 사업환경, 지식재산권, 에너지, 정보통신기술, 인적자원 개발, 

중소기업, 관광, 운송물류, 농임수산업, 환경, 경쟁정책 등이 포

함되어 있으며, 당사국간 합의 하에 협력분야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분야에 대한 세부적 협력사업은 부속서 5(Annex 5) 워크프로그램

(Work Programmes) 에서 명시되었는데, 우선적으로 지식재산권, 농임수산업에 대

해서만 포함하였고, 나머지 10개 분야에 대한 세부협력사업은 향후 당사국간 협의

를 통해 추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3-15]는 지식재산권, 농임수산업 분

야에 대한 워크프로그램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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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일 ASEAN FTA의 지식재산권 및 농림수산업 협력분야 및 세부방안

협력분야 세부협력 방안

1 지식재산권 

- IP의 생성 및 상업화
- 투명하고 간소한 IP 절차 관련 정보 및 최적 관행 공유
- 효율적 IP 보호 및 실행을 위한 정보 및 최적 관행 공유
-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중인식 제고

2 농림수산업

- 연구개발활동 추진
- 인적자원 개발
- 정보네트워크 구축 
- 무역원활화
- 지속가능한 산림 유지를 위한 관리

자료: 각 협정문을 이용하여 필자 작성.  

일 ASEAN FTA는 한 ASEAN FTA와 마찬가지로 당사국간 경제협력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경제협력 소위원회(Sub-Committee on Economic Cooperation)’를 구

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 ASEAN FTA 협정문과 다른 점은 이와 같은 소위원회

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 소위원회는 각 분야 

경제협력사업의 세부적 이행을 위한 워크프로그램, 당사국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

는 분야에 협력사업이 진행 또는 신설되고 있는가에 대한 권고, 이 조항의 이행에 

대한 점검 및 감독, 그리고 위의 사항에 대한 결과를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

e)56)에 보고하는 일을 담당한다. 또한 협정문은 이와 같은 소위원회는 일본 및 

ASEAN 각국의 대표로 구성될 것이며, 일본의 정부당국자 1인 그리고 ASEAN 회

원국 중 1인의 정부당국자가 공동으로 의장을 맡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협정문 

부속서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분야인 지식재산권 및 농림수산업분야에 대한 협력사

업을 총괄하는 특별 소위원회(Special Sub-Committee)를 구성하도록 명시되어 있

어, 향후 기타 협력분야별로도 추가적인 특별 소위원회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였다. 

56) 일 ASEAN 협정문 11조에는 협정문 이행을 총괄하는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를 구축한

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공동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축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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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ASEAN FTA는 경제협력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56조)과 사업참여국가(57

조)에 관한 조항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당사국의 경제

개발격차를 감안하여 당사국간 상호 합의 하에 재원을 마련한다고만 명시되어 있

을 뿐 구체적인 금액 및 마련방안에 대한 설명은 빠져 있다. 그리고 모든 경제협력

사업은 일본과 적어도 2개국 이상의 ASEAN 회원국이 참여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즉 ASEAN 지역차원의 개발격차 축소 및 지역통합을 촉진시

킬 수 있는 사업일 경우) ASEAN 회원국이 1개국만 참여하여도 무관하다는 조항

이 포함되어 있다. 

일 ASEAN FTA 협정문에 제시되어 있는 경제협력분야 및 세부사업은 한

ASEAN 및 중 ASEAN FTA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관련 재원 및 이행방법에 대한 조항을 포함시킴으로써 다른 2개 FTA 협정문보다

는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라. ASEAN+1 FTAs의 비교

ASEAN+1 FTAs 중 한 ASEAN FTA가 가장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3개 분야를 제외하고는 역내국가들간에 협의

된 모든 협력분야가 한 ASEAN FTA 협정문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6]은 3개의 ASEAN+1 FTA 협정문에 제시되어 있는 경제협력사업을 상

호 비교하고 있으며, 경제협력사업의 성격에 따라 무역 및 투자원활화, 산업협력, 

산업경쟁력 및 기타로 구분되어 있다.

지역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중국은 주요 협력사업에 메콩강유역개발을 명

시하고 있고, 기타 협력사업에도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없지만 소지역 개발을 포함

시키고 있다. 특히 한국은 ASEAN과 한국 간의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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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일환으로 ASEAN 지역 및 소지역 개발을 촉진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

국이 어떤 사업에 협력하여나갈 것인지를 명시하고 있다.  

표 3-16. ASEAN+1 FTAs의 경제협력사업 비교

구분 협력사업 중국 일본 한국

무역 및 투자 
원활화

통관절차

무역

투자

정보통신기술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위생검역조치

해상물류

산업협력

관광

금융서비스

농축임수산업

환경산업

방송산업

광업

에너지

천연자원

영화산업

산업협력
*

생물공학

건설기술

산업경쟁력

중소기업

인적자원 개발

과학기술

지역개발 소지역 개발

기타
지식재산권

경쟁정책

주: * 포괄적 산업협력 관련 사업으로 추정된다.
자료: 각 협정문을 이용하여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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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SEAN+1 FTA의 협정문에 제시되어 있는 경제협력 관련 조항의 또 다른 

특징은 한 ASEAN FTA 및 일 ASEAN FTA는 경제협력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경제협력을 담당하는 소위원회를 만들고 이 위원회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는 데 반

해, 중 ASEAN FTA에서는 경제협력을 위한 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협정

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 ASEAN FTA의 경우 경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에 관한 조항 및 이행방법에 대한 조항을 추가적으로 포함시

키고 있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다.  

6. 원산지규정

가. 원산지 결정기준: 일반규정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은 크게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

으로 분류할 수 있다. 완전생산기준이란 말 그대로 생산물이 수출국에서 완전히 생

산 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 수출국의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실질

적 변형기준은 제품생산에 2개국 이상에서 생산된 제품이 포함된 경우, 최종 제품

의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국가에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실질적 변형을 정의하기 위해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 혹은 특정공정기준

이 도입되어 단독 혹은 복합 기준으로 실질적 변형의 기준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 결정기준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원산지기준이 교역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

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충기준이 도입되어 운영되기도 한다.57)

57) 원산지 결정기준의 자세한 설명은 김한성 외(2008)나 성윤갑(200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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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전생산기준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 ASEAN과 체결한 FTA에서 완전생산기준에 대한 

정의는 서로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각국이 ASEAN과 체결한 협정문에서 수출국

이 원산지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일국(수출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나 혹은 

협정문에 명시된 실질적 변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완전

생산’은 역내에서 생산된 광산물, 재배 수확된 농산물, 수렵 또는 어로작업에 의

해 획득한 물품 등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생산국제화(Global Fragmentation of 

Production)가 심화되는 가운데 그 적용범위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농축수

산물이나 광물 같은 경우 중요한 원산지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국, 중국 및 일본이 ASEAN과 체결한 FTA의 완전생산기준에서 나타나는 차

이점으로는 자국 선박에 대한 정의를 꼽을 수 있다. 각 협정문에 따르면 생산국의 

연해에서 채취 혹은 수확된 수산물의 경우 선박의 국적에 상관없이 완전생산기준

을 충족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해상에서 채취된 수산물이나 이를 이

용하여 선상에서 가공된 가공수산물의 경우, ‘자국 선박’에 의한 채취 혹은 채취 및 

가공이 수행된 경우에만 완전생산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 선박’을 

정의함에 있어 중 ASEAN FTA의 경우 선박이 수출국에 등록되었거나(registered) 

혹은 수출국의 국기를 계양하는 경우(entitled to fly the flag) 자국선박으로 인정하

고 있다. 즉 등록요건 혹은 기국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시키는 경우, 자국 선박으로 

인정하는 다소 느슨한 정의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에 한 ASEAN FTA의 경우는 

등록요건과 기국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자국 선박으로 인정하여 완전생산기준

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일 ASEAN FTA에서는 등록요건과 기국요건뿐

만 아니라 소유권에 대한 충족요건과 선상 고용 인력에 대한 충족요건까지 명시함

으로써 영해 밖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하여 강력한 방식의 완전생산기준을 적용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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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수산물에 대한 완전생산기준이 자국 선박을 정의함에 있어 3국이 체결한 

FTA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완전생산에 대한 3국의 입장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평가된다.

2) 실질적 변형기준

실질적 변형기준으로 이용되는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그리고 특정공정

기준의 경우, 3국이 각각 ASEAN과 체결한 FTA에서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중 ASEAN FTA의 경우, 최초 서명 당시에는 40% 부가가

치기준이 단일기준으로 실질적 변형을 결정짓는 원산지 결정방식으로 이용되었으

나 이후 일부 품목에 대하여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이 도입되었다. 중

ASEAN FTA의 최초 서명 당시 협정문을 살펴보면 ‘Attachment B’에 품목별 원산

지규정(Product Specific Rules)을 위한 공간을 공란으로 비워두면서 2004년 1월 

이후 협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중국과 ASEAN 협상 당시 양측 모두 부가가

치기준을 제외한 세번변경기준이나 특정공정기준을 이용한 원산지 결정에 대한 경

험과 연구가 부족하여 협상 타결 후 상호간에 논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함에 기인한

다. 이후 양측은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 일부 품목에 대하여 특정공정기준 및 세번

변경기준을 도입하였다.58)

한 ASEAN FTA와 일 ASEAN FTA는 40% 부가가치기준 혹은 4단위 세번변

경이 실질적 변형을 결정하는 일반기준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

인다. 중국의 경우 실질적 변형기준을 결정짓는 일반기준으로 40% 부가가치기준을 

도입하고 있지만 세번변경기준은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

만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58) 자세한 내용은 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서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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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먼저 중 ASEAN FTA의 경우 비원산지재료 

혹은 원산지를 알 수 없는(혹은 결정할 수 없는) 재료의 비중이 제품가격의 60% 

이하일 경우로 정의하고 있으며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된다.

   
%60%100

  



가격

가치재료불명확한가원산지가치재료의비

FOB

ACFTA

반면에 한 ASEAN FTA에서는 직접법과 공제법이 선택적으로 이용되며 각각의 

경우 40%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할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다. 직접법과 공제법 

중 당사국은 한 가지 방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는 없다. 또한 산정방식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어도 6개월 전에 모든 당사국에 통보

하도록 하고 있다. 각각의 공제법과 직접법은 다음 방법으로 계산된다.

(i) 공제법 

               


×

(ii) 직접법

         


×

각 식에서 VNM은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를 그리고 VOM은 원산지재료의 가치

를 의미한다.

일 ASEAN FTA에서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은 한 ASEAN FTA의 공제법

과 동일한 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 ASEAN FTA에서 기준가격인 본선인

도가격 (FOB: free-on-board)를 ‘생산자에서 항구 혹은 최종 선적지까지의 운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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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포함하는 가치’로만 정의하는 반면에 일 ASEAN FTA에서는 ‘본선인도가격

을 알 수 없는 경우 관세평가협정 제1조 내지 8조에 따라 결정’하도록 정의하면서 

기준가격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59)

특정공정기준의 경우, 3국이 ASEAN과 체결한 FTA에서 모두 이용되고 있는데, 

주로 섬유 의류 품목을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중 ASEAN FTA에서 특

정공정기준이 원산지 결정을 위한 단독기준으로 이용되는 데 반해 한 ASEAN 

FTA와 일 ASEAN FTA에서는 다른 결정기준과 혼합한 혼합기준으로 이용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3) 보충기준

원산지규정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원산지규정 적용의 명확성을 확립하기 위해 각 

협정문은 많은 유형의 보충기준을 도입하고 있다. 한 중 일이 각각 ASEAN과 체

결한 FTA에서도 역시 여러 가지 보충기준이 도입되고 있는데, 각 협정문 별로 보

충기준에 대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표 3-17]에 나온 바와 같이 최소허용기준, 누적기준, 불인

정공정, 직접운송, 포장재료, 부속품 및 예비부품 등 보충기준으로 분류될 수 있는 

항목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세번변경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미소기준의 적용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인다. 한 ASEAN FTA에서는 일반품목의 

경우에 전체 가치의 10%까지를 그리고 섬유 의류 제품(HS 제50~63류)에 대해서

는 중량 기준으로 전체 중량의 10%까지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에 일 ASEAN 

FTA에서 섬유 의류(HS 제50~63류)에 대한 총중량대비 10%를 허용하는 최소기준

59) 한국의 경우도 한 ASEAN FTA 외에 한 칠레 FTA나 한 미 FTA에서는 FOB를 변형한 조정

가격이 기준가격으로 이용되면서 보다 세밀한 정의를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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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동일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준가격의 10%를 허용하는 최소기준의 경우, HS 제

16, 19, 20, 22, 23, 28~49, 및 64~97류에만 적용되며, 제18류의 경우는 HS 

1803.10, 1803.20 및 1805.00에 해당되는 품목에 대해서만 10%의 최소기준을 그

리고 HS 2103.90의 경우 기준가격의 7% 내에서 최소기준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

서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FTA의 경우, 최소허용기준은 적용범위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 ASEAN FTA의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적용받는 품목이 매우 제한

되어 있으며, 특히 초기 협정문에서 세번변경기준이 도입되지 않았던 까닭에 최소

허용기준은 보충기준으로 도입되지 않았다.

간접재료에 대한 내용은 한국과 중국이 체결한 FTA에서는 Neutral Element라

는 조항으로, 일본의 경우 Indirect Material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질적

으로는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충기준으로 포함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기는 하지만, 협정 이행과

정에서 원산지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 설립에 있어 한 ASEAN FTA와 

일 ASEAN FTA의 경우 이를 위한 Sub-Committee 설립을 명시적으로 협정문에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중 ASEAN FTA에서는 이를 AEM-MOFCOM에서 다루도

록 함으로써 전문적으로 원산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기구 설립은 배제하고 있다

는 차이를 보인다.

표 3-17. 한 중 일이 ASEAN과 체결한 FTA에서의 보충기준

구분
한 ASEAN 

FTA
중 ASEAN 

FTA
일 ASEAN 

FTA

최소허용기준 ×

누적

불인정공정

직접운송(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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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계속

구분
한 ASEAN 

FTA
중 ASEAN 

FTA
일 ASEAN 

FTA

포장재료(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중립재(간접재료)

Identical and Inexchangable 재료 ×

원산지 위원회 설립

자료: 각 협정문을 토대로 저자 작성.

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60)

협정문 상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 일반적 기준으로 어떠한 방식이 도입되어 있

는가도 협정별 원산지규정의 특징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지만, 협정을 이

행하고 원산지를 이용함에 있어 더욱 중요한 것은 실제로 품목별로 어떠한 결정기

준을 적용받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각 협정문에서 원산지 결정을 위한 일반기준의 

경우, 상호간의 합의나 참여국의 기체결 FTA에서의 방식이 주요한 요인이 된다면, 

품목별 원산지규정은 협정 당사국들의 교역 및 산업특성을 고려하여 상호간에 협

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특히 일부 FTA에서 원산지규정이 상대국에서의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비관세장벽으로서의 원산지규정’이라는 측면

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수입국의 의도는 주로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서 특정 품목에 대한 원산지를 수출국이 충족하기 어렵게 기술하는 방식으로 이루

어진다.61)

60) 품목별 원산지규정은 협정문 내용을 품목별로 정리하고 있으며, 각 품목의 원산지규정을 정의함에 

있어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가미되어 있다. 따라서 본 소절의 표에 정리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

준 분포는 절대적인 분류기준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단지 한 중 일 3국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 상호 비교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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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 ASEAN과 체결한 FTA에서의 품목별 원산지규정은 

[표 3-18]에 정리되어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중 ASEAN FTA의 경우 최초

의 서명에서는 40% 부가가치기준이 실질적 변형기준을 결정하는 단일기준으로 적

용되면서 2002년 HS 6단위 분류에 따른 총 5,224개 품목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부

가가치기준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추후 협의를 통해 섬유 의류를 중심으로 한 

424개 품목에 대해 특정공정기준이 도입되었고 2개와 40개 품목에 대하여 각각 2

단위 및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도입되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모두 40% 부가가치기준 혹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일반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기준을 적용받는 품목은 한

ASEAN FTA의 경우 총 4,014개 품목 그리고 일 ASEAN FTA의 경우 총 3,041

개 품목으로 일 ASEAN FTA에 비해 한 ASEAN FTA가 일반 결정기준의 적용을 

받는 품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8. 한 중 일의 대ASEAN 원산지 결정방식 분포

구분 한 ASEAN FTA 중 ASEAN FTA 일 ASEAN FTA

기타 2

CC 3 2 736

CC or RVC 243 123

CC+ECTC 175

CC+ECTC or RVC 3

CC+ECTC+RM 41

CC+RM 2 348

CC+RM or RVC+RM 11

CC+RM or TECH 44

61) 대표적인 예로는 NAFTA 방식에서 섬유 의류 품목에 주로 도입되는 Yarn-foward나 

Fibre-forward 방식의 원산지규정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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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계속

구분 한 ASEAN FTA 중 ASEAN FTA 일 ASEAN FTA

CC+RM+TECH or RVC 64

CC+RVC 2

CC+TECH or RVC 227

CH 9 40 121

CH or RVC 4014 3041

CH or TECH or RVC 21

CH+ECTC 2 32

CH+ECTC or RVC 20 13

CH+ECTC+RM 81

CH+ECTC+RM or TECH 200

CH+RM 1

CH+RM or RVC 3

CH+RM or RVC+RM 13

CH+RVC 4

CS 8

CS or RVC 61 33

RM 6

RVC 61 4752 220

RVC+RM 5

TECH 424

WO 458 3

총합계 5,224 5,224 5,224

주: 1) CC, CH, CS는 각각 2단위, 4단위,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RVC와 TECH는 부가가치기준과 특
정공정기준, WO는 완전생산기준을 의미한다. RM은 제품 생산에 이용된 원재료에 대한 조건이 
들어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2) ECTC는 각 결정기준에 예외되는 품목 혹은 세번을 가진 경우를 표시한다.
자료: 각 협정문을 기초로 저자 작성.

품목별로 한 중 일 3국의 대ASEAN FTA에서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표 3-19]

에 정리되어 있다.62) 먼저 1차산품의 경우 중 ASEAN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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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부가가치기준이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반면에 한 ASEAN FTA의 경우

는 총 396개 품목 중 376개 품목에 대하여 완전생산기준이 유일한 원산지 결정기

준이 되고 있어, 실질적 변형에 의한 판정을 배제하고 있다. 일 ASEAN FTA에서

는 주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육과 식용설육을 포함하는 HS 제

2류 품목에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에 특정 품목에서의 세번변경을 예외로 하는 방

식이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쇠고기의 경우,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지만 

HS 제1류에서 변경된 경우는 허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단순히 생우(HS 제1류)를 

수입하여 도축한 경우는 원산지 인정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62) HS 2단위 97류 품목을 다음의 표에 따라 15개 대분류 품목으로 분류한다.

대분류 HS 상품 개요

1차산품 1~10
산동물, 육, 어패류, 낙농품, 동물성생산품, 산수목 꽃, 채소, 과실
견과류, 커피 향신료, 곡물

가공 1차산품 11~24
밀가루 곡분, 종자 인삼, 식물성엑기스, 동식물성 유지, 육 어류제품, 당류 
설탕과자, 코코아, 곡물곡분제품, 채소과실제품, 조제식료품, 음료주류, 
사료, 연초

가공광물 25~28 토석류 소금, 광 슬랙 회, 광물성 연료, 무기화학품

고무/화학 29~40
유기화학품, 의료용품, 비료, 염료 페인트, 향료 화장품, 비누 왁스, 
단백질 전분, 화약류 성냥, 필름 인화지,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 고무

가죽제품 41~43 가죽, 가죽제품, 모피제품

종이/목재 44~49 목재, 코르크, 조물제품, 펄프, 지 판지, 서적 신문

의류/직물 50~67
견, 양모 수모, 면, 식물성 섬유, 인조필라멘트, 인조스테이플, 워딩
부직포, 양탄자, 특수직물, 도포직물, 편물, 편물제 의류, 비편물제 의류, 
기타 섬유제품, 신발, 모자, 우산 지팡이, 우모 인모제품

비금속광물 68~71 석 시멘트, 도자제품, 유리, 귀석 귀금속

금속제품 72~83
철강, 철강제품, 동, 니켈,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기타 금속, 금속
공구, 금속제품

일반기계 84 기계류

전기기계 85 전기제품

운송기기 87 일반차량

기타 운송기기
86, 
88~89

철도차량, 항공기, 선박

정밀기계 90~91 광 정밀기기, 시계

기타 제조품 92~-97 악기, 무기, 가구, 완구운동용구, 잡품, 예술 골동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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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한국의 완전생산기준과 유사한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한 ASEAN FTA의 경우 낙농제품의 포함하는 HS 제4류와 커피, 차 그리

고 향신료를 포함하는 HS 제9류 품목 일부에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며, 일

ASEAN FTA에서 제9류의 6개 품목에 대하여 6단위 세번변경기준(4개 품목)과 부

가가치기준(2개 품목)이 적용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농축수산물에 대해 민감성을 지닌 한국과 일본의 경우 ASEAN의 

수입품에 대한 우려로 인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원산지규정이 1차산품에 적용되고 

있으며, 반면에 이러한 민감성이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낮은 중국의 경우 40% 부

가가치기준이라는 일반규정이 1차 산품에 일괄적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3-19. 한 중 일의 대ASEAN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1차산품

구분 한 ASEAN FTA 중 ASEAN FTA 일 ASEAN FTA

CC 331

CC+ECTC 59

CH+RM or RVC 3

CS 4

RVC 17 396 2

WO 376

총합계 396 396 396

주: 1) CC, CH, CS는 각각 2단위, 4단위,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RVC와 TECH는 부가가치기준과 특
정공정기준, WO는 완전생산기준을 의미한다. RM은 제품 생산에 이용된 원재료에 대한 조건이 
들어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2) ECTC는 각 결정기준에 예외 되는 품목 혹은 세번을 가진 경우를 표시한다.
자료: 각 협정문을 기초로 저자 작성.

1차산품과 유사하게 가공 1차산품의 경우도 한국과 일본이 ASEAN과 체결한 

FTA에서는 이 품목들에 민감한 한국과 일본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일 ASEAN FTA에서 가공 1차산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일반결정기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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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위 세번변경기준 혹은 40%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은 없으며, 이보다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나 2단위 세번변경기준과 예외규정이 혼합된 CC+ECTC 방

식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한 ASEAN FTA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 혹은 40% 

부가가치기준의 일반규정이 적용되는 품목도 전체 가공 1차산품의 절반을 웃도는 

177개 품목에 이르지만 HS 제11~14류에 해당하는 곡물 분 조분, 채유용 종자, 

식물성 엑스, 기타 식물성 생산품 등과 담배(HS 제24류)를 중심으로 완전생산기준

이 적용되고 있다. 그 밖에도 4단위 세번변경기준 혹은 40% 부가가치기준이 원재

료에 대한 조건을 혼합하는 방식을 이용함으로써 완전생산에 가까운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이 이용되고 있다. 반면에 중 ASEAN 

FTA에서는 육 어류 조제품을 포함하는 제16류의 2개 품목(HS 160411 및 160412)

에만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며, 나머지 1차 가공산품에서는 40% 부가가치기

준이 적용되고 있다.

표 3-20. 한 중 일의 대ASEAN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가공 1차산품

구분 한 ASEAN FTA 중 ASEAN FTA 일 ASEAN FTA

기타 1

CC 2 2 206

CC or RVC 30

CC+ECTC 71

CC+RM 2

CC+RM or RVC+RM 11

CC+RVC 2

CH 40

CH or RVC 177

CH+ECTC or RVC 6

CH+RM 1

CH+RM or RVC+RM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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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계속

구분 한 ASEAN FTA 중 ASEAN FTA 일 ASEAN FTA

CH+RVC 1

CS 4

RVC 14 331 5

RVC+RM 5

WO 76

총합계 333 333 333

주: 1) CC, CH, CS는 각각 2단위, 4단위,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RVC와 TECH는 부가가치기준과 특
정공정기준, WO는 완전생산기준을 의미함. RM은 제품 생산에 이용된 원재료에 대한 조건이 들
어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2) ECTC는 각 결정기준에 예외 되는 품목 혹은 세번을 가진 경우를 표시한다.
자료: 각 협정문을 기초로 저자 작성.

가죽제품의 경우, 한국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혹은 40% 부가가치기준이라는 일

반규정이 1개 품목(HS 420321)을 제외한 73개 품목에 적용되는 반면에 일 ASEAN 

FTA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 혹은 40% 부가가치기준의 일반품목이 적용되는 

품목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개 품목(HS 430310)을 제외한 나머지 가죽제품에 

대하여 일 ASEAN FTA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이 품목들

에서 일 ASEAN FTA 참여국(특히 일본의)이 매우 민감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도 HS 제42~43류에 있어 일반규정인 부가가치기준 

대신에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주로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가죽제품에 

대한 한 중 일의 ASEAN과의 FTA에서 나타난 원산지규정은 일본이 가장 경직된 

원산지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보다 오히려 한국의 원산지규정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방식이 적용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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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한 중 일의 대ASEAN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가죽제품

구분 한 ASEAN FTA 중 ASEAN FTA 일 ASEAN FTA

CC 1 73

CH 36

CH or RVC 73

CH+ECTC 1

RVC 38

총합계 74 74 74

주: 1) CC, CH, CS는 각각 2단위, 4단위,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RVC와 TECH는 부가가치기준과 특
정공정기준, WO는 완전생산기준을 의미한다. RM은 제품 생산에 이용된 원재료에 대한 조건이 
들어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2) ECTC는 각 결정기준에 예외 되는 품목 혹은 세번을 가진 경우를 표시한다.
자료: 각 협정문을 기초로 저자 작성.

금속제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한 ASEAN FTA와 중 ASEAN FTA에서

는 각각의 일반결정기준이 주로 이용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일 ASEAN FTA

의 경우, 일반결정기준보다 강화된 원산지 결정기준이 많이 사용되는 특징을 보이

고 있다. 일 ASEAN FTA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 혹은 40% 부가가치기준에

서 강화된 2단위 세번변경기준 혹은 40% 부가가치기준이 123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으며 부가가치기준만이 단독으로 이용되는 품목도 159개 품목에 이른다. 이는 

기존에 일본이 ASEAN 개별국과 체결한 FTA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ASEAN 회

원국 중 일부가 일본의 철강제품 수입에 있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원산지규정

에서도 4단위 세번변경기준 혹은 40% 부가가치기준보다는 2단위 세번변경이나 원

재료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금속산업의 특징을 반영하여 부가가치기준만을 단독 결

정기준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ASEAN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여겨진다.



110  동아시아 FTA 실현을 위한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표 3-22. 한 중 일의 대ASEAN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금속제품

구분 한 ASEAN FTA 중 ASEAN FTA 일 ASEAN FTA

CC or RVC 123

CC+ECTC or RVC 3

CH 9

CH or RVC 557 298

CH+ECTC 2

CH+ECTC or RVC 12 1

CS or RVC 4

RVC 584 159

총합계 584 584 584

주: 1) CC, CH, CS는 각각 2단위, 4단위,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RVC와 TECH는 부가가치기준과 특
정공정기준, WO는 완전생산기준을 의미한다. RM은 제품 생산에 이용된 원재료에 대한 조건이 
들어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2) ECTC는 각 결정기준에 예외 되는 품목 혹은 세번을 가진 경우를 표시한다.
자료: 각 협정문을 기초로 저자 작성.

비금속광물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전체적으로 일반결정기준이 주로 반영되

고 있으나 일부 품목에서는 일반결정기준보다 강화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일

ASEAN FTA의 18개 품목)이나 완전생산기준(한 ASEAN FTA의 3개 품목, 제71

류) 등이 이용되기도 한다. 반면에 귀석 귀금속 제품의 제71류의 경우 일반기준보

다 완화된 6단위 세번변경기준 혹은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기도 한다.

표 3-23. 한 중 일의 대ASEAN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비금속광물

구분 한 ASEAN FTA 중 ASEAN FTA 일 ASEAN FTA

CC 18

CC or RVC 2

CH or RVC 167 175

CS or RVC 21

RVC 193



제3장 동아시아 FTA의 기반: ASEAN+1 FTAs  111

표 3-23. 계속

구분 한 ASEAN FTA 중 ASEAN FTA 일 ASEAN FTA

WO 3

총합계 193 193 193

주: CC, CH, CS는 각각 2단위, 4단위,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RVC와 TECH는 부가가치기준과 특정공
정기준, WO는 완전생산기준을 의미한다. RM은 제품 생산에 이용된 원재료에 대한 조건이 들어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자료: 각 협정문을 기초로 저자 작성.

HS 제87류에 해당하는 운송기기의 경우, 원산지 결정방식은 중 ASEAN FTA

의 경우 부가가치기준이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한 ASEAN FTA와 일

ASEAN FTA의 경우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혹은 부가가치기준의 일반기준이 선택

적으로 이용되거나 부가가치기준이 단독 결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결정기준 방

식에서 운송기기의 경우 두 가지 결정기준만이 이용된다는 매우 단순화된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세부 품목별로 살펴보면 한 ASEAN FTA에서 부가가치기준

이 단독기준으로 적용되는 25개 품목의 경우 일 ASEAN FTA에서도 모두 부가가

치기준이 단독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이용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단 일

ASEAN FTA의 경우 한 ASEAN FTA보다 많은 47개 품목에 대하여 부가가치기

준이 단독 결정기준으로 이용되고 있다.

표 3-24. 한 중 일의 대ASEAN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운송기기

구분 한 ASEAN FTA 중 ASEAN FTA 일 ASEAN FTA

CH or RVC 51 29

RVC 25 76 47

총합계 76 76 76

주: CC, CH, CS는 각각 2단위, 4단위,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RVC와 TECH는 부가가치기준과 특정공
정기준, WO는 완전생산기준을 의미한다. RM은 제품 생산에 이용된 원재료에 대한 조건이 들어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자료: 각 협정문을 기초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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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직물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협정별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품목으

로 분류된다. 특히 많은 품목에서 특정공정기준이 단독으로 혹은 다른 기준과 혼합

한 혼합기준의 형태로 혹은 선택기준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는데, 각각의 특정공정

에 대한 정의와 범위가 차이를 보이면서 실제적으로 매우 상이한 결정기준이 적용

되고 있다. 이처럼 의류 직물 품목에 대한 원산지규정이 협정문별로 차이를 보이

는 데에는 각 협정에 참여한 국가의 입장이 상대국에 따라 상이하다는 점 외에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섬유 혹은 의류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 기

인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일부 섬유류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섬유 의류 부문

은 이미 대세계 경쟁력을 잃어가는 산업으로 분류되지만, 이 산업이 대부분 중소기

업 위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저임금근로자를 흡수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는 측면

은 자국의 경쟁력과는 별개로 섬유 의류산업을 지키려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이러

한 수입국의 입장과 수출을 증대시키려는 수출국의 입장이 서로 맞서면서 섬유 의

류 품목에 대한 원산지규정은 매우 다양한 방식과 종류로 나타나고 있다.

표 3-25. 한 중 일의 대ASEAN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의류 직물

구분 한 ASEAN FTA 중 ASEAN FTA 일 ASEAN FTA

CC 102

CC or RVC 211

CC+ECTC 38

CC+ECTC+RM 41

CC+RM 348

CC+RM or TECH 44

CC+RM+TECH or RVC 64

CC+TECH or RVC 227

CH 4 13

CH or RVC 36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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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계속

구분 한 ASEAN FTA 중 ASEAN FTA 일 ASEAN FTA

CH or TECH or RVC 21

CH+ECTC 18

CH+ECTC or RVC 8

CH+ECTC+RM 81

CH+ECTC+RM or TECH 200

RM 6

RVC 469

TECH 424

WO 3 3

총합계 903 903 903

주: 1) CC, CH, CS는 각각 2단위, 4단위,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RVC와 TECH는 부가가치기준과 특
정공정기준, WO는 완전생산기준을 의미한다. RM은 제품 생산에 이용된 원재료에 대한 조건이 
들어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2) ECTC는 각 결정기준에 예외 되는 품목 혹은 세번을 가진 경우를 표시한다.
자료: 각 협정문을 기초로 저자 작성.

여타 품목의 경우, 협정문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일반결정기준

이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소수의 품목에 대해서만 예외적 조

항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품목들은 [표 3-26]에서 품목별로 정리하였다.

표 3-26. 한 중 일의 대ASEAN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기타

구분 한 ASEAN FTA 중 ASEAN FTA 일 ASEAN FTA

정밀기계

CC 1

CH or RVC 212 215

CS or RVC 4

RVC 216

총합계 216 216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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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 계속

구분 한 ASEAN FTA 중 ASEAN FTA 일 ASEAN FTA

가공광물

CC 1

CH or RVC 334 333

RVC 334

총합계 334 334 334

고무화학

CC+ECTC 5

CH 5

CH or RVC 832 829

CH+ECTC 4

CH+RM or RVC+RM 1

CH+RVC 3

CS or RVC 7

RVC 843

총합계 843 843 843

기타 운송기기

CH or RVC 58 58

RVC 58

총합계 58 58 58

일반기계

CH or RVC 508 505

CH+ECTC or RVC 1

CS or RVC 3

RVC 1 512 6

총합계 512 512 512

전기기계

CH or RVC 265 281

CH+ECTC or RVC 5

CS or RVC 22

RVC 287 1

총합계 287 287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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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 계속

구분 한 ASEAN FTA 중 ASEAN FTA 일 ASEAN FTA

종이/목재

CC+ECTC 2

CH 63

CH or RVC 234 160

CH+ECTC 9

RVC 234

총합계 234 234 234

기타 제조품

기타 1

CC 4

CH or RVC 177 143

CS or RVC 33

RVC 4 181

총합계 181 181 181

주: 1) CC, CH, CS는 각각 2단위, 4단위,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RVC와 TECH는 부가가치기준과 특
정공정기준, WO는 완전생산기준을 의미한다. RM은 제품 생산에 이용된 원재료에 대한 조건이 
들어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2) ECTC는 각 결정기준에 예외 되는 품목 혹은 세번을 가진 경우를 표시한다.
자료: 각 협정문을 기초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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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동아시아 FTA에 관한 논의가 시작될 무렵, 동아시아 FTA 실현 시나리오로 크

게 동아시아 13개국이 ASEAN+3 체제를 통해 이루거나, ASEAN과 한 중

일간 FTA를 포함한 역내 양자간 FTAs의 확산 후 이를 토대로 달성하거나, 혹은 

AFTA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 중 일 3국간 FTA를 체결한 후 통합하여 동아

시아 FTA를 형성하는 시나리오가 상정된 바 있다(그림 4-1 참고).63) 

그림 4-1. 동아시아 FTA 추진 개념도(ASEAN+1 FTA 추진 이전)

동아시아 FTA

ASEAN+3 체제 양자간 FTAs AFTA

FTA한·중·일

그리고 ASEAN+1 FTAs가 추진됨에 따라 첫 번째 시나리오는 그대로인 데 반해 

두 번째 시나리오는 ' ASEAN+1 FTAs의 확산을 토대로 달성하는 시나리오로 

바뀌며, 세 번째 시나리오는 새로운 ' ASEAN+1 FTAs가 체결된 상황에서 한 중

일 3국간 FTA를 체결한 후 통합하는 시나리오 변하게 된다(그림 4-2 참고).64)

63) Lee, Chang-Jae(2002), pp. 16~18.

64) Lee, Chang-Jae et al.(2006), “Report by the Joint Expert Group for Feasibility 
Study on EAFTA”에서는 [그림 4-1]과 [그림 4-2] 사이의 시나리오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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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동아시아 FTA 추진 개념도(ASEAN+1 FTA 추진 이후)

동아시아 FTA

ASEAN+1 FTAs

일·ASEAN FTA

한·ASEAN FTA

중·ASEAN FTA

FTA한·중·일

ASEAN+3 체제

첫 번째 시나리오는 가장 이상적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여

전히 낮아 보인다. 새로운 두 번째 시나리오( ' )의 경우, ASEAN+1 FTAs가 지속

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그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그러나 ASEAN+1 FTAs가 체결

된 현 시점에서는 이들의 체결로 동아시아 FTA 실현성을 위한 모멘텀은 형성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어떻게 동아시아 FTA를 달성할지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오히려 동아시아 FTA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한 중 일 3국간 어떠한 형태로든 FTA

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세 번째 시나리오( ' )가 가장 실현될 가능성 높아보

이나, 이 시나리오도 여전히 구체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제2장에서 필자들은 동아시아 FTA 조기실현을 위해 정치적, 행정적 부담을 최

소하면서 동아시아 역내무역을 증진시킬 수 있는 동아시아 FTA 모형을 제시하는 

것을 동아시아 FTA 추진의 당면과제로 설정한 바 있다. 3개의 ASEAN+1 FTAs가 

체결된 현 시점에서 볼 때, 이 모형의 모색은 기본적으로 기체결된 이들 ASEAN+1 

FTAs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ASEAN+1 FTAs에

서 어떻게 동아시아 FTA로 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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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ASEAN+1 FTAs로부터 동아시아 FTA로 나아

가기 위해서는 [그림 4-2]의 세 번째 시나리오( ' )에 비해 한 단계가 추가된 두 

단계의 과정이 요구된다. 제1단계에서는 우선 ASEAN+1 FTAs의 통합이 이루어져

야 한다. 필자들은 이와 같이 3개의 ASEAN+1 FTAs가 1개의 FTA로 된 상태를 

‘ASEAN+3 FTA’로 부르고 있다. 이 3개의 ASEAN+1 FTAs의 통합과정에 

ASEAN 국가들뿐 아니라 한 중 일 3국도 참여하기 때문에 ‘ASEAN+3 FTA’는 

ASEAN+3 차원의 FTA라고 할 수 있으나, 한 중 일 3국간 FTA가 없는 상태에서 

이는 ASEAN의 입장에서만 성립되는 개념상 FTA인 것이다. 또한 제1단계에서 이

러한 ‘ASEAN+3 FTA’에 대한 합의 외에도 한 중 일 3국간 어떠한 형태로든 FTA

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져야 한다. 즉 한 중 일 3국이 한 중 일 FTA나 일련의 양

자간 FTAs(한 중 FTA, 한 일 FTA 및 중 일 FTA)를 체결하거나, 혹은 개념상 

‘한 중 일 FTA’65)에 합의해야 한다. 그 후, 제 2단계에서 이 ‘ASEAN+3 FTA’와 

한 중 일 3국간 합의된 FTA 간의 통합을 통해 동아시아 FTA가 실현되는 것이다. 

그림 4-3. 본 보고서의 동아시아 FTA 추진 개념도

F
T
A

한
·
중
·
일

‘ASEAN+3 FTA’

일·ASEAN FTA한·ASEAN FTA 중·ASEAN FTA

동아시아 FTA

65) 개념상 ‘한 중 일 FTA’는 별도의 한 중 일 FTA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아시아 FTA를 

추진하기 위해 3자간 합의한 FTA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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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앞서 지적한 당면과제인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 편익을 

위한 동아시아 FTA 모형을 모색하는 것은 결국 ASEAN+1 FTAs를 토대로 실현 

가능하며 바람직한 ‘ASEAN+3 FTA’를 찾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제3장에서는 기체결된 ASEAN+1 FTAs를 부문별로 검토해보았다. 

그 결과 상품무역협정의 경우 한국과 중국은 관세양허방식이 비슷한데 비해 일본

은 달랐고, 원산지규정도 일반규정은 별 차이가 없었으나 품목별 결정규정은 상당

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무역협정 및 투자협정의 경우 일 ASEAN 

간에는 아직 체결되지 않았고 기체결된 한 ASEAN 협정 및 중 ASEAN 협정들도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태였다. 그리고 무역투자원활화 및 경제협력 조치는 다

양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국 ASEAN+1 FTAs가 체결되어 

동아시아 FTA 형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그 기반이 아주 확고하다고는 하

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동아시아 FTA를 추진함에 있어 동아시아 국가들은 점진적

인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궁극적으로는 상품무역, 서비스 및 투

자 면에서 높은 수준의 개방과 포괄적 무역투자원활화 및 경제협력 조치가 포함된 

최적의 동아시아 FTA를 추구해야 할 것이나 동아시아 FTA의 조기실현이 요구되

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동아시아 FTA를 우선적으로 실현하고 이를 추후 

개선시킨다는 점진적 방식을 택하자는 것이다. 

ASEAN+1 FTAs가 체결된 현 단계에서 이들을 통합해 ‘ASEAN+3 FTA’를 추

진하기 위해서는 ASEAN 국가들이 동아시아 FTA가 3개의 ASEAN+1 FTAs에 

비해 추가적으로 역내교역을 증진시키는 등 더 유리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ASEAN 국가들에 최소한의 부담으로 ASEAN+1 FTAs를 ‘ASEAN+3 

FTA’로의 전환이 가능해야 하며, FTA에 대한 경험과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후

발국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ASEA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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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앞서 설정된 당면과제의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는 ASEAN+1 FTAs의 통합을 통해 최소한의 정치적, 행정적 부담으

로 추가적 실익을 가져올 수 있으며 후발개도국에 친화적인 ‘ASEAN+3 FTA’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 네 가지 핵심요소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ASEAN+1 FTAs의 통합을 위해서는 원산지규정의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

하다. 사실 원산지규정의 단일화만으로도 ASEAN 국가들은 거래비용의 감소를 통

해 역내교역 증대와 생산네트워크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단일화된 원산지규정에 기초해 ASEAN+1 FTAs 간 상품무역협정의 조화

를 추진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적,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상품시장개방은 기본적으로 배제한 채 기존의 개방수준에서 ASEAN+1 FTAs 간 

양허안의 조화를 모색하며, 그 과정에서 가능한 범위 내 협정별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 

셋째, 상품무역협정과 달리 일부 협정이 체결되지 못하였거나 체결된 경우도 보

완 및 개선이 요구되는 서비스무역협정 및 투자협정은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서비

스와 투자의 중요성이 증대되어가는 추세를 감안할 때, 이 협정들의 보완은 더욱 

설득력을 지닌다. 

넷째, 후발개도국도 동아시아 FTA 형성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또한 이로부터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동아시아 FTA에서는 다양한 부문의 원활화 조치 

대신 동아시아 FTA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원산지규정이나 통관절차 관련 이

슈와 같이 FTA와 직접 관련되는 분야에 국한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활화 조

치가 재원부족으로 인해 실행되지 못한 경험에 비추어, 본 보고서는 이 특화된 원

활화 조치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이들과 연계된 경제협력 조치를 도입할 것을 제안

한다. 이와 같이 연계된 경제협력 조치의 지원을 받는 특화된 원활화 조치는 후발

개도국이 동아시아 FTA의 활용도를 크게 제고시킴으로써, 동아시아 내 소득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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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3]에서 보듯이, ASEAN+1 FTAs의 통합을 통한 ‘ASEAN+3 FTA’ 모

델의 모색이 ASEAN 입장에서는 동아시아 FTA로의 구체적 추진방안이 될 수 있

을 것이나, 동아시아 FTA의 형성을 위해서는 다른 한편에서 한 중 일 3국간 

FTA(3자간, 양자간 혹은 개념상)가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상당 부분을 원산지규정의 단일화, 상품무역협정의 조화, 서

비스무역협정과 투자협정의 보완, 특화된 무역투자원활화와 경제협력 조치 도입 등 

ASEAN+1 FTAs의 통합 및 보완을 통해 실현 가능하며 바람직한 ‘ASEAN+3 

FTA’를 이루기 위한 주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데 할애하고, 마지막으로 

한 중 일 3국간 FTA 문제를 동아시아 FTA 형성 차원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2. 원산지규정 단일화 

일반적으로 FTA를 추진함에 있어 원산지규정 협상은 다른 협상분과들에 비해 

가장 먼저 시작해서 가장 늦게까지, 오랫동안 회의가 진행되는 협상분과이다. 이는 

각국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상이한 입장이 대립하면서 원산지규정에 대한 하나하나

가 민감한 부문이 된다는 점에 기인한다. 특히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증명방식, 

검증 등 단순히 품목별로 원산지를 결정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포괄적

인 내용을 다루는 원산지규정은 FTA 협상 참여국의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

는 부문이 되고 있다.

무역협정을 통한 경제적 이득을 협정 당사국 내로 한정하고 제3국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 특혜무역협정의 필요악 정도로 인식되던 원산지규정이 이처

럼 협상에서 중요한 안건으로 대두된 데에는 특혜무역협정의 확산에 따른 ‘스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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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 볼’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일국이 체결한 

FTA의 수가 늘어나면서 총교역에서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급

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특혜관세혜택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수출되는 상품이 각각의 

FTA에 명시된 원산지규정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FTA별로 동일 상품에 대하

여 상이한 원산지규정을 지닐 경우, 이는 생산자의 추가적인 비용으로 연계되며 극

단적으로는 원산지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생산자는 동일 상품 생산에서 원재료 조

달이나 생산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원산지규정 충족

을 위한 비용은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반감시키게 된다. 또한 원산지규

정을 순수하게 ‘제3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국내산업을 보호

하기 위한 비관세장벽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도 원산지규정에 대한 합의를 어렵게 

만든다.

가. ASEAN+1 FTAs의 원산지규정 단일화의 혜택 

관세 및 비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참여국간의 교역을 확대하려는 목적은 한국, 중

국, 일본이 각각 ASEAN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지만 이는 역내 자

원의 효율적 배분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FTA 체결에 따른 무역장

벽 철폐로 인한 시장통합은 무역창출과 무역전환 효과를 초래한다. FTA 회원국으

로부터 수입된 상품의 수입가격이 낮아지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결국 회원국 간의 

교역이 증가하여 새로운 무역이 창출되는 효과와 FTA 체결 상대국에 대한 특혜관

세 제공으로 인해 수입선이 역외국에서 FTA 체결국으로 바뀌는 무역전환효과는 

FTA를 통한 참여국 간의 교역 확대의 이유가 된다. 

그러나 무역전환효과의 경우, 관세차이로 인한 무역전환효과 외에 원산지규정으

로 인한 무역전환효과도 생각할 수 있다. 한국, 중국 및 일본이 ASEAN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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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서 누적조항은 각각 양자누적만을 인정하고 있다.66) 따라서 ASEAN 국가들

의 기업이 자사 생산품을 협정 상대국에 수출할 때, 원산지규정은 자국산 및 협정 

상대국 원재료만을 역내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원산지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ASEAN 국가들의 생산업체는 원재료 수입선을 기존 수입국에서 FTA 협정 상대국

으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는 간단한 예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특정 품목에 대한 한국의 

일반관세와 특혜관세를 각각 10%와 0%이며 이 품목에 대해 40%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된다고 가정하자. 또한 이 품목을 생산하는 인도네시아 기업이 자국(인도네시

아) 원재료로 30달러를 지급하고 한국산 원재료 비용이 35달러, 그리고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아시아 역외산 원재료 35달러가 투입되어 100달러의 최종재를 

생산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이와 같은 원산지 조달방식을 지닌 인도네시아 기업의 

경우, 결국 역내 부가가치 비중은 30%(30달러/100달러)에 불과해 일 ASEAN 

FTA 특혜관세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이 기업이 기존에 35달러에 조

달하던 한국산 원재료를 한국산보다 가격이 높은 일본산 원재료(40달러라고 가정

한다)로 조달지역을 변경할 경우, 일 ASEAN FTA 내에서의 역내산 비중은 66.7%

로67) 일 ASEAN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66) 중 ASEAN FTA 협정문에서 누적조항은 ‘완전누적(Full Cumulation)’을 인정한다고 명시하

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협상 참여국이 중국과 ASEAN 10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진 다자간 성격을 

지님에 따라 완전누적과 양자누적의 구분이 정확히 되지 않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내용

은 한국, 일본과 동일한 양자누적으로 보아야 한다.

67) 역내산 부가가치는 [30달러(인도네시아산 원재료) + 40달러(한국산 원재료)] / 105달러(최종제품

가격) = 66.7%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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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원재료 조달방식에 따른 특혜관세 허용 차이

구분 방식 1 방식 2

인도네시아산 원재료 30달러 30달러

중국산 원재료 35달러 0달러

한국산 원재료 0달러 35달러

기타 역외산 재료 35달러 40달러

최종가격 100달러 105달러

한 ASEAN FTA 역내 부가가치 30% 66.7%

한 ASEAN FTA 특혜관세 적용 여부 불가 가능

관세 적용 후 한국 시장가격
(일반관세 10%, 특혜관세 0% 가정)

110달러 105달러

자료: 저자 작성.

인도네시아 수출기업의 입장에서 <방식 2>에 따른 원재료 조달은 일 ASEAN 

FTA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결과적으로 관세 부과 후 일본시장에서 자사

제품 공급가격은 <방식 1>에 비해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식 2>가 

선호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인도네시아 수출기업은 원산지규정을 충족하

기 위해 원재료 수입선을 한국에서 일본으로 전환하는 무역전환이 일어나게 된다.

한·중 일 3국 모두가 ASEAN과 FTA를 체결한 상태에서, 품목별로 관세 인하 

및 철폐가 다소 차이를 보일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관세차이로 인한 시장접근성

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역내국가 간의 관세차이로 인한 무역

전환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3국이 체결한 각각의 FTA에서의 

원산지규정으로 인한 역내국가에 대한 무역전환이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원산지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발생하는 무역전환이 역내의 효율

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한다는 점이다. 위의 예에서 인도네시아의 생산업체는 한국산 

원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생산하는 효과적인 생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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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도 불구하고 원산지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상대적으로 고가인 일본산 원재료

를 이용하게 된다. 이는 FTA를 통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이룩하려는 

목표가 원산지규정으로 인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동아시아 FTA를 통해 역내에 적용되는 하나의 원산지규정을 가진다는 것은 현

재 3개의 ASEAN+1 FTAs 체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원산지규정으로 인한 비효율

적 자원배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위의 

예에서 3개의 ASEAN+1 FTAs가 단일 원산지규정을 지닌 하나의 FTA로 통합될 

경우, 역내산 원재료의 범위가 한국, 중국, 일본 및 ASEAN을 포함하는 역내로 확

대될 것이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생산자는 일본에 수출시 일 ASEAN FTA 특혜관

세 혜택을 받기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의 일본산 원재료(40달러)를 이용할 필

요가 없으며, 한국산 원재료(35달러)를 이용해도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

고 시장가격(100달러)도 저하된다. 이는 역내에서 보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생산

이 이루어지며 소비자들의 후생도 증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아시아 국가간의 

역내교역비중 및 생산네트워크를 고려했을 때, 이는 경제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긍

정적 파급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나. 동아시아형 원산지규정의 도출

FTA에서 원산지규정은 참여국간 협상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일국의 입장이 일

방적으로 반영된 것이 아닌, 참여국의 입장이 협상을 통해 고르게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NAFTA형 혹은 Pan-European형으로 불리는 원산지규정처럼 미국이나 EU 

국가들의 경우, 자신들의 독특한 원산지규정의 모습을 발전시켜오면서 자국이 참여

하는 FTA에 이를 일관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경우도 있다. 이 국

가들은 원산지규정이 FTA 협상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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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을 잃은 원산지규정으로 말미암아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인식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온 결과로 여겨진다.

반면에 대부분의 동아시아 역내국가의 경우, 각국이 체결한 FTA는 상대국에 따

라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 및 ASEAN은 FTA 추진의 후발 

참여국으로 분류된다. 제2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한국, 일본 및 중국은 모두 

2000년 이후 뒤늦게 FTA를 체결하기 시작하였다. ASEAN의 경우는 이 3국보다는 

다소 이른 시기에 FTA를 추진하였으나, ASEAN 국가들 간의 AFTA를 제외하고

는 모두 2000년 이후에 FTA가 추진되고 체결되었다. 이러한 점은 각국이 참여한 

FTA 원산지규정이 자국의 상황을 반영한 고유의 특성을 지니기보다는 협상 상대국

에 따라 다양한 형식과 방식을 지닌 원산지규정의 모습을 가지게 된 이유가 되었다.

한국의 경우, 기체결 FTA의 원산지규정을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FTA 체결 상

대국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FTA 원산지 조항이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미주지역에 

위치한 칠레 및 미국과 체결한 한 칠레 FTA 및 한 미 FTA의 원산지규정은 

NAFTA 유형이 반영되었고 유럽국가인 EFTA 및 EU와 체결한 FTA에서는 유럽

에서 주로 사용되는 Pan European 방식의 원산지규정이 도입되었다. 반면에 중국

의 경우는 2008년에 타결된 중 뉴질랜드 FTA 이전의 원산지규정은 기초적인 형태

로 매우 단순한 방식이 이용되었으며, 중 칠레 FTA나 중 뉴질랜드 FTA에 와서야 

여타 국가가 체결한 FTA에 버금가는 원산지규정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일본도 

역시 체결 상대국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원산지규정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이 ASEAN 회원국과 체결한 양자간 FTA에서는 각 협정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ASEAN의 경우, 간혹 ASEAN이 체결한 FTA에서의 원산

지규정이 ASEAN형 원산지규정이라 불리기도 하지만, 이는 원산지규정에 대한 이

해가 낮은 상황에서 매우 단순한 방식의 원산지규정이 FTA 협상의 필수요소로 도

입될 정도로 ASEAN 국가들의 상황을 반영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ASEAN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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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시아 FTA에서 도출되는 원산지규정은 ‘동아시아형 원산지

규정’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가별로 많은 FTA가 

진행되어 체결 혹은 발효에 들어간 상황이지만, 상호간에 높은 교역의존도를 지닌 

동아시아 역내에서 이용되는 원산지규정은 원산지규정으로 인한 ‘스파게티 볼’ 효

과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역내국가들이 추진하는 FTA에서 각국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아시아 FTA 원산지규정이 어떠한 방식과 특징을 지니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

기 어렵다. 협상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서로 상이한 입장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급

변하는 국제경제 환경에 따라 기본적인 입장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점은 이러

한 예측이 어려운 이유가 된다. 그러나 한 중 일 3국이 ASEAN과 체결한 FTA의 

원산지규정은 동아시아 FTA 원산지규정에 대하여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

다.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 ASEAN과 체결한 FTA에서 원산지규정은 ‘간결성’

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큰 특징을 보인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의 경

우 4단위 세번변경 혹은 부가가치 기준의 선택기준을 적용받는 품목의 수가 전체 

5,224개 품목(HS 2002 분류 기준)에서 각각 4,014개와 3,041개 품목으로 매우 높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 ASEAN FTA의 경우도 472개 품목을 제외한 4,752

개 품목(HS 6단위, HS 2002 분류 기준)에 대해서 부가가치기준이 단독기준으로 

이용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ASEAN을 제외한 FTA 원산지규정은 매우 다양한 방식이 복잡

하게 이용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세부적으로 예

외조항이나 추가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방식이 많이 도입되었다. 반면에 중국은 기

존 FTA에서도 매우 간결한 원산지규정을 도입하여왔지만, 이는 ‘간결한 원산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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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대한 중국의 선호’에 기인한다기보다는 ‘원산지규정에 대한 중국과 협상 상대

국의 이해 부족’이 보다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중국이 최근 들

어 체결한 중 칠레 FTA나 중 뉴질랜드 FTA의 경우, 이전에 비해 다양한 방식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도입되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중국이 FTA에 대한 경험과 지

식이 늘어남에 따른 학습효과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바람직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간결하고 단순하며 품목별로 통일성을 유지하고 명

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중국, 일본이 ASEAN과 체결

한 FTA에서의 원산지규정은 동아시아 FTA 원산지규정의 바람직한 기본방향으로 

제시될 수 있다. 단 품목별 원산지규정을 정의함에 있어 3국이 ASEAN과 체결한 

FTA에서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섬유 의류 품목의 원산지 결정기준이나 

한국,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ASEAN 국가들도 민감하게 여기는 운송기기나 금속

제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향후 동아시아 FTA가 추진될 경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일반원산지기준에서도 원산지증명방식이나 완전생산

기준에서 자국 선박에 대한 조건, 부가가치 산정에서의 기준가격 등도 국가별로 상

이한 입장을 보이는 부문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향후 동아시아 국가들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동아시아형 

원산지규정의 합의 도출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원

산지규정을 FTA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협정 당사국 내로 한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비관세장벽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원산지규

정은 또다시 역내 무역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역내 FTA의 효과를 반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국가

들은 동아시아 원산지규정을 협의함에 있어 이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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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품무역협정의 조화 

상품무역협정은 FTA에서 가장 핵심부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를 위해 가장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할애되며, 또한 취약품목에 대한 협상과정에서 국내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부문이다. 앞서 기본방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정치적 부담과 

소요되는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아시아 FTA의 첫 단계에서는 ASEAN+1 

FTAs에서 체결된 양허스케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제3장에서 본 바와 같이 ASEAN+1 FTAs 간 상품양허방식 및 개별 품

목의 양허스케줄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들 ASEAN+1 FTAs 내 

상품무역협정 내용을 조화시켜야 한다.  

제3장에서 살펴본 ASEAN+1 FTA의 상품무역협정과 관련 Lee et al.(2006)은 

ASEAN+1 FTA의 상품양허를 ASEAN형(ASEAN-type approach) 및 개별 품목별

(item-by-item approach) 접근방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 ASEAN FTA와 중

ASEAN FTA 상품무역협정은 ASEAN형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고, 일 ASEAN FTA 

상품무역협정에서는 개별 품목별 접근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FTA 상품무역

협정 접근방식의 차이에 따라 한 ASEAN FTA와 중 ASEAN FTA 상품무역협정의 

양허스케줄은 거의 유사한 반면, 일 ASEAN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본 연구의 

제3장 제1절의 상품무역협정에 제시된 각종 표와 그림을 통해서도 명확히 나타난다.

또한 이 ASEAN+1 FTA들의 상품분야가 각각 2004년(중 ASEAN FTA), 2007

년(한 ASEAN FTA) 및 2008년(일 ASEAN FTA)에 체결됨에 따라 설령 일정 품

목의 경우 ASEAN+1 FTAs 모두에서 동일한 양허스케줄이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체결시점의 차이로 인해 실제 적용되는 양허스케줄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표 4-2]는 ASEAN+1 FTA에서 나타나는 상품양허스케줄의 이질성을 말레이시

아를 사례로 특정 품목을 정리한 표이다.68) [표 4-2]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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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의 경우 동일 품목에 대해 한 중 일 3국에 적용되는 양허스케줄이 차이

가 난다. 예를 들면 전자제품으로 분류되는 동축케이블과 기타의 동축도체(HS 

8544.20.200)의 경우 중 ASEAN FTA에서는 일반품목군에서도 즉시철폐로 분류

된 반면, 한 ASEAN FTA에서는 민감품목군으로 분류되어 2016년까지 0~5%로 

관세를 인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일 ASEAN FTA에서는 FTA 체결 후 5%로 

관세를 인하하는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러한 상이한 상품양허스케줄은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ASEAN 6개국 

및 CLMV69) 국가에도 동일한 특징이 나타난다. 특히 CLMV 국가들의 관세행정 

시스템이 다른 ASEAN 6개국에 비해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 해당 국가의 수입업자

가 FTA 체결에 따른 관세특혜를 향유하는 데 애로사항이 될 수 있다.70) 

그러나 무엇보다도 Enrst(2003), Athukorala(2006), Kimura et al.(2007), Kimura 

and Ando(2005, 2007) 등 여러 연구자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동아시아가 전 세계

에서 생산네트워크가 가장 활발히 수행되는 지역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관

세양허스케줄의 이질성은 역내국가간 거래에서 여러 가지 거래비용을 발생시킬 것

으로 보인다. 

생산네트워크는 기업이 제품 생산에 필요로 하는 모든 생산공정을 한 지역 혹은 

국가에서 수행하던 전통적 생산방식에서 벗어나 생산비용 등 여러 가지 경제적 비

용을 고려하여 다양한 지역 혹은 국가로 분할하는 생산방식을 의미한다.71) 이처럼 

68) 한국, 중국 및 일본 각국이 ASEAN에 양허한 품목의 스케줄을 상호 비교해볼 수도 있으나 이 

3국의 관세분류기준이 각각 10단위, 8단위 및 9단위로 상이하여 비교가 불가능하다.  

69) CLMV는 ASEAN 후발 4개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및 베트남을 지칭

한다.

70) 베트남 소재 한국기업 중 한국으로부터 자본재를 수입하는 중소기업을 면담한 결과, 최근 한

ASEAN FTA 등 여러 협정이 발효되었으나 기존에 수입하던 관세부과품목이 관세 철폐 혹은 

인하가 되는지 관련 정보를 해당 국가로부터 획득할 수 없는 애로사항을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71) 방호경(200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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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지역이 하나의 생산지역으로 유기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품목

에 대한 이질적인 관세양허에 대해 이를 이용하는 기업들은 관련 정보를 충분히 습

득해야 하고, 역내국가의 관세인력과 통관시스템 등이 이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

다. 만약 이러한 전반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역내기업은 FTA 

체결에 따른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표 4-2. ASEAN+1 FTAs 상품양허스케줄의 이질성: 말레이시아 사례

(단위: %) 

산업 품목명 ACFTA AKFTA AJFTA

농업

쇠고기의 지육 또는 이분체
(HS 0203.11.000) 0 TRQ 양허제외

달걀
(HS 0407.00.910)

관세인하
(<50)

TRQ 양허제외

섬유

모시, 견 또는 실크
(HS 6205.90.000)

0
(by 2012)

0~5
(2016년까지)

0

스포츠용 신발
(HS 6402.19.000)

0
0~5

(2016년까지)
0

(8년)

전자

전기회로보호용의 기타 기기
(HS 8536.30.300)

0
0~5

(2016년까지)
0

(8년)
동축케이블과 기타 동축도체 
(HS 8544.20.200)

0
0~5

(2016년까지)
5

(11년)

자동차

모터홈
(HS 8703.32.400)

0
20로 인하

(2016년까지)
0

(8년)

서스펜션 쇼크 업소버 
(HS 8708.80.100)

0
0~5

(2016년까지)
0

(6년)

주: Joint Expert Group on EAFTA Phase II Study (2009); 각 FTA 협정문.

따라서 한국, 중국 및 일본이 ASEAN과 제각기 체결한 ASEAN+1 FTAs의 상

품양허구조를 조화시키는 작업이 요구된다. 문제는 이미 체결된 각 FTA의 모든 관

세양허품목을 서로 조화시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 ASEAN FTA 및 중 ASEAN FTA의 상품양허스케줄을 면밀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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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한국, 중국 및 ASEAN 6개국의 경우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품목의 

90%가 2012년이면 관세가 완전철폐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총품목의 10%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협정간 관세를 조화시키면 

되는 것을 의미한다.

표 4-3. 한 ASEAN 및 중 ASEAN의 관세철폐품목 비중 

구분
완전철폐(90%) 철폐, 인하 및 제외(10%)

2010년 2012년 2018년 2016년 2018년 2020년 2024년

한 ASEAN

한국

ASEAN 6

CLMV

중 ASEAN

중국

ASEAN 6

CLMV

주: 베트남은 ASEAN 후발 3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및 미얀마)보다 관세 철폐연도가 조금 더 빠르다.
자료: 각 FTA 협정문.

일 ASEAN FTA는 총품목의 90%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는 시점이 

한 ASEAN FTA 및 중 ASEAN FTA보다 긴 2018년으로 되어 있다. 일본은 대

ASEAN 수입액 기준으로 총 90%에 해당되는 품목을 관세 발효와 즉시철폐하기로 

하였고, 2%는 5년 내, 1%는 10년 이내에 각각 철폐하기로 하였다. 한편 ASEAN 

6개국은 대일 수입액 및 총품목 수의 90%에 해당하는 품목을 10년 이내(B10)에 

완전철폐하는 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은 일본이 ASEAN과 

FTA를 체결하기 전 ASEAN 6개국과 체결한 양자간 FTA의 상품양허수준이다. 일

본과 말레이시아 간 체결한 양자간 FTA의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가 2012년까지 무

관세해야 할 품목의 비중은 80%이고, 2014년까지는 총품목의 92.2%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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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의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예정이다.72) 이처럼 일 ASEAN 간에 체결된 양자간 

FTA의 상품양허스케줄을 고려할 경우, 한 ASEAN FTA 및 중 ASEAN FTA와 

같이 대부분의 품목이 2012년 전후로 철폐될 예정이다. 

[표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과 개별 ASEAN 국가간에 체결된 양자간 FTA

보다 일본 ASEAN FTA의 상품양허 개방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김양희(2008)에 

따르면, 이는 일 ASEAN FTA에서는 개별국간 형평성을 고려해 양자간 FTA에서 

지정된 각 국가별 민감품목을 모두 민감품목으로 지정했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국 일 ASEAN 간에는 동일국가가 2개의 상이한 양허카테고리를 갖게 돼 무역효

과가 왜곡될 개연성이 크게 존재한다.73) 따라서 일 ASEAN의 경우 동일국가간 2

개의 상이한 양허카테고리에 따른 부정적 측면의 해소를 위해서라도 한 ASEAN 

FTA 및 중 ASEAN FTA 상품양허와 통합작업을 통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한 ASEAN FTA, 중 ASEAN FTA 및 일 ASEAN FTA에서 

한국, 중국 및 일본과 ASEAN 6개국의 경우 2012년이 되면 총품목의 90% 가량의 

관세율이 완전히 철폐될 예정이다. 따라서 각기 체결된 이 세 개 협정의 상품양허

를 통합시킬 경우 10%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상품양허협상을 진행하면 된다. 이

처럼 무관세가 되지 않은 대략 10%에 대한 품목의 상품양허를 조화시키기 때문에 

상품양허는 일 ASEAN FTA 등 상품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별 품목별 

접근방식을 따르면 될 것으로 보인다.74)

72) 일본 말레이시아 FTA는 2006년 7월에 발효되었다.

73) 일본이 태국 및 필리핀과의 FTA에서 가다랑어(0302.33)의 현행 3.5% 관세율을 5년 내 철폐하

기로 하였으나 일 ASEAN FTA에서는 이 품목이 양허제외대상으로 되어 있어, 5년 후 태국과 

필리핀은 자국산으로 원산지증명을 할 경우 대일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지는 반면, ASEAN 여타

국은 관세를 부과받도록 되어 있다(김양희 2009).

74) 3개의 ASEAN+1 FTAs 내 무관세되지 않은 상품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실제 조화해야 될 품

목 수는 10%를 훨씬 상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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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일본의 대ASEAN 상품분야 양허 현황

(단위: %) 

국가명
철폐 관세인하 및 제외

즉시 5년 내 10년 내 15년 내 18년 내 관세인하 제외

일본 90 2 1 - - 7
ASEAN6 90 - - 10

베트남 90 - 10
CLM 85 15

말레이시아 99 - - 1
필리핀 98 - - 1 1
태국 97 - - 2 1

주: 1) 일본은 무역액 기준, ASEAN6은 무역액 및 품목 수 기준, 베트남 및 CLM(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는 품목 수 기준.

   2)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의 수치는 양자간 FTA의 무역액 기준 내용이며, 양허제외 비중에는 재
협의도 포함한다.

자료: 김양희(2008)에서 재인용(経済産業省(2007. 12), 日ASEAN包括的経済連携(AJCEP)について ).

결국 동아시아 FTA의 상품양허는 기존 한 ASEAN FTA, 중 ASEAN FTA 및 

일 ASEAN FTA의 상품양허를 조화시키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

로 보인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한 중 일 3국간 상품양허협상은 별도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산지규정의 단일화에 따른 품목별 양허스케줄의 추가적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원산지규정의 단순화 및 자유화가 이루어질 경우, 보다 다수의 품목

에서 양허스케줄 변경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동아시아 국가들이 사용하는 HS 분류체계가 국가마다 상이하여 이를 통합

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즉 한국, 일본 및 중국의 관세분류체계는 각각 HS 10단위, 

9단위 및 8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ASEAN 국가 내에서도 상이한 관세분류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캄보디아 6단위, 태국 7단위, 베트남 8단위, 말레이시아 9단위, 인도

네시아 10단위를 각각 사용하고 있다. 각기 서로 다른 HS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음

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은 잘 알려져 있다. 즉 동일 품목에 대해 HS 코드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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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됨에 따라 이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75) 결국 동아

시아 국가별 상이한 관세체계는 동아시아 역내무역에 있어 추가적인 거래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역내 HS 코드를 통일시키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ASEAN 국가는 역내 HS 분류체계를 통일시키기 위한 작업

을 통해 HS 8단위로 구성된 ASEAN 통일관세코드(ASEAN Harmonized Tariff 

Nomenclature)를 작성한 바 있다. 현재 ASEAN 국가 내에서 ASEAN 통일관세코드가 적

극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이 코드를 기준으로 동아시아 차원의 통일관세코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76) 이를 통해 역내무역에 따른 거래비용의 감소는 물론 적어도 

무역 측면에서 실질적인 제도적 통합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4. 서비스무역협정 및 투자협정의 보완 

상품무역협정의 경우,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적,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

해 기체결된 ASEAN+1 FTAs의 조화를 통해 첫 단계 동아시아 FTA를 추진하도

록 하였으나, 서비스무역협정과 투자협정의 경우, ASEAN+1 FTAs 중  일부에서

는 이 협정들이 성사되지 못한 상태이며, 이미 체결된 경우에도 그 수준이 비교적 

낮아 추가적인 보완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가. 서비스무역협정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비스협정이 한 ASEAN 및 중 ASEAN 간에 체

75)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과의 인터뷰 결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76)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관세분류체계(Tariff Nomenclature) 관련 실무작업반(Working Group)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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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되었으나 일 ASEAN 간에는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 또한 기체결된 한 ASEAN 

서비스무역협정이나 중 ASEAN 서비스무역협정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

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한 ASEAN 및 중 ASEAN 서비스무역협정을 비교해본 결과, 이 두 협정은 거

의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으나 서비스 개방수준에서는 한 ASEAN 서비스협정이 중

ASEAN 서비스협정에 비해 보다 자유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4-5 참고). 

표 4-5. 한 ASEAN FTA와 중 ASEAN FTA 서비스 양허수준 비교 

국가명 중 ASEAN 대비 추가개방 및 양허 개선 중 ASEAN 대비 양허 후퇴

말레이시아
3개 분야 추가개방
16개 분야 양허 개선

7개 분야 양허 후퇴

인도네시아
4개 분야 추가개방 
29개 분야 양허 개선 

 -

태국
10개 분야 추가개방
2개 분야 양허 개선

 -

필리핀 1개 분야 양허 개선 1개 분야 미개방

브루나이
8개 분야 추가개방
1개 분야 양허 개선

 -

미얀마
6개 분야 추가개방
5개 분야 양허 개선

5개 분야 양허 후퇴

라오스 15개 분야 추가 개방 6개 분야 미개방

베트남, 
캄보디아

중 ASEAN FTA 수준과 동일

싱가포르
현재 양국간 적용되고 있는 한 싱 FTA(Negative 방식)의 서비스분야 
개방수준이 중 ASEAN FTA(Positive 방식)보다 높음.  

자료: 외교통상부(2007), 한 ASEAN FTA 서비스무역협정 개요 및 기대효과 , 보도자료.

윤창인(2005)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서비스 중 생산자서비스(producer services) 

혹은 중간서비스(intermediate services)의 효율성은 투입되는 제조업의 효율성과 

직결되어 제조업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제조업 자체의 생산효율 향상에 기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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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비록 역내 개발격차를 고려할 때 동아시아 FTA의 서비스협정이 기존에 

체결된 FTA 수준보다 높게 체결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나, 특히 이 서비스들의 

중요성에 비추어 가능한 한 개방대상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개방수준도 높여

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일단 중 ASEAN 서비스무역협정보다는 한 ASEAN 서비스무역협

정이 동아시아 FTA 내 서비스 개방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나, 최근 

체결된 ASEAN과 호주 및 뉴질랜드 간에 체결된 AANZFTA(ASEAN-Austrilia-New 

Zealand FTA)도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ANZFTA는 한 ASEAN 및 중국 ASEAN 서비스무역협정과 같이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를 양허하는 분야를 양허표에 기재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AANZFTA에서 ASEAN은 호주와 뉴질랜드에 대해 한 ASEAN FTA 서비스

협정과 같이 WTO의 서비스 교역에 관한 정부간 협정(GATS)과 보다 자유화

(WTO plus)된 분야가 있다. 즉 회계사, 건축가, 법률가 등 전문가서비스, 건설 및 

에너지 관련 서비스, 교육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서비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국의 주요 관심분야인 통신서비스를 대상으로 AANZFTA와 한 ASEAN 

FTA의 서비스 양허수준을 비교하면, 한 ASEAN 서비스협정에서는 외국인지분제

한을 말레이시아가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30%에서 49%, 인도네시

아는 35%에서 40%로 각각 완화시켰다. 그리고 필리핀은 통신서비스분야 중 위성

서비스, 데이터네트워크서비스, 전자메시지 및 정보전송 서비스의 경우 외국인 혹

은 기업이 현지 전문직 서비스 진출에 대한 관련 법령에 따라 이 분야에 진출할 수 

없었으나, 최대 40%까지 지분소유가 가능하게 되었다. 반면 AANZFTA에서는 

ASEAN 국가 중 말레이시아와 필리핀만이 외국인지분제한을 완화하였는데 이 국

가들의 양허수준은 한 ASEAN 서비스협정과 동일하다. 

한편 AANZFTA에서 회계사, 건축가, 엔지니어링, 법률가 등과 같은 전문가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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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경우 WTO GATS보다 높은 양허를 제공한 ASEAN 국가는 말레이시아, 브루

나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한 반면, 한 ASEAN 

서비스협정에서는 ASEAN 국가가 유통분야에 대해 높은 개방수준을 보였다. 

이처럼 서비스 각 분야에 따라 한 ASEAN FTA 또는 AANZFTA의 서비스협정

이 각각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이 이루어졌거나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진 분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동아시아 FTA의 서비스무역협정은 기본적으로 한

ASEAN의 서비스무역협정을 따르되, AANZFTA의 각 서비스분야의 개방수준을 

참고하여 가능한 한 제조업 생산에 중간재로 사용되는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달

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에 현재 구

축되어 있는 생산네트워크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동아시아 FTA의 서비스무역협

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나. 투자협정

제3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 ASEAN FTA, 중 ASEAN FTA 및 일

ASEAN FTA에서 투자협정이 마무리된 협정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이 세 개 협

정 중에서 한 ASEAN 및 중 ASEAN 투자협정은 본문(main text)만이 완성되었고 

분야별 유보안에 대한 협상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AANZFTA도 한국과 같이 협

정 발효 후 5년 내에 분야별 유보안 및 투자 설립 전 단계(pre-establishment)에 대

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동아시아 FTA에서 투자협정의 방향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투자협정이 직접투자 유치에서 투자자에게 안정되고 예측 가능

한 제도적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에서 기준적인 역할을 하는 등 비경

제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동아시아 FTA의 투자협정에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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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유화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77)  

현재까지 이루어진 한 ASEAN FTA 및 중 ASEAN FTA의 투자협정의 내용을 

보면 한 ASEAN 투자협정이 중 ASEAN보다 자유화가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

다.78) 따라서 한 ASEAN FTA의 투자협정이 동아시아 FTA의 투자협정 모델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한 ASEAN FTA 투자협정의 분야별 

투자자유화에 대한 협상이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한

중 일 3국은 각각 ASEAN+1 FTAs 관련 상대국의 투자협상 추이를 관망하며 이

에 대응한 투자자유화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동아시아 FTA를 고려한 선도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대안은 아직 ASEAN+1 FTA의 투자협정이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

아시아 FTA의 투자협정은 역내국가가 함께 참여하여 협상을 새로이 하는 방안이 

있다. 이럴 경우 이미 한 ASEAN 및 중 ASEAN FTA의 투자협정 본문이 완성되

어 있기 때문에 이 협정들 중 보다 높은 자유화 수준을 보이는 한 ASEAN FTA의 

투자협정을 모델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 세부분야별 유보안은 역내국가

간 모두 참여하여 새로운 협상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5. 특화된 무역원활화 조치 및 경제협력 조치 도입 

제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체결된 ASEAN+1 FTA 협정문에 포함된 무역원활

화 조항들은 무역절차 간소화 및 조화, 관련 법규의 투명성 제고, 국제기준 준용 등 

77) 김관호(1998) 참고.

78)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3장 참고.



142  동아시아 FTA 실현을 위한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기본적인 무역원활화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항은 무역원활화 

관련 대상 및 이행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상세하고 구체적

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즉 협정 체결 이후 당사국간 어떤 형태의 정책협력 및 접근

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한 것이다. 또한 협정문에 제시되

어 있는 무역원활화 조치와 역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기존의 무

역원활화 관련 사업과의 관계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기존의 사업들은 주체 및 

대상에 따라 서로간의 연계성 없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ASEAN+1 FTA 협정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무역원활화 조치와의 관계도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FTA에서는 역내국가간 무역과 투자를 확대시키고, 모든 참여

국, 특히 개도국이 적극적인 FTA 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무역과 직접적으로 연관

되어 있는 구체적인 원활화 조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먼저 통관절차의 간소화, 조화 및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을 보다 구체적

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통관절차의 개선은 무역원활화의 핵심적인 부문으로서 

WTO, APEC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도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체

결되고 있는 FTA 협정문에서도 관련 조항들이 매우 구체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이

다. 그러나 기체결된 3개의 ASEAN+1 FTA 협정문은 모두 통관절차 개선의 중요

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조치는 전문적 지식 공유, 관련 법률 및 규정 공

표, 정보기술 적용 등으로 일반적인 내용만 기술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구속력을 가지고 시행할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체결된 ASEAN 호주 뉴질랜드 FTA는 일 ASEAN FTA처럼 별도의 통관

절차 조항(Chapter 4)을 포함하고 있는데, 내용 면에서 3개의 ASEAN+1 FTA보다 

훨씬 구체적이다. [표 4-6]은 ASEAN 호주 뉴질랜드 FTA 협정문에서 새롭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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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고 있는 통관절차와 관련한 세부규정을 요약한 것으로 EAFTA 내 무역원활화 

조치 구축을 위한 고려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4-6. ASEAN 호주 뉴질랜드 FTA 협정문 내 통관절차 조항

통관절차 관련 조항 세부내용

제4조 통관절차 및 
원활화

-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통관절차 및 관행 유지
- WCO의 표준 및 권고안(recommended practice)에 따른 

통관절차 도입(가능한 범위 내에서)
- 무역원활화를 위해 각국의 통관절차 간소화

제5조 세관협력

- 세관 관련 최적 관행 및 위험관리기법 개발 및 도입
- 자국의 관련 정책 및 법률 개정에 대해 상대국에 사전통보
-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
- 관세평가협정 도입
- ASEAN 국가의 세관당국자의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을 

위한 세관당국간 협력프로그램 실시
- Single Window 도입을 위한 기술적 지원 제공

제6조 자동화 
- 각국의 세관당국은 전자통관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도입

(WCO의 표준 및 권고안 참고)

제8조 사전심사제도 - 관세평가 및 원산지판정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허용

제9조 위험관리 - 위험등급에 따른 선별적 통관 실시

제11조 연락처
- 통관절차 관련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1곳 이상의 연락처 

설치

제12조 협의 - 세관당국 간의 협의 장려

제13조 검토 및 항소
- 각국 수입자에게 상대국 세관당국의 행정 검토내용 및 사법 

판결에 대한 접근권 보장 

자료: Agreement Establishing the ASEAN-Australia-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  

둘째, 원산지증명 절차에 대한 규정이다. 역내국가간 원산지증명을 위한 서류요

건 및 확인절차가 어떻게 규정되느냐 하는 것은 무역원활화를 위한 주요 고려부문

이다. 제2절에서 강조되었던 원산지 조항의 단일화로 인한 혜택은 원산지증명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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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절차가 투명하고 간소화될수록 더욱 증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산지

증명을 위한 관련 서류양식의 통일화,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신속하고 간소화된 

자료교환시스템 구축, 자율증명제 도입 등 일련의 무역원활화 요소를 원산지증명 

운영절차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생 및 검역(SPS) 분야 그리고 표준,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TBT) 분야와 관련해서도 단순히 관련 규정이 불필요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소극적이고 일반적인 규정보다는 무역원활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SPS 

및 TBT 관련 절차에 표준화된 전산시스템을 구축, 적용하게 되면 관련 국가별로 

상이한 절차 및 관련 정보를 손쉽게 취득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각종 평가절차

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체결 ASEAN+1 FTA 내 경제협력 조치는 매우 광범위

한 협력분야에 걸쳐 제시되고 있다. 동아시아 내 경제적 격차를 고려할 때 역내국

가간 경제협력은 자유무역 실현에 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대부

분의 경제협력 관련 조항은 현황을 중심으로 앞으로 부문별로 협력을 강화한다는 일

반적인 내용만을 열거하고 있으며,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인 실행계획은 빠져 있기 때

문에 실질적으로 역내 개발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는 판단하기 힘들다. 따

라서 동아시아 FTA 내 경제협력 조치는 위에서 제시한 무역원활화 조치가 효과적으

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협력사업에 중점을 맞추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조달

장치 및 적절한 수준의 기금79)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ASEAN 호주 뉴

질랜드 FTA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개발도상국(특히 CLMV 국가) 세관직원 대상

79) ASEAN+3 체제 10주년인 2007년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제2차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

명 에는 ASEAN+3 차원에서 추진되는 협력사업 이행을 위한 재원으로 ASEAN+3 협력기금을 

설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협력기금의 규모는 총 300만 달러로 한 중 일 3국이 각각 90만 달러

를 분담하고, ASEAN은 30만 달러를 분담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 기금은 ASEAN 사무국에 

기탁되어 관리되며, 협력사업 이행 등 주요 사항은 ASEAN+3 국장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제4장 동아시아 FTA의 단계적 추진방안  145

의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동아시아 지역적 차원에서 

개발, 제공하는 방안, 그리고 역내 모든 국가에서 호환 가능한 단일창구(Single 

Window)80) 구축을 위한 기술지원 등이 주요 협력사업으로 고려될 수 있다. 

2009년 8월 15일 방콕에서 개최된 AEM+3에서 추진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향

후 구성될 원산지규정 단일화, 관세분류체계(Tariff Nomenclature), 통관 관련 이슈 

및 경제협력 관련 4개의 작업반 중 원산지규정 단일화를 제외한 3개의 작업반은 

특화된 무역원활화 조치 및 경제협력 조치 도입을 위한 기초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관세분류체계 및 통관 관련 이슈 작업반에서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조치

들을 마련하고, 경제협력 작업반이 이 조치들 및 원산지규정 단일화와 연계된 협력

프로그램 및 재원마련 방안을 구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화된 동아시아 FTA 

내 원활화 및 협력 조치는 후발개도국도 이 FTA를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역내

교역 증대를 실현시키고 나아가 동아시아 국가간 개발격차 해소에도 실질적인 기

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6. 한 ‧ 중 ‧ 일 3국간 FTA 추진

동아시아 FTA 형성을 위해 필요한 한 중 일 3국간 FTA는 한 중 일 FTA, 

3국 내 양자간 FTAs 및 동아시아 FTA 추진과정에서 합의되는 개념상 FTA 

등의 형태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ASEAN+1 FTAs가 이미 체결된 상태에서 모색

되어야 할 ‘ASEAN+3 FTA’에 비해, 한 중 일 FTA 관련하여 지금까지 실제 추진

80) 단일창구는 수출입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기관의 관련 서류를 연계하고 일원화함으로써 모든 요건

확인업무를 하나의 창구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도입은 통관시간 및 

비용을 대폭 감소시킬 뿐 아니라, 투명성이 제고되어 세관 및 관련 기관의 부패 및 관료주의를 방

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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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상태이다. 단 최근 들면서 한 중 일 FTA 관련 약간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 중 일 관계도 전반적으로 개선되어가는 조짐이 나타

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3국간 양자간 FTA는 한 일 FTA와 한 중 FTA만이 추진되어왔다. 한 일 FTA

는 2003년 12월 협상이 시작되었으나 2004년 11월 이후 중단된 상태이며, 한 중 

FTA는 2007년 3월에 시작된 산 관 학 연구가 진행 중에 있는 실정이다. 

한 중 일 FTA의 경우, 2003년부터 2009년까지 7년 동안 수행되어온 3국 연구기

관 간 공동연구81)는 최근에야 비로소 격상되었다. 한 중 일 정상은  2009년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한 중 일 FTA 공동연구를 산 관 학 공동연구로 격상시키는 데 합

의하였으며, 2010년까지 한 중·일 투자협정을 체결하도록 노력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에 따라 한 중 일 통상장관은 2009년 10월 25일 태국 후아힌에서 

2010년 상반기 중 제1차 한 중 일 FTA 산 관 학 공동연구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8년 12월 후쿠오카에서 처음으로 한 중 일 3국 정상간 회의가 독립적으로 

개최82)된 이래 이 정상회의가 정례화됨에 따라 3국간 관계 개선에 획기적인 변화

를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하토야마 정부가 친아시

아정책을 천명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높은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

려지고 있는 점도 3국 관계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한 중 일 FTA 추진을 위한 모멘텀은 동아시아 차원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 차원에서 FTA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한 중 일 

3국 사이에 FTA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림 4-3]에서 보았듯이 ASEAN+1 FTAs

81) 제2장 1절 다. 1) 참고.

82) 1999년 11월 이후 한 중 일 3국 정상간 회의가 ASEAN+3 체제 하에서 정례적으로 개최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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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합을 통한 ‘ASEAN+3 FTA’에서 동아시아 FTA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중

일 3국간 어뗘한 형태든 FTA가 체결되어야 한다. 즉 한 중 일 3국간 FTA가 불

가능할 경우, ‘ASEAN+3 FTA’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7년 동안 진행되어온 한 중 일 FTA에 관한 공동연구가 2009년 10월 마침

내 산 관 학 공동연구로 격상된 것은 동아시아 차원에서 이미 2009년 8월 15일 

ASEAN+3 경제장관회의에서 동아시아 FTA 연구를 정부관리가 참여하는 실무작

업반에서의 논의로 격상시킨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FTA 관련 연구의 격상이 몇 차례 지연되어온 한 중 일 FTA 연구의 

격상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만은 분명하다.

‘ASEAN+3 FTA’와 한 중 일 FTA의 형성과정은 상호 의존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 중 일 FTA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ASEAN+3 FTA’ 추진도 활력을 잃

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한 중 일 FTA가 활발히 추진될 경우, 이는 ‘ASEAN+3 

FTA’의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상관관계로 인해 아직까지 

뒤처져 있는 한 중 일 FTA 추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시아 FTA 형성과정에서 필요한 ‘ASEAN+3 FTA’와 한 중 일 FTA(혹은 3

국간 양자간 FTAs) 형성시점의 선후에 따라 현 시점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

능하다. 첫번 째, 동아시아 FTA 협상 이전에 한 중 일 3자간 FTA(혹은 3국간 양

자간 FTAs)가 체결되고 이를 ‘ASEAN+3 FTA’와 통합하는 것이다. 두번 째, 동북

아 국가간 3자간 혹은 양자간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ASEAN+3 FTA’와 동아

시아 FTA를 추진하는 것이다. 세 번째, ‘ASEAN+3 FTA’를 이루지 못하고 현재와 

같이 ASEAN+1 FTAs만 체결된 상태에서 한 중 일 FTA(혹은 3국간 양자간 

FTAs)와 동아시아 FTA를 추진하는 것이다. 네 번째, ‘ASEAN+3 FTA’ 및 한 중

일 FTA(혹은 3국간 양자간 FTAs)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FTA를 추진하

는 것이다. 이 중 한 중 일 FTA 추진상황이 ‘ASEAN+3 FTA’ 추진과정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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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져 있음을 감안할 때 두 번째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나, 첫번 째 

시나리오가 가장 간편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상적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동아시아 경제통합은 ASEAN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그 결과 2장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ASEAN+1 FTAs이 체

결된 상태에서 ASEAN이 FTA 면에서는 허브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 중 일 3국은 

스포크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도 존재한다. 즉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 동북아 3국의 역할

도 중요했다는 점이다. 한국은 동아시아 비전그룹과 동아시아 연구그룹을 제의하였

고 최근 제2기 EAFTA 연구를 주도하였다. 또한 중국과 일본은 각각 제1기 

EAFTA 연구 및 CEPEA 연구를 주도한 바 있다. 그리고 실제 ASEAN+1 FTAs의 

추진에서도 중국이 처음으로 ASEAN에 중 ASEAN FTA를 제안하였으며, 이에 자

극을 받아 일본과 한국도 ASEAN과의 FTA를 제의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

아 FTA 추진과정에서 실제 한 중 일 3국이 ASEAN에 비해 오히려 적극적인 자세

를 보여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한 중 일 3국간 경쟁적 FTA 추진으

로 인해 ASEAN+1 FTAs가 조기에 체결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한 중 일 3국이 정작 3국간에는 FTA를 체결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동

아시아 FTA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ASEAN+1 FTAs 형

성을 촉진시켰던 3국간 경쟁관계가 이제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과 중국이 ASEAN+3 차원의 EAFTA를 추진해온 데 반해 일본은 수년 전부터 

ASEAN+6 차원의 CEPEA를 선호하여왔다. 이러한 3국간의 견해차이로 인해 동아

시아 FTA의 추진력이 분산되고 있으며 나아가 동아시아 FTA 추진 자체가 어려움

을 겪고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2009년 8월 15일 방콕에서 개최된 ASEAN+3 경제장관

회의에서 EAFTA Phase II Study의 건의를 토대로 동아시아 FTA 추진을 위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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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실무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하는 데 합의하고, ASEAN+3 고위경제관

리회의에 구체적 추진방식을 논의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같은 날 ASEAN+6 경

제장관 실무오찬에서는 CEPEA Tract II Study의 건의를 토대로 같은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83) 이에 따라 2009년 9월 15~16일 자카르타에서 비공식 고위

경제관리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실무작업반의 구성과 관련하여 ASEAN+3 위주로 

시작한 후 이를 ASEAN+6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음부터 ASEAN+6으로 가

자는 의견이 대립하면서 결국 ASEAN 국가들간 우선적으로 논의한다는 잠정결론

을 내고 회의가 종결되었다. 그리고 2009년 10월 24~25일 태국 후아힌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도 EAFTA와 CEPEA는 병행적으

로 검토될 것이라는 모호한 결론을 내렸다.84) 

따라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동아시아 FTA의 추진은 ‘ASEAN+3 FTA’

의 추진과정도 시작하지 못한 채 교착상태에 처할 위기를 맞고 있다. 동북아 3국, 

특히 중국과 일본이 각각 ASEAN+3 차원의 EAFTA와 ASEAN+6 차원의 CEPEA

를 지지하는 가운데 ASEAN은 양쪽 의견을 모두 존중한다는 애매한 입장을 견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동아시아 FTA의 추진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ASEAN이 리더십을 발휘할 경우 해결될 수 있을 것이나, 현재

까지 ASEAN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해왔음을 고려할 때, ASEAN으로부터의 리

더십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결국 이 문제의 해결도  또 다른 과제인 한

83) The AEM+6 Working Lunch, 15 August 2009, Bangkok, Thailand, Joint Media 
Statement.

84) EAFTA and CEPEA could be examined and considered in parallel (Chairman's 
Statement of the 12th ASEAN Plus Three Summit, Cha-am Hua Hin, Thailand, 24 
October 2009; Chairman's Statement of the 4th East Asia Summit, Cha-am Hua 
Hin, Thailand, 25 Octobe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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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일 3국간 FTA 체결문제와 마찬가지로 동북아 3국이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중 일 3국은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어떠한 형태의 동아시아 FTA를 추진

하더라도 한 중 일 3국간 실질적인 FTA 체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인식 하에 3국

간 한 중 일 FTA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고, 동아시아 FTA 추진을 

위해서는 3국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3국간 협

의 도출이 어려울 경우, 결국 한 중 일 FTA뿐 아니라 동아시아 FTA도 지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ASEAN+3 FTA’ 형성과정으로 추진될 4개의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도 

한 중 일 3국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특히 원산지규정의 단일화 작업반 

및 관세분류체계 작업반에 한 중 일 3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이는 

동아시아 FTA 형성의 기반인 ‘ASEAN+3 FTA’ 형성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반대로 한 중 일 3국이 이 작업반 회의들에서 동아시아 FTA 형성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이는 한 중 일 FTA 및 동아시아 FTA 형성 차원에서 매

우 중요할 것이다. 예컨대 ASEAN+3 차원에서 원산지규정 및 관세분류체계의 단

일화가 한 중 일 FTA 협상 이전에 이루어질 경우, 이는 한 중 일 FTA 체결 및 

향후 동아시아 FTA 형성과정에서 한 중 일 FTA와 ‘ASEAN+3 FTA’의 통합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촉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ASEAN+1 FTAs 차원에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서비스 무역 및 투

자의 자유화와 관련, 만약 한 중 일 FTA 및 투자협정이 동아시아 FTA 체결 이전

에 이루어질 경우, 이는 ‘ASEAN+3 FTA’ 및 동아시아 FTA에서 이 부문들에서의 

수준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한 중 일 FTA의 추진뿐만 아니라 ‘ASEAN+3 FTA’ 추진과정에서 당면하

고 있는 ASEAN+3와 ASEAN+6 간의 갈등문제 해결 및 4개 실무작업반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도 한 중 일 3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시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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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아시아 FTA 조기 실현방안 및 우선순위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및 경제위기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위기이자 기회로 다

가오고 있다. 아시아 금융위기 시 이를 계기로 ASEAN+3 체제 구축한 경험을 교훈

삼아 동아시아 국가들은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EU 등 선진국들은 경제난을 겪고 있고 이들 경제

의 조기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동아시아는 세계 경제성장의 주된 

동력으로 기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동아시아 국가들의 지속적인 수출확대에 

따른 글로벌 불균형의 악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간

에는 주로 중간재를 교역하고 최종재는 주로 미국 및 EU에 수출하고 있는 동아시

아 국가들의 교역형태의 특성을 감안할 때, 동아시아 국가들은 향후 미국과 EU 시

장에서의 수요감소를 고려하여 동아시아 역내시장의 확대가 요구되며, 결국 동아시

아 FTA 형성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앞으로 세계 공장으로서의 동아시아의 위

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그 주요 요소인 역내 생산네트워크의 효율

성 증대를 위해서도 동아시아 FTA가 필요하다. 

그러나 역내교역 확대 요구와 같이 동아시아 FTA에 대한 새로운 필요성의 대두

에도 불구하고, ASEAN+1 FTAs를 비롯한 최근 체결된 다수의 FTA와 현재 진행 

중인 FTA로 인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새로운 거대한 FTA에 대해 정치적, 행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본 보고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적,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 편익을 가져올 

수 있는 동아시아 FTA 모형을 제시하는 것을 동아시아 FTA 추진을 위한 당면과

제로 파악하였다.

ASEAN+1 FTAs가 체결된 현 시점에서, 본 보고서는 동아시아 FTA를 조기실

현할 방안으로 이 ASEAN+1 FTAs들을 통합하여 ‘ASEAN+3 FTA’을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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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 중 일 3국간 어떠한 형태로든 FTA를 체결해야 하며 이를 통합하여 동아

시아 FTA를 이룩한다는 기본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ASEAN+3 FTA’라는 개념

적 FTA는 ASEAN 국가들 입장에서 동아시아 FTA와 같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하

고 바람직하며 후발개도국에 친화적인 ‘ASEAN+3 FTA’는 당면과제로 제시한 동

아시아 FTA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ASEAN+3 FTA’를 구성할 핵

심요체인 원산지규정의 단일화, 상품무역협정의 통합 및 조화, 서비스무

역 및 투자 협정의 보완, 그리고 동아시아 FTA의 활용도 제고에 특화된 무역투

자원활화 및 경제협력 조치 도입방안 등도 구체적으로 서술되었다.

또한 ‘ASEAN+3 FTA’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 중 일 FTA가 없는 상태에서

는 무의미하다는 판단 하에 이들 간의 상호 의존관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 중

일 FTA 체결은 물론이고 ‘ASEAN+3 FTA’를 형성하는 과정에서의 한 중 일 3

국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일견 동아시아 FTA가 ASEAN 국가들에 의해 

주도되는 듯해보이나, 본 보고서는 현 단계에서 동아시아 FTA 추진의 핵심세력은 

ASEAN이 아닌 한 중 일 3국간의 협력 여부에 달렸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 과연 현 시점에서 ‘ASEAN+3 FTA’와 한 중 일 FTA의 추진 중 어느 것

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후자가 없는 전자는 무의미하며 후자의 

추진상황이 뒤처져 있는 현 시점에서는 후자에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할 것으로 여

겨진다. 그러나 동아시아 FTA 형성의 양대 요소인 이들은 결국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세부적으로 볼 때, 새로운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된다. 전자와 후자 

중 어느 것이 먼저 추진되느냐에 따라 이는 늦게 추진되는 FTA에 결정적인 요인

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원산지규정이나 관세분류체계를 다룰 때, 반드시 

다른 FTA를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서비스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와 관련해서는 ‘ASEAN+3 FTA’에서 상당한 제약

요인이 존재하므로 한 중 일 FTA 및 투자협정이 먼저 추진될 경우 선도적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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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여 좋은 선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ASEAN+3 FTA’ 형성과정에서 ASEAN+1 FTAs의 통합, 조화, 보완 및 

특화된 원활화와 경제협력 조치의 도입은 일부는 순차적으로 그리고 일부는 병행

되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원산지규정의 단일화와 관세분류체계의 조화는 상품

무역협정의 조화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반면 서비스무역협정이나 투자협정의 보완 

작업이나 특화된 무역원활화 및 경제협력 조치의 도입의 경우, 이들과 관계없이 병

행 추진될 수 있으며 여타 부문과 상관없이 언제라도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의 역할 및 선택

한국은 동아시아 경제통합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왔다. 동아시아 비전

그룹(EAVG), 동아시아 연구그룹(EASG) 및 제2기 동아시아 FTA 연구(EAFTA 

Phase II Study)를 제안하고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최근 제의한 EAFTA Phase II 

Study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한국정부가 동아시아 경제통합과정에 담당할 역할에 

대해 숙고해야 할 시점이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ASEAN+3 FTA’ 형성과정에서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걸

림돌은 ASEAN+3와 ASEAN+6 간의 갈등이다. 한국은 ASEAN+3 틀 내에서 상

기 언급한 다양한 제안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이 중국을 의식해 인도, 호주, 뉴

질랜드를 포함한 ASEAN+6의 틀을 선호하고 또한 이 3국이 한국정부에 이들을 지

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아울러 이를 둘러싼 중 일 양국간의 갈등이 격화될 경우, 

한국정부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유연하면서도 확고한 정책방향 

수립이 요구된다.

첫째, 한국정부는 한 중 일 FTA는 물론이고 ASEAN+3 및 ASEAN+6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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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FTA 형성을 위해서도 한 중 일 3국간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

을 강조하면서, 한 중 일 3국간 혹은 중 일 간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한국정부는 ASEAN+3 차원의 FTA를 우선 추진하고 이를 ASEAN+6 FTA

로 확대해야 한다. 이는 ‘ASEAN+3 FTA’가 ASEAN+6 차원의 FTA에 비해 

조기실현이 쉽고, ASEAN+3 체제는 이미 10년 이상의 역사성을 지니며 또한 

한국정부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생산네트워크도 거의 대부분 

이 지역들에 존재하고,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장기적 비전으로 삼을 경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효과성 외에도 동일한 정체성이 요구되며, ASEAN+6 차원의 

FTA가 기초해 있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의 회원국 확대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서 객관적 설득력을 지닌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Kawai and Wignaraja(2009)85)도 

지역경제통합을 위해 제안한 단계적 시나리오에서 EAFTA를 구축한 후 이를 

CEPEA로 확대시키는 안을 제안하고 있다.

실무작업반 운영과 관련, 실제 EAS 하에 장관회의 및 고위관리회의 같은 하부

구조가 없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인도, 호주 및 뉴질랜드는 ASEAN+3 체제 틀 내

에서 운영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옵서버로 참석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생각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필자들은 한국정부가 향후 무엇보다도 한 중 일 FTA 추진에 보다 적극

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중 일 FTA와 관련, 최근에는 중국이 가장 적

85) 필자들은 2015년으로 계획되어 있는 ASEAN 경제공동체(AEC) 구축 가속화 높은 

수준의 ASEAN+1 FTAs 완성 한 중 일 3국간 또는 3개의 양자간 FTA(한 중, 한 일, 
일 중) 구축 3개의 ASEAN+1 FTA와 한 중 일 FTA 통합 및 EAFTA 구축(단 원산

지 규정의 단일화작업 필요)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CEPEA 구축 미국 및 

유럽과 각각 통합한 FTAAP(Free Trade Area of Asia-Pacific) 및 FTAAE(Free Trade 
Area of Asia and Europe) 구축 등 6개 단계를 제안한 바 있다(Kawai M and G. 
Wignaraja(2009), Asian FTAs: Trends and Challenges, ADBI Working Paper 
Series, ADB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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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 입장을 그리고 일본이 가장 소극적 입장을 표명해왔다. 한국정부는 근래에 한

미 FTA와 한 EU라는 거대한 FTA를 추진하는 와중에 있었다. 게다가 한 일 

FTA의 협상 재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였고 한 중 FTA에 대한 산 관 학 연구도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한 중 일 FTA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던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FTA 연구의 격상과 더불어 한 중 일 FTA에 관한 연구

가 산 관 학 공동연구로 격상되었고, 제1차 산 관 학 공동연구가 2010년 초 한국

에서 열리기로 결정되었으며, 또한 한 중 일 정상회의도 2010년 한국에서 개최될 

계획이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2010년을 한 중 일 FTA 및 한 중 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3국 정상회의와 제1차 산

관 학 공동연구의 개최국으로서 2009년에 생성되기 시작한 한 중 일 FTA에 대

한 모멘텀을 확대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자신에게 부여되었음을 인지하고 2010년

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물론 한국의 입장에서 한 중 일 FTA와 한 일 FTA 및 한 중 FTA의 추진을 위

한 우선순위 부여 문제가 남아 있다. 이에 대한 심층연구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주제가 동아시아 FTA인 만큼 한 중 일 FTA 추진을 선

호하나 한 중 일 3국의 3자간 FTA와 양자간 FTA 간의 비교분석은 본 보고서의 

범주 밖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김세원 외(2006)86)도 한국의 입장에서 한 중 일 3국이 먼저 FTA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상기 언급한 Kawai and Wignaraja도 

EAFTA 추진에 앞서 한 중 일 3국이 3자간 혹은 양자간 FTA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결국 한국정부는 오랜만에 조성된 호의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한 중 일 

86) 김세원 외(2006),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의 성공조건 , KIEP 지역연구시리즈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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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도약시키는 데 노력을 배가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를 조기에 

실현시키기 위해 조급한 자세로 임하거나 중국과 일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한국 중심으로 행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 중 일 FTA 및 동아시아 FTA는 경제

뿐 아니라 국내 및 국제 정치적 차원의 변수도 작용하고 있는 매우 복합적인 과제

이기 때문이다. 3국 연구기관 간 수행되어온 한 중 일 FTA 연구가 산 관 학 공동

연구로 격상되는 데 7년이 소요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

러나 한국은 이와 같이 어려운 한 중 일 FTA와 동아시아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

서 단순히 중국과 일본 간 중간자적 역할에 만족하지 말고 이 FTA들의 실현을 앞

당기기 위한 촉매(facilitator)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차원의 FTA 정책에 관한 한 정부는 한 중 일 FTA에 주력하면서 

동아시아 차원에서는 EA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기본입장 하에 ‘ASEAN+3 

FTA’ 형성을 위해 향후 전개될 실무작업반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ASEAN+6 차

원의 FTA에 대해서는 차분히 대처해야 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조만간 출범할 원산지규정 단일화 및 관세분류체계 조화 실무작업반 참여 시 동아

시아 FTA와 한 중 일 FTA를 동시에 염두에 둠으로써, 향후 이 FTA들의 추진과

정에서 소요되는 기간 및 행정적 노고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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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동아시아 교역의 세계 교역에서의 비중 

(단위: %)

연도 동아시아 ASEAN 한국 중국 일본

1990 15.8 4.5 2.1 1.7 7.6 

1991 16.8 4.9 2.2 1.9 7.8 

1992 17.0 5.1 2.1 2.2 7.5 

1993 18.9 6.0 2.3 2.6 8.1 

1994 19.3 6.4 2.4 2.8 7.8 

1995 20.2 6.9 2.7 2.8 7.8 

1996 18.8 6.6 2.6 2.6 6.9 

1997 19.2 6.7 2.6 3.0 6.9 

1998 16.6 5.6 2.1 2.9 6.1 

1999 18.3 6.0 2.4 3.3 6.6 

2000 18.9 6.1 2.6 3.6 6.6 

2001 17.5 5.6 2.2 3.9 5.8 

2002 18.8 5.8 2.4 4.8 5.8 

2003 19.7 5.8 2.6 5.7 5.7 

2004 19.6 5.6 2.5 6.1 5.4 

2005 20.6 5.9 2.6 6.8 5.3 

2006 21.1 6.0 2.6 7.3 5.1 

2007 20.9 5.8 2.6 7.7 4.8 

2008 21.6 6.2 2.6 8.2 4.7 

자료: CEIC[online]; Global Insight[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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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동아시아 및 주요 경제권의 역내교역 비중 

(단위: %)

연도 ASEAN+3 NAFTA EU(15) EU(25)

1990 28.6 37.2 64.5 65.4 

1991 30.9 38.9 64.7 65.8 

1992 31.0 39.7 65.2 66.5 

1993 33.7 41.0 60.6 63.3 

1994 35.4 42.4 61.0 64.0 

1995 36.9 42.0 61.7 65.1 

1996 37.4 43.4 60.9 64.5 

1997 36.4 44.4 54.8 63.7 

1998 33.2 45.7 55.9 65.2 

1999 35.4 47.8 62.0 66.4 

2000 37.4 47.5 60.0 64.6 

2001 37.3 46.2 59.5 64.5 

2002 38.3 45.9 59.9 65.1 

2003 39.3 44.9 60.6 66.1 

2004 39.5 44.0 59.9 65.6 

2005 39.1 43.4 58.3 64.2 

2006 38.2 42.6 58.2 64.6 

2007 37.9 40.9 57.9 65.1 

2008 38.3 39.6 56.5 63.9 

자료: IMF(2009),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를 이용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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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동아시아 및 주요 경제권의 역내교역 집중도

(단위: %)

연도 ASEAN+3 NAFTA EU(15) EU(25)

1990 1.81 2.09 1.47 1.47 

1991 1.85 2.16 1.51 1.50 

1992 1.84 2.19 1.55 1.55 

1993 1.78 2.08 1.61 1.61 

1994 1.83 2.17 1.61 1.62 

1995 1.87 2.28 1.61 1.62 

1996 1.94 2.30 1.62 1.63 

1997 1.92 2.20 1.50 1.65 

1998 1.98 2.16 1.45 1.59 

1999 2.02 2.23 1.63 1.65 

2000 1.97 2.15 1.70 1.73 

2001 2.05 2.08 1.64 1.66 

2002 2.04 2.19 1.64 1.66 

2003 2.03 2.35 1.61 1.64 

2004 1.97 2.45 1.63 1.65 

2005 1.92 2.43 1.66 1.68 

2006 1.84 2.46 1.70 1.72 

2007 1.83 2.50 1.68 1.72 

2008 1.76 2.60 1.73 1.76 

자료: IMF(2009),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를 이용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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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 동아시아 각국의 역내교역에서의 생산공정별 제품의 비중

 (단위: %)

국가 공정단계 2000년 2004년 2007년

ASEAN

중간재
부(분)품 39.8 36.7 32.3 

반제품 27.8 31.0 35.6 

최종재
자본재 15.0 14.6 13.5 

소비재 10.6 10.2 9.5 

1차 산품 6.2 6.6 7.7 

기타 0.7 1.0 1.4 

한국

중간재
부(분)품 29.7 29.3 27.5 

반제품 40.8 39.4 42.0 

최종재
자본재 15.7 18.2 18.3 

소비재 9.3 8.5 7.6 

1차 산품 4.5 4.5 4.6 

기타 0.0 0.0 0.1 

중국

중간재
부(분)품 23.4 31.3 33.7 

반제품 36.0 29.7 29.5 

최종재
자본재 14.6 21.7 21.1 

소비재 20.2 13.5 11.9 

1차 산품 5.7 3.6 3.6 

기타 0.1 0.2 0.2 

일본

중간재
부(분)품 27.1 26.9 25.4 

반제품 28.2 29.5 32.7 

최종재
자본재 18.0 18.9 16.8 

소비재 19.8 17.5 16.2 

1차 산품 4.2 3.8 4.8 

기타 2.7 3.4 4.1 

주: 브루나이, 라오스, 미얀마는 통계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캄보디아는 2007
년의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자료: UN Comtrade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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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 동아시아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중(유량)

(단위: %)

연도 동아시아 ASEAN 한국 중국 일본

1990 8.6 5.7 0.4 1.7 0.8

1991 12.1 7.8 0.7 2.8 0.8

1992 15.2 6.6 0.3 6.6 1.7

1993 19.3 6.6 0.2 12.4 0.1

1994 20.8 7.1 0.3 13.1 0.3

1995 18.4 7 0.4 11 0

1996 17.5 6.2 0.5 10.7 0.1

1997 16.6 6.1 0.5 9.3 0.7

1998 10.8 3.2 0.7 6.4 0.5

1999 8.6 2.8 0.9 3.7 1.2

2000 6.2 2 0.7 2.9 0.6

2001 9.8 2.8 0.5 5.7 0.8

2002 13.1 2.7 0.5 8.4 1.5

2003 15.8 4.4 0.8 9.5 1.1

2004 15.4 4.8 1.2 8.3 1.1

2005 12.5 4.1 0.7 7.4 0.3

2006 8.7 3.8 0.3 5 -0.4

2007 8.9 3.5 0.1 4.2 1.1

2008 11.7 3.5 0.4 6.4 1.4

자료: UNCTAD Database[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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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6. 동아시아 국가의 역내 FDI 규모 및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역내 FDI 규모(백만 달러) 역내 FDI 비중(%)

2000    12,698 14.5 

2001    15,801 18.6 

2002    19,259 21.7 

2003    21,165 23.4 

2004    29,483 25.3 

2005    29,779 23.5 

2006    35,660 27.0 

2007    36,899 19.9 

2008    39,192 19.1 

주: 각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BOP 자료이다.
자료: ASEAN(2009), ASEAN Statistical Yearbook 2008; CEIC[Online]; JETRO[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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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From ASEAN+1 FTAs to an East Asia FTA

  

Chang Jae Lee et al.

  

Although East Asian Countries belatedly joined the worldwide regionalism, they 

concluded many bilateral and plurilateral FTAs with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A number of FTAs were concluded among East Asian countries. 

In addition to the “Spaghetti bowl phenomenon” that resulted from the 

proliferation of FTAs among East Asian countries, recently, the global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prompted East Asian countries to consider seriously an East 

Asia FTA (EAFTA). In fact, since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are 

not expected to continue absorbing exports from East Asian countries in the 

coming years, there is a growing need for expanding the intra-regional market, 

and an EAFTA.

On the other hand, it would be quite burdensome politically and administratively 

for East Asian countries to launch negotiations for an EAFTA, just after concluding 

quite a few FTAs and with a number of FTA negotiations still in progress.

In our view, the most important task for an EAFTA at this juncture is to come 

up with a model of an EAFTA which could produce real benefits, increasing 

intra-regional trade and being achievable at the same time; demanding a minimum 

of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burden to countries in East Asia, and to ASEAN 

countries, in parti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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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ims first to suggest such a model for EAFTA. Given that the 

ASEAN-China FTA, the ASEAN-Korea FTA, and the ASEAN-Japan FTA (the 

three ASEAN+1 FTAs) have already been concluded, a consolidation of these 

ASEAN+1 FTAs will be most important and necessary.

Thus, the study examined and compared the three ASEAN+1 FTAs in terms of 

trade in goods, trade in services, investment, trade and investment facilitation, 

economic cooperation and rules of origin (ROOs). On the basis of comparison of 

these ASEAN+1 FTAs, we propose a model containing the following elements.

First, the creation of the unified ROOs will be the first step. We propose a 

simple and liberal ROOs and not to use it as a means of protection. Having a 

unified ROOs alone will produce substantial benefits to East Asian countries by 

overcoming the “Spaghetti bowl effect” and reducing transaction costs for 

intra-regional trade.

Second, in order to minimize the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burdens, we 

propose utilization of the concession structure of existing FTAs. In addition, some 

efforts at harmonization will be necessary. We note that the process of 

harmonization will be easier after 2012, because about 90 percent of all tariffs 

will have been eliminated by that time for many countries. 

Third, as for services and investment, given that the Japan-ASEAN FTA lacks 

these agreements and that even those agreements that were concluded are not high 

quality in terms of level of liberalization, and considering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services and investment for East Asian economies, we propose that 

further efforts will be needed to liberalize both services and investment.

Fourth, with respect to facilitation and cooperation, we propose to focus on 

those facilitation measure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the EAFTA, such as ROOs 

or customs-related issues. Additionally, we suggest that cooperation measures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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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priate funding mechanisms and adequate resources should be directly linked 

to these facilitation measures in order to ensure their implementation.

In order to achieve an EAFTA, however, the consolidation of the ASEAN+1 

FTAs will not suffice. Any kind of FTA(s) will be necessary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namely, a trilateral FTA, a series of bilateral FTAs, or de facto 

FTA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in addition to the consolidation of 

ASEAN+1 FTAs. In fact, without an FTA between the three countries, the 

consolidation of the existing FTAs will be meaningless. 

The process of forming any kind of FTA(s)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lags behind that of consolidating ASEAN+1 FTAs. The official tripartite joint 

study for a China-Japan-Korea FTA (CJK FTA) has yet to start. Thus, the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speeding up the CJK FTA process.

In order to achieve an EAFTA, these two processes should advance 

simultaneously. Furthermore, to shorten the duration for realizing an EAFTA and 

to avoid unnecessary and superfluous administrative activity, each process should 

proceed while closely considering the other, especially as far as the rules of origin 

and the tariff nomenclature are concerned. 

Even though the ASEAN countries are often said to be in the driver’s seat in 

pursuing an EAFTA, the study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the three Northeast 

Asian countries in advancing the process for an EAFTA at this critical juncture in 

its formation. Additionally, it admits that the formation of an EAFTA is a 

complex process depending on both economic and geopolitical variables. Thus, the 

study recommends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lay the role of facilitator 

in realizing an EAFTA expecting that it may take a long time to achiev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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